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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0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비하여 국회

의원님들의 국정감사활동을 효과 으로 지원해 드리고자『국정감사 정

책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료집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145개

의 주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국회입법조사처법 제8조에 규

정되어 있는 “ 계 행정기 의 법사항이나 법령ㆍ제도 는 행정상

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가운데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요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상되는 것들입니다.

각 주제는 국회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이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당 상임 원회와 련 부처별로 분류하 습니다. 그리고 주제별 내용은 

‘ 황과 국감 착안사항’ 는 ‘ 황과 문제   개선방안( 는 개선방

향)’의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희 조사처가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발간하는『국정감

사 정책자료』가 국회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의 국정감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로 자리매김하는데 기

여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9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장  임  종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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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량자 률 추세

□ 우리나라의 식량자 률(곡물자 률)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계속 낮아져 

2007년 재 27.2%에 불과하며, 사료용을 제외한 자 률은 51.6%임

○ 은 체로 자 되고 있으나, ․옥수수․두류의 자 률은 매우 낮아 

2007년 재 각각 0.2%, 0.7%, 11.1%에 불과함

□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곡물자 률은 미국, 국, 캐나다, 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 임

������������	�
����

                                                                 (��� : %)

���� ���� ���� ���� ���� �����	


� 93.1 95.1 108.3 102.9 99.4 95.8

� 106.3 57.6 97.4 46.9 60.0 58.3

� 15.4 4.8 0.05 0.1 0.2 0.2

��� 18.9 5.9 1.9 0.9 0.9 0.7

�� 86.1 35.1 20.1 6.4 9.7 11.1

�� 100.0 100.0 95.6 99.3 98.6 98.4

�����

�����
86.2 69.6 70.3 55.6 55.3 51.6

����� 80.5 56.0 43.1 29.7 29.4 27.2

��� 96.4 77.8 86.3 34.2 37.8 30.4

 !� 100.2 100.2 98.9 97.7 94.6 90.4

"�� 100.2 98.6 102.5 88.7 85.0 83.5

#�

$%&

'(%&

)%&

100.0

98.0   

100.0

100.0

97.4

93.0

97.5

100.0

92.9

53.6

100.3

100.0

83.9

53.2

91.6

79.9

81.2

36.3

93.8

76.7

78.2

46.4

75.8

87.7

*+� - 109.7 92.8 81.2 81.2 70.8

,-� 115.1 132.7 121.7 87.7 61.8 72.3

+(� - 19.0 8.0 3.2 3.1 1.7

자료 : 농림부『농림업 주요통계』, 한국농 경제연구원『식품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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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1 23 41 51 678 9:; <2 ;=;

�� 27.8 30.7 129.4 100.0 143.5 190.6 116.4 205.6

 !� 92.2 63.4 91.8 31.2 62.3 80.3 27.6 35.2

"�� 82.7 43.9 68.6 4.1 16.7 85.6 22.0 40.5

#� 78.4 54.9 113.0 74.7 170.1 123.4 103.2 82.7

*+� 72.4 76.4 103.0 87.9 96.7 123.7 130.1 104.4

,-�
��

72.5 60.8 68.5 73.2 139.8 43.8 28.3 2.6

+(� 1.9 74.9 114.7 64.0 172.0 129.9 163.6 91.1

주: 1) 한국은 2006년, 다른 국가는 2005년 기 임

   2) 어패류에 해조류 포함

자료 : 한국농 경제연구원『식품수 표』 

□ 이와 같은 식품소비구조의 변화는 소득 향상에 따른 식생활의 서구화 

 다양화, 그리고 식생활의 외부화(외식, 반찬  반조리 식품 구입 등) 

등에 의한 것임

○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 로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농산물도 값싼 외국

산으로 체되고,  수송  보  수단의 발달로 외국의 신선 야채, 신선 

어패류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식량 자 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의 

하나임

□ 이런 요인들로 인해 식량자 률은 앞으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상됨

2) 식량자 률 목표치 설정

□ 정 식량자 률을 확보하기 해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식량  주요 식품의 정자 목표 설정과 련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 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 과 농어 의 균형 있는 

개발·보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련 산업의 육성을 하여 농어업·

농어   식품산업 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한 자 률을 5년마다 설정하고, 

농어업․농어   식품산업에 한 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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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용 과 맥류의 자 률

� 모든 곡물의 자 률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 률

� 농림수산식품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수산물의 자 률(2009년 5월 

27일 동 법률 면 개정 시 추가된 사항)

□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 12월에 처음으로 2015년 식량자 률 

목표치를 설정하 음

○ 주식용자 률 : 54.0%, 곡물자 률 : 25.0%, 칼로리자 률 : 47.0%

� ��������
������������

                                                      (��� : %)

���> ���? ����

�@ �A
  97.4  96.5  90.0

B�@�C
   7.0   7.6   4.0

DE�@���@�F
GAHC  68.2  65.3  54.0

���I
@ �J
  29.0  25.0  42.0

��@�K
 109.1 107.6  99.0

�����@�L
GFHJHKH����  27.8  26.8  25.0

M�����  84.0  83.1  85.0

 !�  94.6  94.3  85.0

"2�  85.0  85.2  66.0

*+@N@+�O  80.0  73.0  65.0

#@@�@  70.8  79.3  71.0

$%&  36.3  44.2  46.0

'(%&  93.0  86.9  81.0

)%&  76.3  90.0  80.0

PQ� 100.0 100.0 100.0

RS@���
��

 45.6  46.7  47.0

주: 1) 칼로리 자 률은 수산물까지 포함한 개념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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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살펴본 로 우리나라의 식량자 률은 매우 낮은 수 에 

있으므로 식량자 률 목표 설정 문제는 매우 요한 사안임

○ 따라서 식량자 률 목표 설정은 국민식량의 안정  공 에 한 정부의 

정책의지 표명으로서 국민에게 식품공 에 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며, 

국내농업에 한 이해를 높여 공감 를 형성하고, 농업투ㆍ융자에 한 

국민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한 식량자 률 목표 설정은 생산자와 정부에게 식량의 국내 생산목표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리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됨

□ 그런데 식량자 률 설정  달성과 련해서 몇 가지 문제들이 지 되고 

있어 이에 한 검이 필요함

○ 첫째,  “(가칭)식량자 률 검단” 구성

� 농림수산식품부는 식량자 률 추진상황을 효율 으로 검ㆍ평가하기 해 

문연구기 , 생산자단체 등으로 “(가칭)식량자 률 검단”을 구성하기로 

하 으나, 2007년 12월 목표 식량자 률이 설정된 이후 아직까지 구성하고 

있지 않음

식량자 률 목표치 달성과 련하여 특히 시해야 할 은 확정된 식

량자 률 목표치가 제 로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실행- 검을 한 

「공정 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실시 상황의 달성 여부를 철 히 검

해서 다음해 시책에 반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식량자 률 추진상황에 

한 검ㆍ평가는 매우 요한 사안임

○ 둘째, 목표 식량자 률 달성을 한 구체 인 세부실천방안 마련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 12월에 발표된 “『식량자 률 목표치』설정(안)”

에서 목표치 달성을 해 생산측면, 소비측면의 책을 제시하 으나 

이것은 매우 일반 인 수 에 그치고 있고, 별도의 구체 인 세부실천방

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셋째, 수산물에 한 자 률 목표치 설정

� ｢농업․농   식품산업 기본법｣이 2009년 5월 27일 ｢농어업․농어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면 개정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수산물의 자 률’도 설정하도록 규정되었으나 2009년 8월 

재 설정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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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산지  가격은 2008년 수확기(11～12월) 이후 3월 순까지 

약 16만2천원/80㎏ 수 을 유지하다가 4월 들어 재고부담이 커져 

하락세로 반 됨

○ 8월 5일 기  산지  가격은 15만2,728원/80㎏으로 년 동기 비 

5.6%, 수확기 비 5.7% 하락한 수 을 보임  

○ 역계 진폭도 4월 이후 차 확 되고 있어 산지유통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소비자  가격도 2009년 상반기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 8월 5일 기 으로 

수확기 비 4.3% 하락한 18만6,869원/80㎏(46,7171원/20㎏)을 형성함

� 하지만 소비자가격은 산지가격과 달리 년 동기보다 높은 수 임

����������������

��: �/��80kg

T(@U�VW !X�VW

����Y�Z[
��

�\&���]��^
 150,251 180,817

?^ 157,352 183,841

�^ 158,293 184,107

_^ 159,307 184,659

�^ 160893 185,948

� @̂ �2 161,872 185,948

����Y�Z[

�\&���]��^
 161,986 195,342

?^ 160,813 192,760

�^ 159,160 192,208

_^ 157,052 190,735

�^@ 154,453 187,237

� @̂ �2 152,728 186,869

`a��b


�� @̂ �2@&c


d^eX -1.1 -0.2

df@g&eX -5.6   0.5

�\&eX -5.7 -4.3

주: 1) 양곡연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 이며,  이 유통․소비되는 기간을 의미함  

자료 : 한국농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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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농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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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농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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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유통업체들의 2009년 7월말 재고량은 49만톤으로 년 동기 비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산지유통업체(RPC)별로 보면 농 RPC와 비RPC농 은 각각 25만 7천톤, 

16만 1천톤으로 년 동기 비 각각 84.7%, 185.7% 증가하 고, 민간

RPC는 7만 2천톤으로 년 동기 비 44.8% 증가하 음

�����	


□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의 불만이 확산되고, 산지유통업체(RPC)의 

자가 되는 등 수  불안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 가격하락이 가을수확기까지 지속될 경우,  유통업체에서 농가 벼 매입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농가의 벼 매에 한 애로가 발생하는 등 수 시장의 

혼란이 우려됨

□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값 안정을 해 2008년산 

시 과잉물량  10만톤을 매입하기로 결정하 음1)

○ 매입시기는 8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임

○ 매입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입

○ 매입은 농 앙회 자 을 활용하며, 매입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부

분을 정부가 부담

○ 농 앙회가 매입한 물량은 우선 공공용으로 처리하고, 잔여물량에 

해서는 수 상황을 보면서 처리

□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책에 해 농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음

○ 국농민회총연맹과 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책에 

해 지역농업의 재고물량을 농 앙회로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면서 북 지원 법제화를 구하 음 

○ 한국농업경 인 앙연합회도 농림수산식품부 책에 해 농 앙회에 

떠넘기기 수 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면서 정부차원의 재고물량 매입과 

북지원을 재개하여 재고물량을 완 히 시장에서 격리할 것을 요구함 

□ 2009년 햅 이 본격 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  값 하락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 안정을 한 범 정부  책 모색이 필요함

1)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0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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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우란 한우와 마찬가지로 고기 생산을 목 으로 비육되는 육용종, 

젖소수소를 주로 지칭함

○ 농림수산식품부가 고시한 「식육의 부 별, 등 별  종류별 구분방법」

에서는 국산 쇠고기를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외국에서 수입되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소에서 생산된 고기 포함)로 구분함

○ 한우고기는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육우고기는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함

� 즉 육우는 한우와 마찬가지로 고기 생산을 목 으로 비육되는 소이므로 

육우고기는 우유를 생산하다 수명이 다하여 도축되는 착유우에서 생산되는 

젖소고기와는 다른 것임

○ 재 매되고 있는 육우고기는 부분 홀스타인종 비육우고기임

□ 최근 육우산업은 제 로 상을 차지하지 못하고 크게 축되고 있음

○ 육우사육두수 : 2003년 12월 20만3천두 → 2009년 6월 15만6천두로 약 4만

7천두, 23% 감소

� 한우는 같은 기간 116만6천두 증가

2009년 3월 한우사육두수는 232만1천두로 1998년 미국산 쇠고기 면 

수입개방 이후 최  사육마리수를 기록하 음

� 그 결과 체 한․육우 사육두수에서 육우의 비 은 같은 기간 13.7%에서 

6.0%로 크게 어들었음

○ 육우 도축 : 2004년 15만9천두 → 2008년 11만6천두로 약 4만3천두 감소

○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육우쇠고기 유율 : 11%(2009년 4월 재)

������+�,-�.,�/0
(��� : �)

./ ���>h�� ���?h�� ����h�� ���_h�� ����h�� ����h�� ����h_

0* 1,277 1,473 1,633 1,841 2,034 2,269 2,443

#* 203 193 186 178 167 161 156

자료 : www.kosis.kr(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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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우산업이 크게 축되는 가운데 젖소 송아지 가격이 2007년 6, 7월을 

기 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 락하 음

○ 어미젖을 뗀 유떼기 송아지 1마리 가격은 2006년 평균 48만9천원, 2007년 

평균 45만8천원이었는데, 2008년 12월 평균 4만7천원으로 락하 음

� 지역에 따라 송아지 가격이 2～3만원 까지도 하락하 음

� 2009년 들어서 송아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 으나 아직 10만원 에 

불과함

○ 젖소 수소 가격도 최근 계속 하락추세를 나타내 2008년 12월에는 600㎏ 

1마리의 가격이 186만원까지 떨어졌음  

� 2008년 12월 이후 약간씩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년 1, 2월에는 190만원

로 약간 회복되었음

□ 육우는 국내 낙농산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연 으로 생산되는 것이고, 

 요한 국내 축산 자원이므로 육우산업의 침체는 낙농가의 경 에 

악 향을 미침

○ 한 보다 렴하게 국내산 쇠고기를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되며, 

수입육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되어 한우고기 시장까지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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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육우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게 된 것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젖소 사육비 증가, FTA 등으로 인한 낙농시장 개방에 한 우려, 

음식  원산지표시제 실시 등이 주원인으로 작용하 음

□ 그런데 한우산업과 달리 육우산업이 크게 축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안 문제를 지 할 수 있음

① 육우고기에 한 잘못된 인식

○ 앞에서 본 로 육우고기가 국내산 쇠고기의 한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육우고기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우유를 생산하다 도태된 젖소고기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음 

� 소비자들에게 육우고기는 젖소고기, 물먹인 쇠고기, 한우고기로 둔갑한 

고기 등 부정 인 이미지가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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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육우 고기의 낮은 품질

○ 육우의 육질은 최근 약간씩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 매우 낮은 수 으로 

2008년 1등  이상 출 율이 10.9%에 불과하고, 반면에 3등 은 56.8%에 

달함

� 한우의 경우 쇠고기 시장개방에 응한 정부의 극 인 지원, 사육농가의 

육질 개선노력 등으로 최근 육질이 꾸 히 향상되어 2008년에는 1등  

이상이 55.2%에 달하 고, 3등 은 20% 미만으로 떨어졌음

③ 육우 랜드 부족 등 유통 인 라 미흡

○ 특허청에 등록ㆍ출원 인 육우 랜드는 13개소이고, 이  재 활동 인 

랜드는 4개소에 불과하며, 우수축산물 랜드로 인증 받은 육우 랜드는 

1개소임(2008년)

� 4개소 육우 랜드 사육두수 비율은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랜드 유통

비율은 9.0%에 불과함

� 한우의 경우 2008년 재 193개소 랜드가 있고, 이 가운데 140개소가 활동 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4개소가 우수축산물 랜드로 인증 받았음

④ “육우”라는 명칭의 부 성

○ 앞에서 언 하 듯이 국산 쇠고기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되고, 육우고기는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함

� 그러나 육우는 사  의미로 고기를 얻기 해 기르는 소를 통칭하므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육우에는 한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일으킴 

○ 일본은 젖소수소에 한 이미지 쇄신을 한 책의 하나로 “국산약우

(若牛)”, 즉 국내산 어린소라는 의미의 명칭을 개발하여 극 으로 홍보

하고 있음

� 젖소수소의 출하시 이 최장 24개월이므로 약 30개월에 출하하는 화우(和牛)와 

차별하고, 안 한 국내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해 “국산약우”라 하 음  

□ 따라서 육우산업의 진흥을 해서는 이와 같은 안 문제에 한 다

각 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특히 정부가 육우산업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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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에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상에서 에 한 세화 

유 를 인정받음

○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상은 공정하고, 시장지향 인 농업무역체계를 

확립해나갈 것을 표방하 는데, 한국, 일본 등이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의 세화를 강하게 반 하여 한국, 일본 등의 에 해서는 세화 

유 를 인정하 음

□  세화 유 를 인정받으면 신 일정기간 최소시장 근물량(Miminum 

Market Access : MMA)을 의무 으로 수입하지 않으면 안됨

○ 에 해 세화 유  조치를 인정받은 한국은 특히 개발도상국 지 도 

인정되어 1995부터 2004년까지 10년간(개도국 지 인정으로 일본보다 

4년간 연장) 세화가 유 되고, 신 최소시장 근물량을 의무 으로 

수입함

� MMA 물량 : (‘95) 5만1천톤(’88～‘90년도 평균 식량소비량의 1%) → 

(’04) 20만5천톤(4%)

□ 인정받은 세화 유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해 한국은 2004년에 

련국들과 상을 실시하여 2014년까지  세화 유 를 지속

하기로 약속함 

○ 다만, 2014년까지 MMA 물량은 증량하기로 약속

� MMA 물량 : (‘05) 22만6천톤(’88～‘90년도 평균 식량소비량의 4.4%) → 

(’14) 40만9천톤(7.96%)

○ UR 농산물 상과 달리 세화 유 에 한 재 상 련 내용이 없고, 한 

이행기간 (2014년 이 )에 언제든지 세화로 환 가능

� 다만 세화 환시 MMA 물량은 세화 통보 시  수 으로 유지되며 

DDA 상 타결 시까지 추가 인 증량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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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최근 ① MMA가 계속 유지될 경우 수입  리에 어려움이 

가 되고, ② DDA 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조기  세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③ 세화 유 를 결정할 

당시에 비해 국제 값이 등되어 지속될 망이라는 이유를 배경

으로 조기에  세화로 환하는 것이 더 이득이 있다는 주장이 

두되고 있음

�� ����123��4��5�%&��6778��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자료

�����	


□ 조기  세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조기에  세화로 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 이 있다고 보고 있음 

① MMA 감소

○ 앞에서 언 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세화를 빨리 실시할수록 MMA는 어

든다고 망

�  상 결과에 따르면 세화를 할 경우 MMA는 그 직  연도 수 으로 

동결됨

� 1년 먼  세화를 할 경우 매년 약 2만톤 수입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측

‘05～’07년분 평균도입단가 용(735원/kg)시 약 147억원의 수입 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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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MA 이상의 수입 가능성은 낮음   

○ 세화를 하더라도 재 국제가격과 용할 세율을 감안하면 MMA 

이상의 수입가능성은 낮다고 주장

�  수 에서 환율이 900원/$ 수 이 되더라도 국제가격이 417$/톤 이하로 

하락해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 DDA 상이 타결되더라도 개발도상국(특별품목)의 경우 세 감축이 없고 

선진국(민감품목)이 되더라도 세 감축 폭이 크지 않아 MMA 이상의 

수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

③ 조기에 세화 할수록 농가에 유리

○ 세화를 앞당길수록 재고부담이 완화되어 국산 값 하락 폭이 어들어 

농가소득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

� 세화 유 시와 비교할 때 2019년 기  재배면 은 약 3천ha 덜 어들고, 

국내 값은 1만4천원/80kg 더 높게 시장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측

□ 그러나 의 조기 세화 입장에 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 신 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함

① 가 ․특수용도  등 수입 가능성

○ 조기 세화를 하면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 ( 가신고 포함)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

� 국 국내 도매가격은 471$/톤(‘09.4.15 기 )으로 수출가능가격은 

약 630$/톤 수 이며 이를 감안시 국제시세보다 낮게 수출 가능

○ 일본, 미국 등의 고품질 , 특수 용도의 이 수입될 가능성

� 만도 세화 이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물량 증가 추세

○ 세화 시 미국 등  수출국에서 공격  수출 략을 취할 가능성

� 국, 미국 등에서 한국 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품종으로 생산 략을 수립, 

공격 인 마  략을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

② 농가  시장의 불안 심리

○ 세화 환시 심리  불안  혼란 발생 가능성

� 상 결과에 따라 ‘06년부터 밥 용 수입 이 시 (’06.4.5)되는 등 

불안감 확산으로 국내 값이 락하는 혼란 래

수확기 값 변동 : (�04년) 162,079원/80kg → (�05년) 140,245원/8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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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03년 세화로 환하면서 일시 으로 시장 가격이 락

만 벼 가격 변동 : (�02) 18.5NTD/kg → (�03) 15.5NTD/kg 

○ 세화 추진은 식량주권의 포기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일반 국민과 농업인에게 정부가 산업을 포기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세화 추진에 어려움이 상

③ DDA 등 국제통상 상에 미칠 향

○ DDA 상에서 개발도상국 지  확보 여부

� DDA 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 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내 

농업보호에 큰 도움이 되나 조기에 세화를 할 경우 개도국 지  유지에 

한 명분이 약화될 가능성

○ 한․  FTA 등 향후 정된 FTA 상에 미칠 향

� 조기 세화를 할 경우 향후 상에서 에 한 세 감축 외를 요구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

□  세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  생산자들에게는 큰 

불안요인이므로 신 히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요함

○ 그러기 해서는 먼  정부가  세화 문제에 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 조기에 세화 하 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해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한 종합 인 검이 필요함

○ 한 조기  세화에 해 농민단체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농

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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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시설은 크게 지상지원시설과 지하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상

지원시설 공사는 계획 로 추진 임

○ 주요 지상지원시설인 인수 장건물, 원공 시설 등은 시범운 을 해 

‘09. 8월 말 재 부분의 공사 완료

□ 지하시설의 경우 처분동굴을 건설하기 한 진입동굴 시공단계에서 

일부 연약지반이 부분 으로 나타나는 등 암질등 이 당  상보다 

낮아 굴진속도가 감소되고 보강작업에 따른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공사가 지연됨

○ 암질등 이 낮을 경우에는 설계기 에 따라 굴착면 체 보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며, 당  공기 비 2배 이상의 시일이 소요됨

○ 암질등 이 낮은 지역은 아래의 매립동굴 입구부분임

□ 그간 공기 단축을 해 다양한 시공 방법을 용하 으나 공일정 

수에는 근본 인 한계가 있음

○ ‘08. 9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은 시공사  국내외 문가들로 통합사업 리

검 을 구성하고 굴착공사의 시공 진 방안을 검토하고 시공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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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지 평가의 합성 여부

□ 경주 부지는 화강암 지 로서 부지조사  안 성평가를 통하여 

방폐물처분시설 건설  운 의 합성이 확인되었음

○ 방폐장 후보지 부지 조사를 포함하여 4차례에 걸친 지질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모두 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05. 4 : 방폐장 부지선정 조사(부지선정 원회 지질 문가에 의해 수행)

� ‘05. 12 ~ ’06. 3 : 보완조사

� ‘06. 4 ~ ‘06. 12 : 인허가 신청을 한 특성 조사

� ‘07. 3 ~ ‘08. 2 : 상세설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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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폐장 건설을 한 별도의 지질조사 규정(천공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

○ 방폐장 건설은 별도의 지질조사 련 기술기 이 아닌 기존 원자력발 소, 

양수발 소  석유비축기지에서 실시하는 지질조사에 근거하여 지질

조사(천공 등을 통한 암질 조사)를 실시하 다고 함

2) 건설 공기 지연에 따른 ㆍ  폐기물 처분 책

□ 2009년도 울진원  포화폐기물 1,000드럼은 당  계획 로 방폐장내 

인수 장 건물에 반입하여 시범운  정임

○ 원자력발 소의 방사성폐기물을 월성원자력 환경 리센터의 인수 장 

건물에 장· 리하면서 방사성폐기물 운반과 장· 리에 한 안 성을 

사 에 검함

□ 처분동굴의 건설 지연에 따라 2012년까지 발생되는 포화폐기물에 한 

처리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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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드럼(200�))

id
jk

lm

jkn@

�o��h>̂ 


@ @pq@rsn@ tu

�n���� ���� ���� ����h_v@ P

wx 17,400 15,329 1,572 1,140 1,540 700 4,952 4,166

^y 9,000 7,535 2,097 900 600 300 3,897 1,800

P 26,400 22,864 3,669 2,040 2,140 1,000 8,849 5,966

주: 1) 과 고리의 포화시 은 각 2012, 2014년으로 장용량에 여유 

   2) 2012. 6월 이후 반출이 필요한 폐기물은 규제기 과의 의를 통해 우선 

공되는 사일로에 처분하거나 장 공간 추가확보 등 책마련

자료 : 한국방사성폐기물 리공단 보도자료, 경주 방폐장 공지연 불가피

3) 지역지원사업의 차질 발생

□ 유치특별지원 (3,000억원) 지 과 지원사업은 그 로 진행되나, 

폐기물처분반입비용(637,500원/드럼(200ℓ))은 건설 공기 지연만큼 지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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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그리드는 력망에 정보기술(IT)을 목하여, 력공 자와 소

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 에 지효율을 최 화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  력망을 말함

□ 정부가 제시한 스마트 그리드 구축 효과

○ 에 지환경문제에 응하여 국가 CO2 배출량 41백만톤(‘06년도 배출량의 

7%) 감축  기차 보 인 라 구축

○ 녹색성장시 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으로 68조원 규모의 내수

시장 창출, 그린 일자리를 50만개 창출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시장 유를 기

○ 국민 개개인은 탄소녹색생활 라이  스타일의 정착 기

□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되기 해서는 4가지 조건을 필요로 함

○ 방향의 통신, 방향의 력 송, 실시간 가격제, 수요반응

����������� !"�#$%

□ 방향 통신기술의 문제

○ 가정에서 남은 력(  : 기자동차 등에 충 되어 있는 력)을 역송하여 

력회사에 매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방향 통신기술이 

필요하나, 이는 사생활 침해 문제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음

□ 실시간 가격이 제되어야만 수요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

○ 재의 단일 요 체계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의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해서는 부하에 따른 가격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요

체계로의 개편이 불가피함

○ 스마트 그리드 실시를 하여 력가격 체계를 개편하게 될 경우 이에 

한 정책 수용도에 한 책을 강구하여야 함

□ 스마트 그리드가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부하율*이 1에 근 할 것이나, 

일반인들의 호응이 성공의 주요한 요인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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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율이란 8,760시간(1년)동안의 최 력에 한 평균부하의 비를 의미

하며 부하율이 1이라는 것은 8,760시간동안 동일한 부하를 유지함을 의미함

○ 부하율을 높이기 해서는 시스템에서 강제로 부하의 원을 꺼야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이러한 강제 조치를 환 할지는 미지수임

� 기술 으로 용량의 원을 강제로 정지시키게 되면 불꽃(Arc)의 발생으로 

시스템의 험성을 높일 수 있어 낮은 압의 력 사용자들이 이러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임

� 결국, 부하율 1은 시스템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개인의 생활

패턴에 많은 변화를 주어야 함

○ 재 우리나라의 력 부하수 도 선진국에 비하여 높아 부하율을 향상시키

는 데 소요되는 증분비용도 높을 것으로 상됨

� 2006년도 기 으로 한국 73.8%, 일본 62.9%, 미국, 56.6%, 캐나다 65.5%, 

랑스 63.3%, 국 69.2%, 이탈리아 60.0%를 기록하고 있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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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지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일 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구축이 필요할 것임

○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되면서 부하율이 변화하게 되면 력가격, 력

산업 구조개편 등에도 향이 있을 것이므로, 명확한 원칙하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에 지 시스템이라는 거시  에서 스마트 그리드가 에 지 시스템에 

미칠 향  기후변화 약 응 략과 맞물린 략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 과 수단의 도를 방지하도록 사업의 목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유출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되기 해서는 기기에 소 트웨어가 담긴 센서가 

장착되어야 하므로, 이는 개인 사생활에 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보안 험의 노출범 를 더욱 확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 한 보안 방책이 선행된 후 실질 인 확 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에 지 기기의 분산  사용에 따른 생활의 불편을 일반인들이 감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도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임

2) 한국 력거래소 력정보통계시스템(http://epsis.kpx.or.kr)의 자료이며, 독일은 2005

년기  83.8%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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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산업은 규모, 세계 조선소 순 , 수출 순 , 고용유발  후

방효과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요한 산업임

○ 2000년 이후 세계 조선시황 호조에 힘입어 한국 조선산업은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등 모든 지표에서 세계 1  유지

○ 세계 조선소  1 에서 6 까지를 부 우리나라 조선소가 차지(수주

잔량기 )했으며 세계 10  조선소 에 7개사가 포함됨 

○ 조선산업은 단일품목으로 2008년에는 수출 1 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외환 기 이후 5  핵심수출산업이며, 2009년에도 수출액 544억불로 1  

달성이 망됨

○ 조선산업의 고용유발계수3)(9.2)는 자동차산업(8.7), 항공기산업(7.2), 

반도체산업(4.4)보다 높으며 무역특화지수4)는 0.87로 높은 비교우 를 

나타내어 조선산업은 높은 고용유발 효과와 무역특화로 국민경제를 견인

할 수 있는 산업임

○ 조선산업은 시스템 공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지식집약산업으로서, 

후방 연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의 종합조립산업임

�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컨텐츠 기술, CAD/CAM 기술 , 그리고 지능형 

로 을 이용한 자동화 기술이 용됨

� 방산업으로는 해운, 방 , 산업  수산업 등이 있으며 후방산업으로는 

기계, 철강, 자, 기, 화학, 가구업, 비철 속 산업 등이 있음

□ 국내 조선산업에 속한 민간기업의 핵심․원천기술에 한 R&D투자가 

미미한 상황이며, R&D 집 도 한 일반제조업에 비해 조한 수 임

3) 불변가격 산출액 10억원을 생산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소요되는가를 보여주

는 지표

4) 무역특화지수는 상품의 비교우 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지수가 0인 경우 비교우

는 간정도이며 1에 가까울 수록 완  수출특화상태(수입은  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상태)에 가까움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울 수록 완  수입특화 상태에 가까움. 

한 이 지수는 국제경쟁력 지수로 사용될 경우 0 이상 1 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

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한 것을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

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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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선의 화물창 단열공법(배 한척당 약 100억원), 해양 랜트 상부구 

설계(FPSO 한척당 약 500～700억원) 등에 막 한 기술료를 지 하고 있음

□ 특히, 조선해양기자재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High-Tech 분야이나 

부분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체경쟁력 확보도 곤란함

○ 일반상선의 국산화율은 90% 이상인 반면, LNG선의 경우에는 50%, 드릴쉽․ 

크루즈선․해양 랜트  요트 등의 국산화율은 매우 조한 수 임

□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조선 산업에 한  R&D 

지원 비 의 정성에 한 검토 필요

○ 동 사업은 수송시스템분야의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기 한 연구개

발사업으로서 조선  자동차와 련된 연구개발 투자가 함께 이루어지

고 있음

○ 2008년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 련된 과제 수는 조선 산업 련 과제의 

2.6배에 달했으며 2009년에는 동 비율이 3.1배에 이름

�������AB�C�DEFGH!I9J=KLM.I��!I3�"9�/0

(단 : 건, 억원, %)

���� ����

"� @� Uz@ (i{ "� @� Uz@ (i{

X| X| X| X|

�g} 71 72.4 319 71.7 31 75.6 438 71.4 

M@ @~ 27 27.6 126 28.3 10 24.4 176 28.6 

�@ @P 98 100.0 445 100.0 41 100.0 613 100.0 

자료: 지식경제부 제출자료, 2009.8

□ 경쟁국인 국, 일본, 유럽은 조선산업에 한 정부의 극 인 

R&D 지원하에 한국을 맹추격 이나 국내의 경우 R&D  기술 지

원이 미약함 

○ 국은 2015년 세계1 를 목표로 규모 조선설비 확 , R&D  해양설

비분야 지원 확  정책을 추진 임

○ 일본과 유럽은 형 연구설비를 갖춘 문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조선 련 문 국책연구기 의 기능이 미약함

○ 재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 연구소가 운 이나, 기본 인 성

능평가에 치우쳐 있어 조선해양산업 련 니즈에 부합하는 R&D  기

술 지원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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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산안편성과정에서 ‘조선 기자재 경쟁력 강화사업’에 한 

정부 지원이 반 되지 않아 그간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해 

투자한 인 라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 기획재정부에서는 2010년도 산편성원칙(신규사업  추경사업 산반  

불가), 경상  경비의 사업 내용 등의 이유로 ’조선 기자재 경쟁력 강화사업

‘의 산반 이 어렵다는 입장임

○ 만일 2010년도 동 사업 산확보에 실패할 경우, 2009년 추경 산으로 

설립한「조선기자재 로벌수출지원센터」의 부실가능성이 있음

� 사업 기 자체 수익사업 미확보로 인해 내년도 련 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고용·지역경제 비 이 높은 국가기간산업에 한 지원이 단될 수 있음

□ 재원 마련을 해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의 

조선산업에 한 지원 비 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5)

○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조선 

산업의 요성이 자동차산업에 못지않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 이나 해당 산업에 한 투자가 취업․ 고용에 

미치는 향을 감안하면,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조선산업에 한 지원 비 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수요자 착형의 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 선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신뢰도를 구축하여 조선ㆍ해양 련 기자재산업 

고도화  수출산업화의 극 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R&D 산 편성을 조정하여 조선․해양기자재 개발  기술력 제고, 

해외 마  강화  국제표  활동 강화를 통한 수출산업화를 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단됨

○ 유럽을 심으로 한 기존 조선기자재 시장의 확 진출을 해 지 마 과 

기술A/S를 체계 이고 공격 으로 추진 가능함

○ 국내 조선업체에서 그동안 건조한 선박에 탑재된 국산 기자재에 해 해외 

선주의 A/S 수요확 에 기 응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함

○ 국내 조선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그동안 간 수출형태로 성장한 조선기

자재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해외 직수출을 확  가능함 

5) 국회 산정책처(2008),「2009년 산안 분석 I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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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LNG 도입단가가 일본의 그것에 비하여 높다는 주장이 

제기됨6)

○ 우리나라의 세청 자료와 일본의 일본무역진흥 회(JETRO) 자료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도입단가는 일본의 그것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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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70,663 15,244,739 267.589 21,781,216 6,551,553 300.789 112%

���� 58,013,770 18,075,822 311.578 22,317,498 8,646,484 387.431 124%

���_ 62,189,252 22,881,208 367.929 25,255,700 11,924,909 472.167 128%

���� 66,816,304 26,704,940 399.677 25,568,895 12,653,251 494.869 124%

���� 69,262,732 44,716,740 645.610 27,258,657 19,806,104 726.599 113%

자료: 일본 도입 총액은 JETRO(일본무역진흥 회)자료, 일본 도입량은 일본 세청 자료, 

한국자료는 세청 자료임

□ 한편, 천연가스의 도입가격이 높은 이유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됨7)

○ 국내에서 쓰는 LNG의 97%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는 “세계 으로 

LNG 값이 제일 던 1998~99년에 정부가 가스공사 민 화를 추진했

다”며 “당시 회사가 민 화 문제에 매달리면서 장기 도입 계약을 하지 

못해 재 일본보다 비싸게 LNG를 들여오고 있다”고 밝힘

6) 앙일보(2009.06.03), ‘LNG 9년간 일본보다 비싸게 수입’, 제1면

7) 앙일보(2009.06.05), ‘한 , LNG 직  도입 검토’,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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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도입가격에 한 문제는 천연가스 직도입 찬ㆍ반 논리와 연결

되어 있음

○ 상 으로 높은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한국가스공사의 경  비효율성으로 

지 할 수 있으며, 이에 가스 도입의 경쟁을 통하여 효율을 기하자는 천연

가스 직도입 논리와 연결될 수 있을 것임

○ 반면에 상 으로 비싼 천연가스의 원인은 가스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한 

계약 지연에 의한 것이므로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한 논의는 오히려 가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상 으로 높은 천연가스 도입가격을 천연가스 구조개편의 원인으로 

볼 것인지 결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입장 차이가 상이함

□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기후변화 약에 의한 탄소 감활동은 청정연료로 인식되고 있는 세계 천연

가스 산업에 향을 미칠 것임

○ 이러한 세계  흐름 속에서 국내에 공 할 수 있는 천연가스 확보, 천연

가스 장  도시ㆍ발 용 가스 매 등의 효과  운용 등 천연가스 

산업의 국제 인 경쟁력  에 지 안보 확보 방안에 한 검토가 요구됨

� 천연가스 산업이 원자력 용량 증가  신ㆍ재생에 지 의무할당제(RPS) 

시행 등과 같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직도입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응 방안 마련

○ 직도입의 문제는 매자의 향력이 동태 으로 변화하는 LNG 시장에서 

공사의 독 에 의한 구매 방식과 사  경쟁에 의한 구매 방식  어떤 

방식이 더욱 효율 인가의 문제로 귀결됨

○ 직도입제를 도입한다면 발 회사와 같이 직도입을 추진하던 기업이 직도입에 

실패할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물시장에서 부족한 양을 구매해야 하는 등 

추가 으로 지불해야할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한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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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내소비 력이란 발 기 변압기에서의 력손실, 운휴상태에서 

소비하는 력 등을 포함한 발 소내의 부 설비에서 소비되는 력을 말함

○ 소내소비는 발 소 내부의 인버터 Cooling Fan, Tracking System Motor 

구동 원, 사무실 원  옥외등, Battery 충 원, 발 소 계 기 조작

원, 감시 카메라 등에 의하여 발생함

□ 태양 발 소의 소내소비 력 우선사용 규정의 유명무실

○ 「타에 지지원사업 운 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6-144호)」별표 3 

타에 지지원사업 지원 상  지원 산정기  제4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타에 지지원사업 운 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6-144호)」
��������	
�	������	��	����	��	�����	��.

○ 그러나 동 고시에 규정된 소내소비 력 우선 사용 조항을 반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에 한 불이익을  근거가 없음

○ 태양  발 소에서 생산되는 력을 소내에서 우선 소비하고 남은 력을 

매하여 발 차액을 지원받아야 하나, 력생산원가의 차이에 의하여 

태양  발 소에서 필요한 기를 한 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 받아 

사용하여 소내소비용 력까지도 한 에 매하는 상이 나타나고 있음

○ 태양 발 의 경우 소내소비 력을 우선 사용하기 해서는 별도의 기계

장치를 설계하여야 하나, 사용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기안

공사는 소내 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기계장치를 검사할 근거가 없음

� 이에 따라 어떤 발 소가 소내소비 력을 우선 사용하지 않고 이를 

한 에 매하는지에 한 황조차 악하기 어려움

���456�789�9:928;�92=�"'�2<�>

□ 소내소비 력을 태양  설비에서 발 한 발 량의 1%로 가정하 을 

경우 1 kW당 연간 약 4,700원의 비용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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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약 300 MW의 용량이 건설되어 있으므로 이들 용량 에서 반 

정도(50%)가 소내소비 력을 한 으로부터 수 하여 사용한다면 연간 약 

7억원 규모가 추가 지출되는 것임

○ 차액보조  지 기간인 15년 동안의 지 액을 하면 약 70억원

(할인률 5% 용)이 추가 으로 지출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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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태양  기 가격 :620.41원/kWh, SMP : 74.1원/kWh(2009년 6월 평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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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발 소 설비의 소내소비 력 등에 한 기 을 마련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정산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추진 인 RPS(신․재생에 지 의무할당제)가 시행될 경우 신․재생

에 지로부터 생산된 력 에서 소내소비 력을 우선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력량에 해서도 인증서를 발행할 것인가에 한 기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까지 앙  발 기 주의 ｢ 기사업법｣에서 소규모 분산형 

원에 한 보 을 진흥하기 한 정책  고려 등을 할 필요가 있음

○ 신ㆍ재생에 지로부터 생산되는 기는 소규모 분산형 원이라는 특징이 있음

� 이는 규모의 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기존 력기술의 한계 을 보완해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정부 당국은 앙 발 기 주의 력산업 환경에서 태양  발 과 

같은 소규모 분산형 원의 보 을 진흥하기 한 정책  고려사항 마련 필요

○ 아울러, 소규모 분산형 원 사업자들의 행태를 감시하고 발견되는 문제 을 

제도 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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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에 한 지원

○ 해외자원개발이라 함은 국외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물, 농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말함

○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한 참여를 진하기 하여 성공불 융자제도 등을 

운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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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사업융자  지원 상 선정에 한 객 성 문제가 제기되어 

‘09년부터 해외자원개발 회에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를 탁 운 함

○ ‘07년 체 유 개발 융자액(4,260억원)  한국석유공사에 1,264억원(30%), 

(구)한국 업진흥공사에 20억원(0.5%) 지원되는 등 융자 수요기 인 석유

공사  진공이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를 운 하고 있어 융자지원의 

공정성  객 성에 한 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융자업무 행기 에 소속된 임원의 융자심의 원 을 

배제하여 심의의 투명성 제고하고, 융자심의회 운  탁을 행기 에서 

해외자원개발 회로 이 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오던 공정성을 확보하기 

한 노력을 보여

� 지식경제부는 련 근거를 마련하기 하여 2008년 9월 11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자 의 융자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23호)｣을 개정하 음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기술평가에 한 인  조작 가능성에 한 

감사원의 문제 지

○ 감사원은 2009년 7월 한국석유공사가 콜롬비아 구 발견 확률을 인 으로 

조작함으로써 자원개발사업에 있어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음을 지 하 음

� 한국석유공사에 한 감사원 지 은 자원개발 사업의 평가에 문성을 

근거로 하여 인 인 조작이나 개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의 

기술 평가와 경제성 평가에 한 반 인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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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도 2009년  7월 1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 의 융자

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31호)｣을 개정하여 융자심의회가 사업평가와 

기술평가 기 을 하도록 별도의 양식을 만듦

□ 국내 반입의 문제

○ 자 융자 등으로 자원개발이 성공하더라도 자원보유국 토에서 지 개발 

능력 확  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자원의 품질이 국내 

수요에 합한가에 한 평가가 미흡함

� 지질학 /자원개발공학  지 생산능력(Capacity) 확 에 치 하고 이를 

자주 개발률 향상  우리나라 에 지 자 도 상승으로 간주하나, 지에서의 

투자 는 생산은 가능하나 국내 반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음

� 생산된 자원을 화하거나 수송하기 쉬운 지역의 물건과 교환(swap)

하는 형태를 취함

� 국내반입이 어려운 이유는 국내 수요에 합한 품질/규격 불일치하거나, 

수송비 부담, 자원보유국의 지 가공  지 수요 우선 정책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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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  경제성 평가 등 다면  평가 방법 개발

○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 시 기술 ㆍ경제  측면에서의 다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문성을 지닌 원 선정  운  방식 등에 

한 문제  개선이 필요함

□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에 지안보의 연계

○ 재에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자원의 양을 자주생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  기 시 에 지를 단 없이 안정  가격으로 공 할 수 있는 

에 지 안보 능력에 한 성과 측정으로는 부 합할 수 있음

� 개발 성공 시 자원의 국내 수송 가능성  이의 처분에 한 평가도 필요할 것임

□ 정치  상력의 제고

○ 자원개발회사의 성공은 기술, 자본뿐만 아니라 자원보유국가과의 정치  

친 성도 요함

� 해외자원개발은 성공을 한 략과 성공 후 국가에 지안보에 미칠 

향을 종합 으로 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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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이마트 창동 의 개 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형마트8)가 

선보인 이후, 형마트의 포수와 매출액은 지속 으로 증가하여 왔음

○ 특히, 1996년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계 할인 의 진출과 함께 비약 으로 

성장하여 왔는데, 2009년 6월말 재 형마트의 포수는 395개에 달함

○ 한편, 형마트의 매출액과 포수는 2003년부터 그 증가세가 둔화되어, 포수 

증가율은 2003년에 10.8%로 하락한 이후 10% 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2008년의 포수 증가율은 6.6%, 매출액 증가율은 5.9%에 그침

□ 포수와 매출액 증가율의 하락은 형마트 시장이 2003년 이후부터 

이미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이르 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유통

기업들은 SSM(Super Supermarket 는 기업형슈퍼마켓) 시장에의 

극 인 진출로 활로를 모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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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3사(GS수퍼마켓, 롯데슈퍼, 홈 러스 익스 스)의 주도로 2007년부터 

시작된 출  경쟁으로 인해 2008년 한 해 동안 SSM의 매출액과 포수가 

격하게 증가하 음(2007년 말 377개 → 2008년 말 487개)

� 이러한 추세는 2009년에 더욱 확 되어 소기업청의 보도자료(2009년 8월 4일)에 

따르면 2009년 7월 재 SSM 포수는 594개에 이르고 있음

□ 형마트와 SSM의 발 은 소비자편익의 증가와 유통산업선진화에 

기여하는 등의 정 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소유통업 심의 

지역상권 쇠퇴와 같은 부정 인 효과를 수반함

8) ｢유통산업발 법｣은 규모 포의 한 종류로서 형마트에 해 ‘매장 면 의 합계

가 3,000m2 이상인 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   생활용품을 심으로 원의 도

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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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지역의 부를 역외로 유출하고, 앙에서 일 으로 구매를 

담당함으로써 지역생산자의 소외가 심화되는 문제도 발생

□ 최근 형마트, 특히 SSM의 확산에 한 소유통업체가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형마트와 SSM 등 규모소매 에 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 인 규제방안에 한 사회  심이 증가하고 있음

○ 한국슈퍼마켓 동조합연합회, 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 24개는 

2009년 8월 6일 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칭)을 결성하고 기업 포 

확산 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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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소매 이 지역 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을 가 시킨다는 것에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에 한 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음

○ 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단체 등은 형마트와 SSM의 입 에 한 허가제를 

비롯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을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에 따라 허가제를 비롯한, 규모소매 에 한 규제 도입을 

주목 으로 하는 ｢유통산업발 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17  국회에 이어 

제18  국회에서도 다수 발의되었음

○ 정부는, 내 으로는 헌법상 업의 자유  평등권 침해문제, 외

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WTO 서비스 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서 이미 양허한 내용과 배치되는 문제 등이 

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 도입에 해 반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형마트  SSM에 한 규제방안을 담고 있는 ｢유통산업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6월까지 모두 9개안이 발의되어 있음

○ 이시종의원(2008.6.19), 강창일의원(2008.6.25), 김희철의원(2008.8.4), 최구

식의원(2008.9.24), 이정희의원(2008.11.10), 주성 의원(2008.12.17), 노 민

의원(2009.6.16), 이용섭의원(2009.6.19), 안상수의원(2009.6.29) 등이 ｢유통

산업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발의하 음

○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부분의 개정안의 규모 포에 한 

규정을 규모 포(SSM)로 확장,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업품목  

업일 는 업시간의 제한, 사업 향평가 는 공청회 등의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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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형마트와 SSM에 한 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의 진 을 

해 향 으로 WTO 서비스 정 반 여부 등을 포함하여 국민경제  

시각에서 도입에 따른 비용  편익을 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

○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업품목  업일 는 업시간의 제한 등도 

규모소매 으로부터 소유통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규제와 

련된 논란의 핵심은 허가제의 도입임

� 개설 정 인근지역의 소유통업체의 균형 인 발 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자체장으로 하여  규모 포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정부는 이에 해, WTO 서비스 정 제16조 제2항에서 지하고 있는 

‘경제  수요심사’를 통한 서비스 공 자 수의 제한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GATS에 배된다며 도입을 반 하고 있음

� 허가제가 GATS의 양허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GATS 제21조에 따라 

련국의 의를 이끌어 내어 양허를 수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상의무가 

발생할 것이고, 상과정에서 보상조치로 인해 다른 분야의 개방을 앞당기게 할 

험이 있다며 이에 해서도 정부는 반  입장을 밝히고 있음

○ 국민경제  에서 소유통업체, 특히 생계형의 세유통업체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 가 형성되었다면 이를 한 방안을 극 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 WTO 정 반의 여지가 없는 방안들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 허가

제처럼 WTO 정을 반할 가능성이 있는 방안들의 도입에 해서는 

신 을 기해야 할 것임

□ 하지만 다른 방안들의 도입이 여의치 않거나, 세유통업체 보호에 

실질 인 효과가 제한되어 허가제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실시되는 국내규제는, 

내국민과 외국인을 차별 우하고 있지만 않으면, GATS 반은 아니라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 GATS 제16조는 양 인 규제에 해서만 용되고, 질 인 규제는 이 

규정의 용범 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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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공공기 이 련 법령에 따라 소

기업제품을 우선 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의미함

○ ‘ 소기업제품의 구매 진’을 그 목 으로 명시하고 있는 ｢ 소기업진흥 

 제품구매 진에 한 법률｣  동 법률의 하 법령과 ｢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요령｣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를 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로 규정함

○ 2009년 5월, ｢ 소기업진흥  제품구매 진에 한 법률｣  제3장 

“공공구매지원 확   로지원” 부분만을 따로 분리해 ｢ 소기업제품 

구매 진  로지원에 한 법률｣(이하 ｢구매 진법｣)을 제정함

� 소기업의 공공구매제도에 한 이해증진 도모,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한 공공구매지원 담당자 지정제도 도입, 기술개발제품 원가계

산비용 지원, 직 생산 확인에 따른 취소사유 명시, 소기업 수출 련

사항 등을 추가함

� 행 소기업제품별 특성을 감안한 구매지원방안 등도 보완함

□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공공기 은 ｢구매 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

○ 국가기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소기업 앙회, 농업 동조합 앙회, 수산업 동조합 앙회, 산림조합

앙회, 한국은행,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 기업, 지방공사  지방

공단, 한상공회의소

○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들어서 공공기 의 총구매액에서 

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당  목표치 던 68.5%에 

훨씬 못 미치는 60.7%로 어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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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는 2008년 11월 ‘ 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에 있는데, 동 방안의 추진실 을 확인하고 

실제 효과를 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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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1.7 56.0 68.5 83.2 56.9 68.4

o�_ 84.7 56.6 66.9 83.8 58.5 69.9

o�� 97.1 63.7 65.6 92.0 63.0 68.4

o�� 104.1 71.3 68.5 100.9 61.3 60.7

o�� 104.8 63.4 60.5

자료: 소기업청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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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마련한 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  방안들과 공공구매의 이행력 

제고 방안들의 이행실 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검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은 2008년 11월 10일에 개최된 ‘ 소기업 장 책회의’에서 소

기업청 등 9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 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  방안’

을 보고함

○ 당시 융 기가 실물경제로 이되어 소기업의 생존이 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구매가 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한 돌 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 인 지원 책을 마련한 것임

○ △납품 의 신속한 지원, △ 세 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 , △ 소

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 , △ 정한 납품단가 반 , △공공구매의 이행력 제

고 등 모두 5개 분야에 걸쳐 문제 을 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  방안

○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직 구매) 확

� 일정 규모 이상(일반공사 20억원, 문공사 3억원) 공사  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사용 자재는 공공기 이 직 구매(분리발주)하도록 한 제도

� 하지만 일부 공공기 은 품질, 리상의 문제로 분리발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한 개선방안으로 소기업청에서 고시하는 직 구매 

상 품목을 실에 맞게 조정하고, 분리발주 외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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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우

� 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기 은 비

싼 가격, 신뢰 부족, 감사․민원부담 등으로 우선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이를 개선하기 해 공공기 의 가격부담 완화, 성능보험제도 확 , 기술개발

제품에 한 원가계산 실시(소요비용 일부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소 소 트웨어 기업의 사업수주 기회 확

� 소 SW기업을 보호하기 해 20억원 미만 SW사업의 경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액의 하한을 지정하고, SW제품 분리발주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력 우 , 행정편의  하자책임 등을 사유로 발주

기 은 기업을 통한 일 발주를 선호

� 이를 개선하기 해 소기업의 담사업 역 확 , 분리발주 가이드

라인을 의무사항으로 법제화 등의 방안을 추진함 

○ 이외에도 방 산업 분야에서 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한 방안도 

추진됨

□ 공공구매의 이행력 제고 방안

○ 공공구매지원 제도 도입

� 공공구매제도 미이행 사례에 하여 사후 모니터링에 의존하여 권고 

수 의 시정조치만 가능한 실정

� 따라서 공공구매지원 제를 도입하여 사 ㆍ사후 리감독 실시

○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실태조사 실시

� 미이행 사례 등에 한 제도 이행력 제고  제도개선을 해 면 한 

실태조사 필요

� 기청에 “공공구매제도 반신고센터” 설치

� 직 생산 미이행 업체에 한 벌칙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을 신설

○ 공공기  구매담당자에 한 인센티   교육·홍보 강화

� 구매담당자의 사기 진작  우 제도를 마련하여 소기업제품구매확  

분 기를 활성화하고, 공공기  구매담당자에 한 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지원 제도 교육을 지속 으로 실시

○ 이외에도 소기업간 경쟁입찰 심사 차를 수요자 심으로 개선하고, 

구매실  검 상이 되는 공공기 의 범 를 확 ( 행 163개 기 에서 

488개 기 으로)하고 련 통계를 효율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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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방안들이 실제로 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 에 기여하고 있는지, 

2009년 계획 비 공공구매 실 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한 검이 필요함

○ 검을 통해 공공구매 확  방안의 문제 을 악하고, 공공구매 실 이 

미미하다면 그 원인에 해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지 까지 살펴본 방안 이외에 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확 를 한 

법령 정비 방안으로는 ｢구매 진법｣에 의무공공구매비율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 소기업진흥  제품구매 진에 한 법률｣은 공공기 의 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50%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9년 5월 제정된 ｢구매 진

법｣에는 구매목표비율과 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동 법 제5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여 공공기 의 구매 증 를 

한 계획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증 를 한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의안번호 5327)

□ ｢구매 진법｣에 구매목표비율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함과 동시에 

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재 공공기 의 총 구매 액에서 소기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비록 

2008년에 격히 축소되기는 했지만 법령에 규정된 5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에 한 극 인 검토가 필요함

□  하나의 방안으로는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해야 하는 구매계획 작성

기 을 확 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구매계획 작성기 은 2006년 121개 기 에서 2009년 210개 기 으로 

지속 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공공구매 이행력을 제고하기 해 구매

계획 작성기 을 더욱 확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른 한편, 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 에 있어서의 공공기 별 

편차를 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 50%로 설정되어 있는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공공기 의 

실태를 악하고, 그 원인에 해 면 하게 검토하여 구매목표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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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이후 슈퍼마켓 동조합,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를 

심으로 형마트, 특히 SSM의 입 을 막기 해, ｢ ㆍ 소기업 

상생 력 진에 한 법률｣(이하 법)에 따른 사업조정제도를 극

으로 활용하고 있음

○ 2009년 7월에 인천슈퍼마켓 동조합이 인천 옥련동과 갈산동에 정된 

홈 러스 익스 스의 입 에 해 사업조정을 신청하 는데, 옥련동의 

경우는 홈 러스가 자발 으로 입 을 유 하고, 갈산동의 경우는 소

기업청장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내림

○ 이후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규모소매 의 입 을 막으려는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이 확산되어 사업조정신청이 증가하고 있음

� 소기업청의 보도자료(2009년 8월 4일)에 따르면 8월 3일 재 사업

조정 신청건수는 총 18건

� 이  7월  입  정이었던 포는 6개인데, 이  1개만이 정 로 

입 하고, 나머지 5개는 입 이 보류된 상태임(정지권고 3건, 자진보류 2건)

� /�0123��45��+� 6��78� 9:;9<=�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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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XYZ,�[��\��/�]5��+�^#.

□ 2009년 8월 5일부터 유통업의 사업조정과 련된 권한이 소기업청

에서 시ㆍ도로 이 됨

○ 소기업청은 련 고시, ｢수ㆍ 탁거래 공정화  소기업 사업 역

보호에 한 운 세칙｣을 개정하여, 시ㆍ도지사에의 권한 임 업종에 

‘음ㆍ식료품 주 종합 소매업’을 추가하 음

� 종 의 권한 임 업종은 아스콘과 미콘 등 2개 업종임

□ 사업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임함에 따라 종합소매업 분야의 

사업조정 차는 다음과 같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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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 단계

○ 소유통업단체는 신설된 ｢사 조사신청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시장

진출 계획에 하여 사 조사 신청

� 소유통업 단체가 기업의 진출계획에 하여 정확한 정보 악 등이 

어려운 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 소유통업단체 는 소기업*이 소기업 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소기업 앙회는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고, 소유통업체의 피해수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와 사업조정 의견서를 1개월 이내에 소기업청장 신 

시·도지사에 제출

    * 소기업인 신청인: 동일업종을 하는 소기업의 1/3 이상 찬성 필요

□ 자율조정 단계

○ 기업과 소유통업단체간 자율조정

�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조정을 해 시ㆍ도에 ｢사 조정 의회｣를 

설치하고, 기업(피신청인), 소유통업단체(신청인)를 참여시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시ㆍ도지사는 의회를 통해 사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문을 작성하고 종결

○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시ㆍ도지사가 기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 요청

□ 조정권고 단계

○ ｢사업조정심의회｣는 사 조정 의회의 조정내용을 토 로 기업의 사업

진출 유  등 조정권고안 심의

○ 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직  조정권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권한이 시ㆍ도시자에 임된 경우에는 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결과를 1주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조정권고

○ 상되는 사업조정 형태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음

� 사업의 인수, 개시 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3년 이내로 한 차례 연장 

가능)의 범 에서 연기

� 일정상권에서의 매량(매출액), 포면 , 취 품목 제한

� 휴일 업  평일 업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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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등이 조정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행 사실 공표

� 시ㆍ도지사는 이행 여부를 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고 경 와 내용을 10일 이내에 소기업청장에 통보

○ 공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 이행명령

� 시·도지사가 이행여부를 검한 후 불이행시 이행명령을 발령하고 경 와 

내용을 10일 이내에 소기업청장에 통보

� 법 제41조에 따라 이행명령에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는 5천만원 

이하 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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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청은 유통업 분야의 사업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임하면서 

시ㆍ도지사가 정확한 지역여론을 바탕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경우에 

형유통업체, 지역소상공인, 지역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성공 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 함

□ 이러한 기 효과가 실화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한 

검과 책이 필요함

○ 기업의 시장진출 계획에 한 사 조사의 정확성과 시성 확보

� 입 이 완료된 후에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시장

진출 계획의 사 인지는 아주 요함

� 따라서 소기업청의 사 조사의 정확성과 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조정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음

○ 사업조정제도의 원활한 운 을 한 충분한 인력 확보와 문성 제고

�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31건에 지나지 않아 소

기업청, 소기업 앙회 등 련 기 의 업무담당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한 검이 필요함

� 신청요건 확인  소기업의 상 피해 수  등을 조사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기업 앙회의 경우, 공정하고 엄 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련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권한과 책임이 폭 강화된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련 업무의 효율  수행을 

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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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업무 악  실행 능력 제고

�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조정과 련된 업무 경험이 일천하므로 시ㆍ도의 

사업조정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앙정부 차원에서담담 

공무원에 한 지속 인 교육이 필요함

○ 사 조정 의회를 통한 자율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 인 

의회 구성과 운  

� 의회를 통한 자율조정에 의해 사업조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의회 구성과 운 에 련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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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재 지식재산 련 정책이 부처별로 혼재되어 있어 안정

이고 지속 인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총 인 국가 략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국가차원의 총 인 시장 악  응기능이 미흡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략 수립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지식재산 련 부처 간 유기  연계가 미흡하여 동일ㆍ유사한 정책이 반복 

수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의 통합 리가 미흡하여 동일 권리에 해 첩 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한편, 신지식재산권의 경우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재 정부는 ‘국가 지식재산 원회(가칭)’ 설치를 추진 임

○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략 수립  련 정책의 효율  추진을 

해 국가 지식재산 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국가 지식재산 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Control Tower

국가 지식재산 략 수립  련 정책의 조율, 부처 간 총 조정

� 지식재산권 존  문화 형성

친 지식재산권 사회 건설을 한 교육, 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존  

시민운동 등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신지식재산권의 권리화, 기존 출원ㆍ등록, 심사ㆍ심 제도 정비 등 

지식재산권 련 법ㆍ제도 개선 추진

�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동 지원정책 활성화

지식재산권 활용 등에 한 기  마련, 직무발명 표 모델 제정,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등



�������	
�


�� �������

�����	


□ 정부의 국가 지식재산 원회 설치 추진과 련하여, 국가 지식재산 

리에 한 장기 기본계획  실천계획, 신규 원회 설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을 둘러싼 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등 지식재산의 

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해 지식재산에 

한 체계 이고 총 인 국가 략을 수립하고 련 법ㆍ제도ㆍ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단됨

� 이에 국가 지식재산 원회의 설치를 포함한 정부의 향후 장기 기본계획  

실천계획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략 수립 등을 해 국가 지식재산 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한 국가 지식재산 원회가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Control Tower로 기능해야 함을 고려하여 동 원회를 통령 직속 

원회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이와 련하여, 우선 신규 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 설치될 원회의 기능과 기존의 다른 원회의 기능이 

복되지는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회의 형태와 련해서는 각 부처와의 업무 조정 문제, 유사한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 으로 감안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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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특허 련 소송은 이원 인 권한분배원칙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

○ 특허권의 발생․변경․소멸  효력범  등에 한 소송은 특허심 원, 

특허법원  법원에서 할하고 있으며, 특허권 설정 이후 특허권 

침해 련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법원에서 할하고 있음

□ 심결취소소송

○ 「특허법」제186조제1항과 「법원조직법」제28조의4에 따라 특허심 원의 

심결에 한 소  심 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한 소는 

특허법원의 속 할임

○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심 원의 심결․결정을 거친 사건에 하여 

제1심은 특허법원에서, 최종 인 제2심은 법원에서 각각 할함으로써 

특허심 원, 특허법원, 법원의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특허침해소송

○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 침해 지소송,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의미하며, 「민사소송법」제24조에 따라 동법 제2조 내지 제23조에 따른 

법원 소재지를 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할함

○ 즉, 특허침해소송은 다른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일반법원의 할로 

하고 있으며, 제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는 단독 사가 할하고 제2심은 

고등법원 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3심은 법원에서 각각 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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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련 소송의 할을 일원화하는 것과 련하여 지난 몇 년간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찬반양론이 립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어 온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의 할이 이원화됨으로써 

특허분쟁 기간이 길어지고, 당사자의 비용부담이 가 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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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자 력 등에서 기업에 비해 열세에 있는 다수의 소기업들은 

소송과정 상의 비용은 물론 소송으로 인한 기술개발 지연 등의 부가  

손해로 인해, 특허분쟁 기간이 길어질 경우 도에 포기하거나 특허 기술을 

기업에 낮은 가격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특허분쟁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데, 이를 한 방안의 하나가 

특허 련 소송의 할을 일원화하는 것임

□ 특허 련 소송의 할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특허 련 

소송의 할 이원화는 아래와 같은 문제 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 하고 있음

○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주로 특허권의 유․무효가 주된 쟁 이 되는데 특허의 

무효는 무효심 차를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으므로, 무효심 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특허의 무효를 단할 수 없음

� 따라서 일반법원으로서는 특허권 유․무효 여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건의 심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사건처리가 지연됨

○ 특허침해소송은 부분의 경우 심결취소소송과 그 심리 상이 동일함에도 

이를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것은 심리의 복을 

래하여 당사자의 시간과 노력을 이 으로 소요되게 함

○ 특허침해소송은 문 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기술 인 

문성이 부족한 일반법원의 법 이 담당함에 따라 문 인 재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을 각 고등법원의 할로 할 경우 할 집 이 되지 않아 

련 사건에 하여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의 결론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제 로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상고를 유발하게 되며, 궁극 으로 재 에 한 불신을 래할 수 있음

□ 반면, 할 일원화를 반 하는 입장에서는 의 지 에 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음

○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권의 유․무효뿐만 아니라 특허침해행 가 있었는지의 

여부, 특허침해행 가 인정된다면 이로 인해 인과 계가 인정되는 손해가 

발생하 는지의 여부 등이 모두 심리 상이므로, 특허무효의 항변이 특허

침해소송의 유일한 심리 상이 되는 것은 아님

○ 특허침해소송을 특허 련 문지식을 가진 법 들로 구성된 담재 부에서 

맡도록 하고, 법원조사 으로 하여  기술분야의 단에 조력하도록 한다면, 

서울지방법원 는 서울고등법원의 지 재산권 담재 부도 문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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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하는 것이 가능함

○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은 련사건이기는 하나 그 소송물이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양 소송의 결론이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제도의 

성격상 당연함

○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을 반드시 특허법원의 같은 재 부가 동시에 담당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	


□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특허 련 소송의 할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만약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와 같이 특허 련 소송의 할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된다면, 「법원조직법」등 구체 인 법률 개정 

방안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특허 련 소송의 할 문제는 기  간 이해 계를 떠나, 궁극 으로 

어떠한 방안이 국민의 권익구제에 가장 바람직한가라는 공익 인 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활동을 극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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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벌 특허분쟁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의 특허권을 사들여 이를 침해한 기업들을 문 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로부터 국내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허괴물의 개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

으로 특허권만을 보유ㆍ 리하면서 략 인 특허소송 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특허 리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 주요 특허괴물로는 1972년에 설립된 인터디지털(Interdigital, 미국), 2000년에 

설립된 인텔 추얼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미국) 등이 있으며,  

세계 으로는 수백여 개의 특허 리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특허괴물의 등장에 따라 국내기업의 소송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삼성 자는 2006년 9월 인터디지털에 1억 3,400만 달러의 로열티를 

지 하라는 미국법원의 결을 받은 바 있으며, LG 자는 2006년 1월 

인터디지털과 2억 8,500만 달러의 특허료 지 에 합의한 바 있음

○ 한 조선일보의 보도(2009. 7. 17)에 따르면, 최근 인텔 추얼벤처스는 

삼성 자와 LG 자가 자사의 휴 폰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두 회사에 연간 수천억 원 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했다고 함

○ 특허괴물의 공격으로 인한 이러한 국내기업들의 피해는 향후 지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음

○ 그러나 법 으로는 특허권을 보유한 특허괴물의 권리행사를 문제 삼기 

힘들다는 과, 국내에서도 특허 리회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임

□ 특허괴물이 특허권을 보유한 권리자라 하더라도, 악의 인 의도를 가지고 

지나치게 자주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경우에 비하여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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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 인 특허괴물의 권리남용은 국내기업의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

라, 국내기술로 개발한 특허를 외국의 특허괴물이 사들이는 것은 국내 

산업발 을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음

&����	


□ 국내에 진출한 특허괴물의 활동 황  국내기업의 피해 황 악

○ 정부가 련 책을 마련하기 해서는 우선 특허괴물 련 황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이 필요함

○ 특허괴물의 활동 황과 련하여 특히 국내 학, 연구기  등이 특허

괴물과 맺은 계약 황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나, 업비  등의 문제로 

악이 용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9)

○ 국내기업의 피해 황과 련해서는 특히 소기업의 피해 황 악에 

을 두는 것이 필요함

� 정부는 재 국제특허분쟁 황을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악하고 

있지 않은데, 특허괴물과 련해서는 자료 리가 체계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특허괴물 련 정부의 인식

○ 정부는 국내기업들이 핵심 원천기술의 부족  특허경 에 필요한 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특허괴물에 한 체계 인 응능력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단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특허괴물의 활동이 국내에서 가까운 장래에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망하고 있음

� 그 이유로 가의 손해배상액, 징벌  손해배상제도 불인정, 낮은 침해

지소송 가처분 인용률, 법원과 특허심 원이 특허권 침해 인정에 

소극 이라는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특허괴물의 활동이 가까운 장래에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의 

9) 조선일보의 보도(2009. 7. 17)에 따르면, 인텔 추얼벤처스는 한국, 일본, 국, 싱가

포르, 인도 등 아시아 5개국에 지사를 두고 이 지역 학교수들에게 연구비 등을 지

원해 특허를 공동 보유하는 방식으로 특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고 함. 최근 9년간 

인텔 추얼벤처스가 세계 각 지역 학과 기업들로부터 사들인 특허 건수는 약 2만

개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학들로부터 특허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

를 유료로 구매한 계약의 건수는 2006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268건인 것으

로 악됨. 인텔 추얼벤처스는 한 앞으로 한국의 학들로부터 매년 400~600건의 

특허를 확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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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해, 련 문가  기업의 견해 등과 차이는 없는 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 특허괴물 련 정부의 책 황

○ 지 까지 제시된 특허괴물 련 정부의 책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지식재산 투자를 한 특허 리회사(Invention Capital) 양성

� 모태펀드의 출자 상에 특허 리회사가 포함되도록 련규정(「발명진흥법」)을 

개정하고 모태펀드 출자자 (600억원)의 조기 집행으로 특허 리회사 양성

� 이를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소 벤처기업에 한 투자를 지원하고, 해외 

특허괴물의 공세에 효과 으로 응

○ 둘째, 특허괴물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해 민간차원의 자율  지침 마련 유도

○ 셋째, 특허괴물의 권리남용에 극 응할 수 있도록 특허풀 구성을 

유도하고, 특허괴물에 한 모니터링  분쟁 보 시스템 구축

○ 넷째, 특허괴물을 포함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분쟁 응 지원사업 추진

� 공동 의체 구성  응 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조사 등을 통해 특허

분쟁 기 응을 지원

○ 다섯째, 국가 R&D 과제 선행기술조사 확

○ 여섯째, 특허경 컨설  지원

○ 일곱째, 특허기술 거래 활성화 유도

○ 여덟째, 핵심ㆍ원천기술에 한 R&D 집 투자  로벌 경쟁력 확보

□ 정부 책의 보완 방향

○ 와 같은 정부의 책에 해, 추가 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우선 제시된 정부의 책 에는 특허괴물에 한 책이라기보다는 

반 인 지식재산 련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단됨

○ 한 제시된 정부의 책 에는 련 입법의 정비 방안은 거의 포함

되어 있지 않음

� 특허괴물로 인한 피해를 방하거나 사후 으로 구제하기 해 입법 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는지에 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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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결성될 특허펀드의 규모와 련하여 우선 정부의 정확한 계획을 악하는 

것이 필요함

� 모태펀드 출자자 (600억원)의 집행으로 특허 리회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이른바 특허펀드를 구성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련하여 정부는 올해 3월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2개의 특허

펀드 운용사에 각각 200억원과 50억원을 출자함

각 운용사는 특허 리회사에 각각 40억원과 10억원을 의무 으로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자 은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특허펀드의 규모와 련하여, 유사한 외국 정부의 사례 

 특허괴물의 자 운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규모가 보다 확 되어야 한다는 

지 이 있으므로 이러한 지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정 규모의 특허펀드 조성을 통하여 국내 학과 연구기  등의 

특허 가치를 인정하고 실용화를 지원함으로써, 악의 인 특허괴물에 

의해 국내 산업발 이 해될 가능성을 사 에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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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5월 기 으로 255조원을 넘어선 거  기 인 국민연 기 의 

운용방향과 련하여,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음

○ 체로 경제  상황과 융시장의 환경이 우호 일수록, 연 기 의 해

외투자와 주식투자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방안이 강조되며,

� 수익성을 제고하기 한 방안은 기존의 기 운용 지배구조의 개편논의

와 동시에 제안됨

○ 경제  상황과 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기 운 의 안정성에 

한 강조 논리가 힘을 얻게 됨

□ 수익성과 안정성은 기 운 의 양  원칙이고, 수익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일정 수 의 안정성은 제로 하고 있고, 안정성을 주장

하는 입장에서도 일정 수 의 수익성을 제로 하고 있어 우월성을 

논하기 어려움

1) 수익성

□ 국민연 기  운용의 가장 요한 목 을 충분한 연 자산을 확보하

여 연 가입자에게 약속한 여를 보장하고, 연 가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여를 증 시킬 수 있도록 투자수익을 내는 것에 둠

○ 따라서 연 기 을 최 한 효율 으로 운용하는 것이 건이 됨

○ 국민연 의 자산운용 시스템을 자본시장의 환경변화에 맞게 재조정할 필

요성이 시 하며, 해외부문 투자의 증가는 필연 이라고 

□ 국내 자본시장 비 기 립 의 규모가 과다하여, 국내시장 투자

만으로는 시장 립 인 운용이 어려워지게 됨 

○ 국내시장과 상 계가 낮은 다양한 해외투자를 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기  체의 험조정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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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한 립 의 일부분을 분산투자 차원에서 해외투자  체투자로 

환시키고, 동 투자를 실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과 기회를 최 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임 

□ 국민연 의 장기재정안정을 도모하기 하여 기 성장기에 최 한 

수익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수익률 1%pt 상승은 보험료율을 2%pt 낮추는 것과 동일한 효과임

○ 동일한 보험료율이라면, 기 소진 시 을 9년 연장하는 것과 같음

□ 지난 5월 29일, 제3차 국민연 기 운용 원회( 원장 재희 장 )

을 통해 국민연 기 의 해외투자 계획이 발표됨

○ 2008년 말과 2014년 말을 기 으로 하여, 자산배분안은 <표 1>과 같이 

구성됨

○ 세계 융 기 직 인 2008년도 8월에 발표되었던 자산배분안에 비해 

험자산인 주식(국내, 해외)의 목표비 은 낮아지고(40%이상→30%이상), 

채권(국내, 해외)의 목표비 은 다소 확 됨(50%미만→60%미만)

� �������h1i=i�b=�
!jkl

./
����f@� ���?f�

{��Mi
 X|�b
 X|�b


1�DE 28.3 12.0 20% ��

��DE 5.7 2.4 10% ��

1� � 182.9 77.7 60% ��

�� � 9.8 4.2 10% ��

e� � 8.8 3.7 10% ��

P 235.5 100.0 -

   자료: 국민연 공단, 내부자료, 2009.

  

□ 연 제도의 개 을 한 논의를 거쳐 최종 으로 법률의 개정을 이

루어 내기 해서는 다양한 제도 행 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해서는 상당한 차와 시간이 소요됨

○ 연 기  소진 시 을 늦추기 하여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연 의 소득

체율을 낮추는 방식보다, 성공 인 기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방식

이 훨씬 효율 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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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행과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장 , 당연직 원  비 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기 운용 원회의 심의결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는 비 이 있음

○ 국민연 이 정치논리 등 다른 목 으로 사용되거나 기 의 운용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불신수 이 높다고 지

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2008년 8월 6일,「국민연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함

○ 행 국민연 공단 내 기 운용본부를 확 ·개편하여 여유자 의 운용업

무를 독립 으로 수행할 국민연 기 운용공사를 설립하고,

○ 기 운용공사 내에 7인의 융투자 문가로 구성된 기 운용 원회를 설

치하여, 이를 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설 원회로 개편함

○ 그러나 정부의 방안은 결론 으로 7명의 융투자 문가(fund manager)

에게  국민의 노후소득을 맡기는 방식이라는 에서 기 운용의 안정

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부터 비 을 받고 있음

○ 재 동 법안은 보건복지가족 원회의 검토보고가 이루어진 상태이며10), 

제278회 정기국회, 제279회, 제281회, 제282회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으

로 법안심사소 에서 논의되는 등 총 6회에 걸쳐 논의되어 왔음  

2) 안정성

□ 국민연 은 사회보험으로서 노후의 소득보장을 한 기 인 사회

안 망인 만큼 기 운용에 있어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방 을 두

어야 한다는 입장에 근거한 입법화 움직임이 등장함

○ 특히, 2008년 세계 융 기로 인해 수익률이 -0.18%로 손실을 보게 되

자, 안정성을 강조하는 투자에 한 지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 2008년 11월 21일, 류근찬 의원이 표발의한「국민연 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의하면, 기 운용에 있어 수익성과 안정성  안정성이 우선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안 제101조의 2 신설), 기존의 기

운  수익률이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도록 규정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10) 국회 보건복지가족 원회 수석 문 원실, (2008. 11),「정부제출 국민연 법 일부개

정안 검토보고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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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 14일, 곽정숙 의원이 표발의한「국민연 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의하면, 연 기 의 리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하여 정수 의 수익을 도모하도록 하고, 투기  우려가 있

는 투자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됨(안 제102조)

���(KLM"�RKSF	DOP�Q%��CT	


□ 서민이 국민연 의 일정부분을 담보로 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 움직임이 존재함

○ 심재철 의원이 2009년 4월 16일에 표발의안「국민연 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국민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인 국민연 가입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입한 연 을 담

보로 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안 제77조의2)

□ 한편, 국민연 공단은「국민연 법」제46조(복지사업과 여사업)와 

제102조(기 의 리·운용)에 의거하여, 

○ 일시 으로 자 사정이 어려워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연 제

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 에서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 당시 상했던 여 상자는 총 29만3천여명, 여  상액은 3,885억

원이었고,

� 여조건은 납부액의 50% 한도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고정 이자율 

3.4%)으로 다른 융권의 출조건과 비교할 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음

○ 그러나 사업실 을 살펴보면, 2008년 12월 말 기  6,626건, 여 액 

186억원에 그침 

□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여 상자의 약 2% 정도만 연

담보 출을 받았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서민과 소사업자들이 자

신의 노후소득을 담보로 연 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는 

보다 면 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 연 제도의 특성상 ·장기  에서도 도담보 출과 반환일시 제

도가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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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

□ 이주아동ㆍ청소년은 결혼이민자에 의한 국제결혼가족에서 태어난 아

동ㆍ청소년과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음 

○ 결혼이민자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결혼 개업 리에 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등에 의거하여,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사증을 발

받고, 주권(F-5)과 국 을 취득하는 데 편의를 제공받게 되며, 그 자

녀는 한국 국 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자가족 내 아동·청소년

들은 한민국에 합법 으로 체류할 권리를 가짐 

○ 반면, 이주노동자  생산기능직 종사자는 입국시 거주를 목 으로 가족

을 동반하는 것이 불법임

� 불법체류 노동자는 물론, 합법  체류자격을 지닌 비 문취업자, 연수취

업자, 산업연수생도 가족을 동반할 수 없음

� _���`ab$�4�cd�ef�D/$��%g+�b'h�F�Ui

� jk�l$m��nK��opq�r��� s-�t�`ab$um#�vw$��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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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인주의 원칙으로 인해 한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이주노동자 부모 사이의 

자녀는 한국 국 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기능직에 종사하는 이

주노동자 가족의 아동·청소년은 거의 원이 불법체류자인 셈임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들은 체로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지에 집 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출신국은 몽골ㆍ 국ㆍ 키스

탄ㆍ방 라데시ㆍ러시아ㆍ우즈베키스탄ㆍ키르기스스탄 등임11)

□ 이주아동ㆍ청소년의 인원수 추계는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의 출입

국 통계연(월)보와 교육과학기술부  각 지방자치단체의 련 통계

자료를 통해 추산되고는 있으나(<표 1> 참고), 정확성에서 한계를 

지님12)

11) 설동훈, 2009,「이주아동 인권의 국제  동향과 한국의 실」,『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한 시민행동 발족식  토론회 자료』(2009.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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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2008. 6)의 통계자료는 출입국을 통해 공식 으

로 악된 수치(8,259명)이므로, 한국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포

함되어 있지 못함

○ 법무부(2008)의 통계자료에는 정확한 연령 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통

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2008)의 통계자료 외에는 이주아동ㆍ청소년에 

한 세부정보가  드러나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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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성천(2009)

□ 이주아동ㆍ청소년 련 정부 정책 황은 다음과 같음(<표 2> 참고)

○ 2006년 이후「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결혼 개업 리에 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정부사업이 증가하고 있

으나 이는 모두 합법  외국인 체류자만을 지원의 상으로 삼고 있음

○ ｢아동복지법｣  ｢ ․ 등 교육법 시행령｣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주아

동ㆍ청소년 보호와 련된 법령이며,「출입국 리법」은 이들을 지원하

기 한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한 법률임 

12) 김성천, 2009,「이주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이

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한 시민행동 발족식  토론회 자료』(2009.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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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정상우, 2008,「‘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한 연구」,『법제연구』제34호(6월), 

pp. 309-345, 한국법제연구원 「 · 등교육법 시행령」로부터 재구성

□ 국제법상으로 인정되는 이주아동의 인권과 련한 표 인 국제

약으로는「UN아동권리 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에 비 함

○ 「아동권리 약」에는 비차별의 원칙, 아동최선의 원칙, 아동의 고유한 

생명권·생존권  발달권의 최 한 보장, 아동의 의견존 과 의견표명권 

등 네 가지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아동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한  다른 국제 약으

로「UN이주노동자권리 약」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동 약을 

비 하고 있지 않음

○ 「이주노동자권리 약」의 제3부에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한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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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이주아동·청소년들에게 의미가 있는 조항들로

는 다음이 있음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모든 장소에 있어서 법률 앞에 사람으로

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4조)

�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 등록, 국 에 한 권리를 가진다(제29조)

�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처우를 기 로 교육을 

받을 기본 인 권리를 가진다. 그 사람이 공립유치원  학교에 입학할 

것을 요구할 때 부모  어느 한 사람이 체류 내지 취업이 불법이거나 

취업국에서의 그 자녀의 체류가 불법임을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제30조)   

○ 재는 국내·외 으로 한민국 정부가 동 약에 가입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지 되고 있는 상황임 

2) 교육권 련 문제

□ 법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아동ㆍ청소년의 교육권과 

련된 문제 이 상당수 발생함

○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강제출국 후에도 

한국에 남아 생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학교와 지역사회 내 다문화에 한 이해의 부족으로 미등록 이주아동ㆍ

청소년 부분은 교사나 래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

가 빈번함

○ 체류의 불안정으로 인해 상 학교 진학이 어려워 학교를 도에 포기하

는 경우가 많음

○ 정규 학업과정을 이수하 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만을 받

는 경우가 많음

� 수료증이 아닌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  근거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15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의 범 에

서 제외되고 있음

○ 이주아동ㆍ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체류권자격의 비 보장 등 아동

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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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의「 ㆍ 등교육법 시행령」개정으로 이주아동ㆍ청소년에게

도 취학의 기회는 일정정도 열려 있으나, 

○ 근거 법령이 ‘법’이 아닌 ‘시행령’이라는 , 

○ 입학 여부가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

○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못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는 합

법 인 비자를 발 받지 못하 기 때문에, 일반학교 입학에 어려움이 있

어 행 법령은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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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권 련 문제

□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정부의 긴  의료지원 

 건강보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음 

○ 최근 한국에 체류 인 이주노동자 부부가 미숙아를 출산하여 긴 한 의

료지원이 필요하 지만, 체류자격으로 인해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

어 갓 출생한 유아의 건강권이 을 받는 사건이 발생됨

○ ㆍ유아 상 방 종 등 의료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 ㆍ유아기 아동의 의료ㆍ건강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는 이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을 하는 요인이 됨

○ 이주 아동뿐만 아니라 모성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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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료 여법」상 의료 여의 상 규정에는 이주 아동에 한 

별도의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제3조의2에서 난민

에 한 특례 조항만이 존재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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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아동권리 약」제24조에 따라 정부는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이

주아동ㆍ청소년에 한 의료보험 용과 기 건강을 한 의료비 지

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이주아동ㆍ청소년의 부모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

다면, 그 자녀인 이주아동ㆍ청소년도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 부모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체류 과 상태의 이주 노동자일 

경우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기 때

문에, 미등록 이주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사각지 에 존재

하게 됨

□ 「UN아동권리 약」에 의거하여 아동의 교육권을 제 로 보장하기 

해서는「 ㆍ 등교육법 시행령」이 아니라「 ㆍ 등교육법」에

서 이주아동의 교육권이 기본 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

○ 학교에 입학ㆍ 학할 권리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원  한국어 교육 로

그램 제공 방안 등이 함께 모색ㆍ마련되어야 함

□ 한, 재의「교육기본법」이 의무교육의 수혜자를 “모든 국민”으

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재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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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부분은 소라미, 2009,「이주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한 국내법 개선 지 」,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한 시민행동 발족식  토론회 자료』(2009. 4. 

20); 김성천, 2009,「이주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한 시민행동 발족식  토론회 자료』(2009. 4. 20); 

정상우, 2008,「‘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한 연구」,『법제연구』제34호(6월), 

pp. 309-345, 한국법제연구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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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보호아동에 한 지원방식이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환하

고 아동에 한 사회투자가 강조됨에 따라 2006년 이후 련 사업들

이 확 됨

○ 지역아동센터 지원 상 확 (2006년: 902개소→ 2007년: 1800개소)

○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산 증 (2006년: 359억원→2008년: 513억원)

○ 드림스타트 사업 확 (2007년: 16개소 50억원→ 2008년: 32개소, 98억원) 등

□ 재 지역사회 빈곤 아동청소년 지원으로는 크게 보건복지가족부의 

방과후 돌 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교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 등을 들 수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 사업에는 드림스타트, 지역아

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보육 등이 있음  

� 방과후 돌 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역아동센터(3,000여개)  방과후 아

카데미(180여개)를 통하여 식, 교육, 문화활동, 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함(연 9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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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4,392 609,586

177,000

(29.0)

87,000

(14.3)

8,000

(1.3)

27,000

(4.4)

55,000

(9.0)

432,586

(71.0)

1) 만 6~15세  기 생활수 자(132만원)+ 소득 70%미만 가구(203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사업안내｣, 2009 

� 국의 ‘드림스타트 센터('09년도 74개 지역)’를 통하여 0~12세의 소득 아동 

 가정에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개소 당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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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109 44,033

22,200

(74��)

7,712 14,121 307,177

100% 12.5 6.3 2.2 4.0 87.5

1) 사업 수요자 : 기 생활수 아동  차상 계층 아동(차상 계층은 기 생활 수 자

(117,070)의 약 2배에 해당 

2)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수혜아동 수(7~만18세 기 생활보장 수 아동) : 28,242명 

/ 만7세~만12세 아동 14,121명(50% 수 , 7~만18세 아동  7~12세 아동비율 : 5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아동청소년사업안내｣, 2009 

���#$%�

□ 빈곤 아동 지원사업의 확 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 행정체계가 상이하

고 정책수립  집행 과정에서 상호연계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해된다는 지 이 제기됨 

○ 서비스간의 단 성  복성 문제가 있으며, 서비스간 기능 분화  상

호연계가 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 학교, 교육청, 사회복지 , 지역아동센터 등이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이들 서비스를 개별 이고 단편 으로 제공하고 있음

� 즉, 서비스 수요자에 한 서비스 공 주체가 분할되어 있어 통합서비스

를 제공하기 어려움

○ 서비스 체계 내 문가들이 사회복지 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

사, 청소년지도사 등 복지욕구별로 분할되어 있음

&��CTU�]�3^�_�`a[\�bcU�

□ 법  근거의 마련

○ 빈곤 아동 지원사업에 한 법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들 사업을 총 조

정하기 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

�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의 조정기구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설 활용, 시설자의 로그램 운용, 보호  교육 지원을 한 비용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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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정부 단 의 연계ㆍ조정 기구 설치 

○ 앙, 지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허 역할을 수행할 앙정부 단 의 기구

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앙정부 산하의 원회를 통해 빈곤 아동 돌 사업의 방향 심의, 종합

계획의 수립, 사업평가  제도 개선, 각 부처 사업의 력ㆍ조정  그

밖의 지원에 한 요사항을 심의토록 함

� 나아가 시․도  시․군․구의 지역 원회 설치  구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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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단 의 교육ㆍ훈련과정 마련

○ 서비스 기 들 간의 네트워크 기 단계에는 아동청소년과 련된 모든 

기   조직의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다른 분야

나 다른 기 의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임

○ 한 지역에서 다양한 기 들이 아동보호를 해 력하려면 실무자들이 

동일한 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

○ 이를 해 과 가치, 지식과 기술에 한 교육ㆍ훈련체계가 지역단

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종합연구기   인력개발원 설립

○ 재 아동 련 연구 기능은 앙아동보호 문기 , 앙가정 탁지원센

터, 지역아동정보센터,  스타트(we-start) 연구지원센터, 드림스타트

(dream-start) 사업지원단 등으로 분 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체계 인 연구를 추진하고 인력의 문성을 강화하기 해 

서는 이들 기 을 통합하고 청소년정책연구원, 육아정책개발센터, 보건

사회연구원의 아동복지 을 함께 아우르는 종합연구기 으로 발 시키

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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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호서비스 기  확충 

○ 아동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 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나 기 의 수는 

지역에 따라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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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농어  지역의 아동 상 서비스 제공기 (1차 기 )은 매우 부족 

한 실정임

○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등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청소년지원체계 등의 네트

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안 망을 확충해야 할 것임 

□ 지역  특수성 반

○ 농어 형 센터는 아동보호 욕구가 큰 반면 도시형 센터는 학습과 여가 

등 아동발달에 한 욕구가 크게 나타나는 등 지역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의 욕구가 다를 수 있음

○ 통합사례 리14) 시 지역  여건이 반 되어야 할 것임

○ 농어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는 달리 지역 내 인 , 물  자원이 상

으로 열악하고 질 높은 인력수 도 상 으로 열악하다는  등이 고

려되어야 할 것임

□ 통합사례 리 강화를 한 평가제도  기록 리체계 마련 

○ 특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지 되므로 공동사

례 리 강화를 한 평가제도의 마련을 모색할 만함

○ 한 통합사례 리 기록방식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각 기 별 기록이 이루어짐에 따라 복 사례 리 등의 문제가 야기됨

�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산기록 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통합사례 리

를 하는 기 들이 함께 기록하는 방안이 요구됨

� 나아가 기록 리시스템의 활용 시에는 비 보장을 해 기록할 수 있는 

사람과 정보에 근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권한을 명확히 하고, 기

록의 상이 될 서비스 이용자의 허락이 제되어야 할 것임

14) 다양한 복지욕구를 지닌 수요자에 한 통합  복지서비스 달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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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체료 황

□ 연체료는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하는 지연이자

(지연손해 )로서, 사회보험의 경우는 연체료 부과방식이 매월 는 

3개월 단 로 가산되어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한 달 연체료가 부과되

는 체계임

○ 최  연체율이 1.2%~5% 사이에서 용되고, 최고부과한도가 9.0%~43.2%

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는 1월 이상 체납회수가 3

회 이상의 경우는 보험혜택을 제한함(<표 1> 참고) 

������.�v��1�����=�i�1�����tN���VW

./ Ò·Z�� z"ÅE Ò%0[ X%

1ÓZ{
3.0%

(5�	 36%)

��	 1%d� 9.0% 2006.	 3�	��	��	 5.0%sY

Ô�Õ
5.0%

(5�	 60%)

3��	 5%d� 15.0%

1���	���	Ffd	 3F��	

d���	�s ��k	

[¡¢£	U�

TÖ�Õ 1.2% ��	 1.2%d� 43.2%

¤s	�d��_	[¡¢£	s�
%��Õ 1.2% ��	 1.2%d� 43.2%

d&ª{ 1.5% ¥	¦§ 	̈ 1.0% 2.5% �©	5�ª{	t�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 일단 로 연체요 을 부과하는 기요  연체료 부과방식과 비교해 볼 

때, 연체원 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한 달 30일 기 ), 하루 연체시 

기요 은 50원의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고용  산재보험은 1,200원, 

국민연 은 3,000원, 건강보험은 5,000원의 연체 을 부담하게 됨(<표 2> 

참고) 

○ 연체료가 부과되는 기간으로 비교하면, 고용·산재보험은 36개월이라는 장

기간에 걸쳐 연체 을 부과하여 원 의 43.2%인 43,200원을 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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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2 _�2 ��2 �Ä^ �f �f >f

1ÓZ{ 3,000 4,000 5,000 6,000 9,000

Ô�Õ 5,000 10,000 15,000

%��Õ 1,200 2,400 3,600 4,800 8,400 15,600 30,000 43,200

TÖ�Õ 1,200 2,400 3,600 4,800 8,400 15,600 30,000 43,200

d&ª{ 50 1,533 2,500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 사회보험은 개인의 가입의사나 경제  상황과 계없는 의무가입제도

인 계로, 연체건수와 연체 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표 3> 참고)

���������v���1��D���i���1�D�

(��: ��, ��)

./ f[ Z��� Z�{� Z��×

1ÓZ{

2004 3,783 45,032 731

2005 3,440 55,125 713

2006 3,019 60,978 732

&B 2,176

Ô�Õ

2004 2,069 31,653 913

2005 1,987 33,952 998

2006 2,139 39,091 1,094

&B 3,005

TÖ�Õ

2004 259 2,309 86

2005 515 4,250 70

2006 1,444 4,653 86

&B 242

%��Õ

2004 304 1,551 60

2005 553 2,389 48

2006 1,437 2,691 52

&B 160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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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화 동향

���������	
��

□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  체납자로 규정하고 징벌  성격으로 운 되

고 있는 사회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 변경을 한 기 과 원칙을 마

련해  것이 국회에 청원된 것은 제17  국회부터임(2007. 9. 10)

□ 2007년의 입법청원 이후에도 지속 으로 사회보험 연체료 부과방식

과 련하여 연체이율, 부과기간, 부과방식 등의 제도별 차이와 문제

 등이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심으로 지 되어 오고 있음

○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소기업에게 사회보험 연체 의 부담이 가 되

고 있고, 사회보험 연체료의 월별 부과방식이 기요  등 다른 분야 연

체료 부과방식에 비추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  

��������

□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5월 27일, 건강보험과 국민연  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행 “월”단 에서 “일”단 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보건복지가족부가 확정한 26개의 규제유  과제들 에서 “ 소기업·서

민 등 어려움 해소” 과제의 범주에 “건강보험  국민연  연체료 부과

방식 완화”를 포함시키고, 이를 한시 이 아닌 항구 인 과제로 선정함

���������

□ 2009년 3월 2일, 이상민 의원이 표발의한「국민연 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의하면, 연체  부과에 일할 계산 방식을 용하도록 함

○ 연 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연 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경

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 보험료의 1천분의 1에 해

당하는 연체 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97조제1항)

○ 연 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까

지 연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날부터 제1항에 따른 연체 에 가산하

여 체납된 연 보험료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일할 계산하여 징

수하도록 함(안 제9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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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3월 2일, 이상민 의원이 표발의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

정법률안」에 의하면, 체납보험료에 해 일정기간 단 로 과도하게 

부과하던 가산 제도를 지연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연체 제도로 개

선하도록 함

○ 체납자에게 보험 여 제한을 실시하는 보험료 체납유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안 제48조제3항)

○ 보험 여제한기간 에 보험 여를 받은 경우 보험 여를 인정하는 체납

보험료 완납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함(안 제48조제6항)

○ 체납자가 체납보험료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

고, 과도한 연체 에 한 부담을 이도록 가산  제도를 연체  제도

로 개선함(안 제71조)

□ 2009년 3월 2일, 이상민 의원이 표발의한「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연체이율을 일단 로 변경하고, 연체 징수기간도 24개월로 단축하도

록 함

○ 제25조제1항 본문  “36월”을 “24개월”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 로 연체 을”을 “체납된 보

험료 는 징수 의 1만분의 4에 해당하는 연체 을 일단 로”로 함(안 

제25조제1항)

���CT	


□ 이상의 입법화 논의를 살펴볼 때, 사회보험 연체료 부과가 일단 가 

아닌 월단 로 부과되고 있는 행의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에 

해 정부, 국회  시민단체 모두 극 으로 동의하고, 제도변경에 

해 정 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강제  성격의 사회보험을 고의나 악의 으로 체납하고 있는 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연체  징수액의 축소로 인한 사회보험재정의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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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비리들이 지속 으로 발생하고 있음

○ 표 으로는 시설장 등에 의한 국가보조 이나 후원  횡령 등 회계부

정과, 시설생활인에 한 폭행, 성추행, 의료방치 등 갖가지 인권침해를 

들 수 있음

□ 이들 비리의 주된 원인으로 허술한 리감독 체계가 지 되어 왔음

○ 사회복지시설의 리감독은 ‘06년 국가청렴 원회15) 권고사항으로 각 지

자체의 정기감사 는 수시 검 시 반 토록 규정한 바 있음(’06.12.30)

1) 근거 규정 

□ 보건복지가족부 장 , 시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

지 사업자에 한 포 인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음16)(「사회복

지사업법」제51조) 

□ 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는 다음 사항을 규정함 

○ 비리 취약 분야 지도 검 강화

� 회계(보조 , 후원 , 수익사업), 계약(공사, 구매), 자산 리(부동산, 장비

등) 등 취약업무, 통합회계 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검 항목으로 

설정함

○ 합동 검반 편성ㆍ운

�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계약 등 비리행  

련 검 시에는 특성을 감안, 련 부서와 감사부서 계자를 포함하

는 등 합동 검을 실시함

○ 한 사회복지시설 운 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그리고 생활자의 권

익향상을 해 사회복지시설 운 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사

회복지사업법」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15) ’08년(2.29) 이후 국민권익 원회

16) 사회복지시설의 리감독은 국가청렴 원회 권고사항('06.12월)으로 각 지자체의 정기

감사 는 수시 검 시 반 토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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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부정  인권침해에 한 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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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 2002년 1월 1일)

○ 시설 사유화 의식을 탈피하고 조직 쇄신을 해 정년제를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시설종사자의 정년

에 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함

○ 정부에서 시설장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해서는 아래  

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단하고 시설 자체 으로 지 하도록 함

� 정년상한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 재 재직 인 설립자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 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시설운 비 5만원이상 집행 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 에 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

입  활용

□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조 의 정산보고 

○ 시설회계의 투명성 보장을 해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  신청  보고(보조  정산보고, 정기/수시보고)를 수행하고, 이와 

같은 자업무 처리를 시행하는 시설에 해서는 보조  지 시기를 차

등화함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  기타 부당행  등에 한 행정처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설치 기  미달, 회계부정이

나 불법행  등을 발하면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 !����������

□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  운 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ㆍ군ㆍ구청장이 

1회 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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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군ㆍ구는 시설운 원회를 활성화하고 시설과 지역사회가 상호 

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주 이고 투명한 시설운 을 통해 인권유

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인 지도ㆍ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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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감독 기

○ 사회복지시설에 한 실질 인 리감독 기 은 시군구의 “합동 검반”

이라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운 원회의 경우는 반 인 시설운  사항을 논의하는 

기 으로 실질 인 리감독 권한이 미약함 

□ 리감독 인력 

○ 합동 검반의 인력편성에 해서는 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회계 등 비

리행  련 검 시 련 부서와 감사부서 련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 리안내”)  

○ 따라서 리감독 사안에 따라 합동 검반의 인력구성은 유동 임

� ��� X���7��,� ��� �±=� �8@�Ç/���/�k� X�(ÈÉ�

2�Ê0=@�(1#�Ui�

□ 리감독 기간 

○ 정기 검과 수시 검을 권고하고 있으나, 구체 인 검빈도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X�Ë%� �V=� �8@�� Ì<�!� 9�� �E� ÃX3t�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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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운 원회의 역할 강화

○ 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

� 그러나 시설운 원회 구성에 해 특정 방식을 제안한 논의는 찾기 

어려운데, 이는 원회 구성은 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 으로 이루

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다른 한편으로 재 시설운 의 추천권이 시설장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시설장 독단에 의해 운 가 구성될 우려가 있다는 지 이 있음

� 이에 따라 시설운 원회가 시설장의 횡에 휘둘리지 않고 치의 수

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표를 해당 구성원에 

의해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 운 원인 지역주민 원, 문가 원, 공익단체 원을 지역사회복지 의

체에서 추천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음17)    

□ 시설의 인권보호를 한 문기  설치   

○ 시설장애인의 인권보호 등은 리감독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

설 생활자의 인권보호를 한 문기  설치가 요구됨

□ 시설 리감독 시군구에 한정

○ 시설의 리감독을 시ㆍ군ㆍ구에 한정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

는 주장도 있음

○ 행 규정에 의하면, 리감독의 책임은 보건복지가족부 장 , 시ㆍ군ㆍ

구 모두에게 부여되며, 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시ㆍ군ㆍ구 등에 임하

는 방식임

17) 박경석, 2007,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과 문성 제고에 한 토론”, ｢사회복지법인의 

사회 책임과 문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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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12월 재 생활시설 3,103개소에 43,061명, 이용시설 97,221개

소에 218,963명(보육시설, 경로당 포함)이 종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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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21 59,204 1,625 2,618 - 683 92 82 32,158 109 - 408 242

�

�

�

218,963 8,571 10,293 6,039 - 7,719 707 592 176,314 500 - 6,833 1,395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내부자료

□ 이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지 되어 왔음

○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한 운 비 지원이 

감소하고, 2010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어 사회복지 산 축소

가 우려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 달의 핵심을 차지하므로 

이들의 처우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들의 처우에 한 개선요구가 지속 으로 제기되어왔음



������������

������� 
��

���	dgZhi�l	A�opq4�_�#$%�

1) 근거 규정

□ 사회복지종사자에 한 규정은「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며, 2007년 

12월 14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통해 이들의 처우개선에 한 규

정(제15조의4 6의2호)이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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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는 권고 형태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

원 기 ’을 마련하고 있음  

○ 법정 근로수당 등 보조와 련해 시간외근로수당, 퇴직 , 기타 4  연  

등의 경우「근로기 법」  개별법을 수하도록 시설에 지도함

2) 근로실태  문제 18)

□ 보수수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평균연 은 2,140만원 수 (‘07년 기 )이며, 임 

평균연 은 1,727만원(’07년 기 )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 1,956만원 

비 88% 수 임

� 게다가 호 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직 8  공무원 보수의 90% 수 의 보수가 지 이 된다고 보면 되

나, 호 이 올라가면서 16~20호  기 으로 일반직 5  공무원의 62.7%

수 (6  기 으로는 72.3%)까지 벌어짐

○ 한 이들의 월평균임 은 164.8만원으로 ‘공공  사회복지부문’ 체 

산업종사자의 평균임  비 61.4%로 가장 낮은 수 임 

○ 이외에도 지역별ㆍ시설유형별 월 보수수 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재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수지 기

을 지침형식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 처

우의 지역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18) 이 주, 200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연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

수체계 개선을 한 공청회｣ 자료집,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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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종사자 월 평균 여가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북도로 152.2만원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구 역시로 194.5만원으로 나타남

� 시설 종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종사자 보수기 으로 다양한 임 편차

를 보이며, 보건복지가족부 한 상이한 보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여성생활시설이 199.0만원(호 별 평균 여의 평균은 249.8만원)으로 가

장 높고, 가정폭력상담소 등 여성이용시설이 156.8만원(호 별 평균 여

의 평균은 179.2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이들 간 격차는 월 42.4

만원, 연간 500만원 이상임

□ 법정 근로시간 과

○ 행「근로기 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들의 경우는 법정 근로시간을 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9시간으로 나타남 

□ 험에 노출된 근로환경 

○ 최근 들어 사회복지사들의 험노출 정도에 한 심이 증 함

○ 그러나 험에 비하는 상해보험 가입률은 낮게 나타남 

� 생활시설의 보험가입률: 노인생활시설 48.7%, 아동생활시설 49.0%, 정신

요양시설 36.4%, 부양인복지시설 64.9% 

� 이용시설의 보험가입률: 노인복지회  64.8%, 장애인복지  39.2%, 사회

복지  52.4%  

&��CTU�

□ 신분보장 등에 한 규정 마련 

○ 행「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에 해 시설장의 자격

과 근무에 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보

장에 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를테면 신분보장 원칙, 시설직원의 임면 원칙, 보수  제수당 련, 

권익보장(고충처리) 규정 등 

□ 보수 련 규정의 명시  

○ 보수결정원칙 등의 명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기 은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지침 형태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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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달되고 있으며, 2005년 사회복지사업이 지방 이양되면

서 지침형태가 권장 방식으로 변경됨 

○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법  구속력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자립도나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차별 으로 용되고 있어 지역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됨 

○ 이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련 규정을 명

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즉「사회복지사업법」에 ‘보수결정의 원칙', '보수에 한 규정’, ‘보수인

상율의 공무원 보수인상율과 연동제’ 등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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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인건비에 한 국고 보조 

○ 사회복지시설에 한 산 보조를 크게 인건비와 운 비로 구분하여, 인

건비는 정부의 표 화된 지 기 에 의해 앙정부가 공통 으로 지원하

고, 운 비는 시설유형과 사업량에 따라 인건비와는 별도로 지 하는 방

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 로 이행되

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미이행 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할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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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 성 검사는 식품의 수거ㆍ검사권을 명시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식품 생법｣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품질 리법｣, ｢수산물품질 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근거로 수행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 청이 담당하는 ｢식품공 ｣, ｢식품첨가물 공 ｣과 ｢건강

기능식품공 ｣에는 식품 수거ㆍ검사의 세부 인 기 들을 제시하고 있음

� ｢농산물 안 성조사지침｣, ｢수산물 안 성 조사지침｣, ｢수입식품검사지침｣ 

등을 각 부처별로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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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유통․ 매․소비단계의 농축수산물 인증품 검사, 가공품 원산지표시 등은 농식품

부가 담당, 축산물  축산가공품의 성분규격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수의과학검

역원장이 고시

     약칭 : 농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식품의약품안 청), 농 원(농산물품질 리원), 

수과원(수의과학검역원), 수검원(수산물품질검사원)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2009)

□ 식품안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식품에 한 해성 평가가 필요하거나 

해식품의 긴  회수가 필요할 시에는 ｢식품안 기본법｣에 의거, 국가

차원의 통합 인 식품안 성 검사의 수거ㆍ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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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식품안 사고 긴 응단’, 보건복지가족부에 ‘긴 응 ’ 운

� 장 응은 지방식약청  시도(시군구)가 해물질 검출여부 시험분석, 해당

식품 수거검사, 유통 매경로 추 조사 등을 장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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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유형별로 식품안 리를 한 수거ㆍ검사의 계획 수립, 모니터링 

 결과의 분석ㆍ활용 등이 각 부처별로 리되고 있는데, 이를 통합 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농수산물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품은 농림수산식품부 소 으로 각 시도

의 농수축산물 리부서에서 담당하고, 그 외 일반식품은 모두 식품의약품안

청이 소 하고 있어 련기  간 복 없는 식품안 성 검사 품목의 설정 등 효율

인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식품의 수거ㆍ검사업무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실시하고, 지방식

품의약품안 청, 농산물품질 리원 등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유통제품의 수거ㆍ검사는 시군구, 시도의 식품 생 련부서, 식품의약품

안 청이 할 수 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정

육 , 우유 리 을 제외하고는 시  유통제품을 감시할 권한이 없음

○ 실제 수거ㆍ검사업무는 근거법령에 따라 업허가(신고)권을 임받은 일선 

시군구의 식품 는 축산 생 련 부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업종별 감시는 식품제조업소(공장 등), 식품 객업소(음식  등), 식품

매업소( 형마트 등)으로 나 어 리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은 시군구가 이를 담당하고 있음

□ 장단기  식품안 성 리수  향상을 한 국가 차원의 리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식품안 사고에 해 사후 처형이 아닌 사 방형 

식품안 성 검사체계로 변화하여야 할 것임

○ 행 식품안 성 검사는 식품별 업소별 검사건수, 법  기 에 의한 부 합 

건수 주로 목표가 설정되고, 결과가 리되고 있음

○ 우리나라 식품안 성 수 을 평가할 수 있는 표 지표 선정, 표성 있는 

표본 선정(규모), 리스크 평가에 근거한 우선 리 상 품목 는 식품

해요소 선정 등 국제 식품안 수  평가지표에 맞춘 모니터링체계가 

보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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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 성 검사 항목 선정  국제공인수 의 검사방법 등이 검사기 간 

표 화되어 안 성 검사수 의 질  향상 기반이 마련되고, 신속한 수거 검사

체계 정착과 함께 검사기 간 결과에 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앙정부(식품의약품안 청 본청  6개 지방청, 농산물품질 리원, 수의

과학검역원 등)와 지자체(보건환경연구원) 간의 식품안 성 검사 기술 

 장비 등의 차이로 인해 각 검사기 결과에 한 공유가 어려운 상황임

○ 각 검사기 별 결과에 한 정보교류가 어 사  식품 해정보 악

이 어려우며, 기 별 실 을 해 복검사하는 사례도 있음

○ 식품의 해물질 포함 가능성에 한 사  확인검사와 유통 ㆍ사후 리

할 수 있는 검사기 간의 연계시스템이 운 되어야 기 간 검사 품목의 

복을 피하고, 식품 안 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식품 안 성 검사물량의 증가, 잔류농약 등 검사 상 항목의 지속

인 확 , 신속검사제도 도입  검사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검사인력·

장비의 보완 등 제반 기반조성이 제되어야 할 것임

□ 수입식품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식품안 에 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하여 수입 단계·통 단계·유통  사후 리로 이어지는 종합 인 수

입식품안 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무역자유화로 식품 등의 수입증가에 비한 수입 단계, 통 단계, 유통

ㆍ사후 리로 이어지는 종합 인 수입식품 안 망 구축이 필요함

○ 수입 단계의 안 성을 확보하기 하여 수출국의 제조·가공단계에서 사

에 안 성을 확인 받은 식품 등을 수입하도록 하여, 검사 차를 간소

화하면서 안 성을 확보하는 '수입식품 등 사 확인등록제도'를 도입

하여 보다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해발생 우려가 높거나, 신종 유해물질 발생국에 지 출장하여 수입

식품의 원료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단계까지 각 제조공정을 장에서 

생 검함으로써 안 성을 확보하고, 련국가의 식품안  정보를 수집

하여 해 정보에 의한 검사 실시로 문제가 되는 수입식품을 사 에 차

단하는 장기 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무작 표본검사의 효율  운 으로 안 한 식품에 하여는 우 조치하

고, 국민 다소비식품  부 합 사례가 많은 식품 등에 하여는 무작

표본검사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지속 으로 무작  표본검사 제도를 개

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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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황

□ 2002년 3월 ｢의료법｣에 원격진료를 인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시설 

 장비를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병원  보건의료 분야 IT벤처

기업 등이 독자 으로 는 연계· 력하여 원격진료 모델  기술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환경과 사회경제 인 변화에 부응하

여 정보화 략계획을 수립하 음 

� 세부추진과제로서 결핵 리사업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극 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1990년   의료 소외지역 상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2009

년 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원격진료는 다음과 같이 사업종류

별로 나뉘어져 시행되고 있음

○ 공공보건기  4개 시범사업(강원도의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서울시 강남

구 보건소,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 신안군 내 보건의료기  간)

○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는 원격의료는 3개 시범사업(경남 사천시 신수도와 

민간의료기 , 남 고흥군 내 의료취약지역주민에 한 남 병원의 

원격의료, 운항 인 선박/항공기 원격응 의료)

○ 민간의료기 심으로는 2개 시범사업(종합 문기  원격의료, 원격 상

의학 독)

○ u-Health 원격의료는 2개 시범사업(유비쿼터스 재택건강 리, 주요 도시

별 u-City) 

○ 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원격진료 수가개발을 한 연구용역 추

진 에 있음 

□ 원격의료 실제 용 분야  방법 

○ 응 환자 기평가/진단  이송단계 자료 송

○ 무의  지역의 환자에 한 진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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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병력에 의한 일상 인 건강상담  검사

○ 진단, 치료/수술환자의 추 조사

○ 만성질환, 임산부의 리, 재택 고령자 리  진단

2) 국외 황

□ 국가별 지리  특성(의료 소외지역)  사회경제  특성(보건의료산

업에 한 심)에 따라 원격의료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우선 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음 

○ 국가 인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극 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특

성에 따라 주 는 지역별로 원격의료를 차별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다는 공공의료 분야를 심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음 

� 직  면방식의 통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계정립  력 등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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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요인

○ 불법의료, 무자격진료행   의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원격의료 표 화 미약, 환자  의료인의 거부감, 장비보  비용 발생, 

원격의료에 한 의료수가 책정의 어려움 등을 지 할 수 있음

□ 원격진료 시행 시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의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

에 따른 법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책임소재 문제)

�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제1항에 정의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

사)으로 해석할 것인지,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의한 의료인(의사, 치

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해서 다소 논란

이 되고 있음 

� ｢의료법｣ 제34조 제3항과 제4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원격지 의사의 원격

의료에 따라 의료행 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는 한의사(이하 

“ 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 에 하여 원격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한 책임은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 행 ｢의료법｣에는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 유형의 경우만 명확하게 명시

되어 있으며, 의사-의료인 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유형에 한 책임

을 규정함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향후 다양한 원

격의료의 도입  활성화 시 환자에 한 책임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음

� 지의료인의 자격범 는 행 ｢의료법｣ 제2조에 의거 의료인(의사, 치

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으로 정의되었으나, 간호사  조산사의 

원격의료와 련하여서는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의사

의 의료지식 는 기술을 지원 받아 지에서 의료행 를 수행하는 

지의료인의 자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원격 의료행 의 범   

한계도 구체 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의료행 를 할 경우 책임 소재, 법정 처벌, 언

어장벽도 문제가 됨

� 원격진료 허용  활용범 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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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진료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하드웨어 장비들(모니터링, 기

기, 생체 신호 측정 단말기 등), 유무선 통신비용, 각종 로그램 설

치에 따르는 비용 등이 재로서는 지 않게 소요됨(비용문제)

○ 의사들이 원격의료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격

진료가 비용/수익 차원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임

○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의료수가의 산정 문제가 두되고 신기술 도입을 

할 경우 장비 구축에 많은 돈을 들이게 됨 

� 원격진료의 보험수가에 한 규정 등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음

� 농어  지역(의료사각지 ) 사람들이 어떻게 원격진료 비용을 충당할 것

인가도 해결해야 할 것임

□ 환자정보의 정확성이 면 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환자

가 의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거나 따를 수 없는 경우에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정보통신기술상의 문제)

○ 원격진료를 제공할 때 환자들이 별로 친숙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게 되

어 신뢰할 만한 환자의 안정성 측정이 어려울 수 있음

○ 일부 진료 역에서는 안 함을 보여주고 있으나 진료 역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한 진료환경  기술을 활용하는 바, 경우에 따라 안 성을 확

인하여야 할 것임

○ 원격진료 기기에 한 허가 문제, 환자진료 기록 등 련 자료의 보안 문제, 

병원 내 다른 보건의료시스템과의 통합문제 등이 기술 으로 지 되고 있음 

○ 원격진료시 환자 개인정보의 침해행 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

□ 특수한 상황(운행 인 선박이나 항공기 내 응 상황 발생으로 의료

인의 근이 불가능한 고립된 상황)에 한 처방식에 문제 이 있

음(특수상황 처 문제)

○ 원격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지에서 환자에 한 처치 등의 의료행 를 

수행하는 자가 응 구조사가 아닌 단기과정의 보건교육을 받은 선원이나 

환자 본인인 경우 법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실태임

� 실제 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

을 것으로 여겨짐 



������������

������� 
��

&��CTU�

□ 원격진료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재 겪고 있는 기존 의료가치와의 충돌에 한 법  해소방안  기

술 인 어려움의 해결책 등임 

○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원격의료서비스 제공의 성공요인은 부분 국가들

의 경우 동일한 데, 정부의 제도  지원이 가장 요함

�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은 원격의료의 기술보다는 서비스 심의 근, 어

려운 기술보다는 평이한 기술의 도입, 온라인 심보다는 오 라인 네트

워크를 심으로 온라인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임

□ 우리나라도 외국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서 기술 심이 아닌 서비스 심의 모델을 만들어 

오 라인 네트워크를 먼  구축한 후 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용해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외국의 성공 인 모범사례들에 기 하여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원격진료의 허용범  설정, 원격진료의 자격인증  원격진료의 책임소

재에 한 법규정을 마련해야 함

� 환자와 의료인의 인식변화 유도, 원격의료장비의 보 비용 발생 해결, 

원격의료를 한 표 화  의료수가 용 등의 방법을 개발해야 함

특히 원격의료행 의 범 , 보험수가 용여부, 원격의료기 의 선정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원격지의사의 권리·의무  원격의료 과오에 

한 법  책임소재, 환자의료정보의 보호, 국제 인 할권  거 등

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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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음식  업소수 황

□ ‘09년 7월 재 584,722개의 국 일반음식   형업소기 인 면  

100㎡ 이상 음식 수는 131,560개소로 22.5%를 차지하고 있고, 100㎡ 미만 

음식 수는 453,162개소로 77.5%를 차지하고 있음

2) 음식  원산지 표시제 실시 황

□ 행 음식  원산지 표시제는 2008년 6월부터 ｢식품 생법｣과 2008년 

7월부터 ｢농산물품질 리법｣으로 이원화되어 리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상 식품 품목도 상 음식 이 업장 면 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음

○ ｢식품 생법｣의 업 분류에 따른 일반음식 은 100㎡ 이상인 경우 , 

배추김치, 소고기ㆍ닭고기ㆍ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100㎡ 미만인 경우는 소고기ㆍ닭고기ㆍ돼지고기의 원산지만을 표기하도록 

｢농산물품질 리법｣에 명시되어 있음

○ ｢농산물품질 리법｣의 원산지 표시 상은 100㎡ 미만인 일반음식 도 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경우 지도 검 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이행률이 높은 과 배추김치의 경우 반시 조치할 근거는 없는 상황임

□ 음식  원산지표시제 리는 2008년 7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를 심으로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식품의약품안 청, 각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음

○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98만건의 지도 검결과 원산지 미표시 

반건수보다는 허 표시 반건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3) 원산지 표시품목 확 를 한 유통 식재료 원산지 표시 상 황

□ 음식  식재료의 기본이 되는 유통 인 농산물  그 가공품에 한 

원산지 표시는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수입농산물은 ｢ 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 이 

공고한 품목 160개 품목, 국산농산물 160개 품목,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식품 211개 품목, 총 531개 품목이 상이며, ‘08년 재 원산지 식별이 

과학 으로 검증이 가능한 품목은 92개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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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원산지 표시 상 품목이 달라지므로 련 

법령의 정비 필요

○ ｢식품 생법｣과 ｢농산물품질 리법｣  어떤 법률이 용되느냐에 따라 음식 의 

경우 원산지 표시 상 품목이 다름

� 과 배추김치의 경우 100㎡ 이상 음식 에서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모든 음식 에 용됨

□ 음식 을 상으로 한 다른 단속과의 연계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음식 을 상으로 한 다른 단속과의 연계와 ㆍ소ㆍ 세 음식 의 식품안  

 생수 을 높일 수 있는 종합 인 리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음식 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식재료들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려면, 유통되는 

식재료의 신뢰성 있는 원산지 표시 상 품목이 확 되어야 하며, 원산지 

허  표시에 행정처분을 철 하게 집행하여 원산지 표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운  규정의 실화 필요

○ 음식  원산지 표시제도는 본래 음식 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품질특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한 제도로서 품질 리시스템을 제로 하고 

있으므로, 감시제도에 의존하기 보다는 원산지 표시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고, 표시제도가 잘 운 되도록 하는 기반조성이 제되어야 함

○ 이력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에 해 의무표시가 강요될 경우 업체나 

리자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여 소비자 불신을 래하므로, 기반조성을 

제로 한 체계 인 추진이 필요함

○ 원산지 표시 상 품목의 확 는 국제교역상 비 세장벽으로 간주되어 

민감하게 취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 하게 추진되어야 함

○ 의무표시는 사회 으로 공감 가 형성되어 있는 주요 품목에 해 제한

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 일반음식 의 안   생 리수 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통합 으로 실시하여야 함

○ 업체에서 자발 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권장체계와 병행하여 추진

하는 것을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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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활성화 기반 조성 필요

○ 음식  원산지 표시제가 실효성을 갖고, 소비자에게 신뢰받기 해서는 

농수축산식품  수입식품의 이력추 리제 기반이 확충되어야 할 것임

○ 업체에서 효율 인 구매를 해 수입식재료의 원산지를 바꾸게 되는 경우 

등으로 인한 표시 교체를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쉽게 하는 다양한 

표시사례  모델을 개발하여 보 해야 할 것임

○ 음식  업체는 부분 생계형으로 정책이나 정보에 한 근이나 인지

가 어려우므로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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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허 표시 검증이 가능한 과학  검증체계 구축

○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식품의 안 에 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로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에 한 규정이 실효성을 얻기 해서는 표시품목에 한 허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원산지 식별을 한 유 자(DNA)분석 는 근 외선 분 분석기 등을 

이용한 이화학  분석방법 등의 기술  여건 마련이 필요함

○ ｢농산물품질 리법｣ 제18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서 실시하는 정기 인 원산지 확인이 기술  측면에서의 필수  

제조건이 될 수 있음

○ 음식  원산지 표시 확  품목으로 가능한 식품은 과학 으로 검증 가능

한 품목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검증에 드는 인력이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임

□ 음식 에서 주로 양념류로 사용되는 고춧가루 등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원산지가 다른 품종을 섞어 사용하는 사례도 있어 원산지 표시제 확  시 

이에 한 정의와 표시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함

□ 음식 의 원산지 표시제 확  표시 품목은 음식 에서 다소비되는 

식재료 는 소비자의 불신이 큰 식품에 한 조사 분석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일부 특정 음식 ( : 한식, 식, 양식, 일식 등)의 식재료에 편 되지 

않도록 하는 객 인 상품목의 선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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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인식

□ 의약분업 비단계로부터 지 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의약품 분류

작업이 있었으며, 재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 문의약품’과 

약사에 의해 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음 

○ 일반의약품의 정의는 ｢약사법｣(2001.8.14 개정)에 의해 확정되었음

제2조(정의)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

족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

성  유효성을 기 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치료를 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  은 의약품

□ 이러한 의약품 분류는 안 성과 유효성  사용 합성을 기 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각 국의 특수성에 따라 그 기 용을 달리함 

○ 우리나라의 ｢약사법｣에서는 일반의약품의 범 를 “오용·남용의 우려가 

고”,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안 성  유효성을 기 할 

수 있는”, “ 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부작용이 비교  

은” 등과 같이 의·약학 인 지식을 토 로 가늠하도록 하고 있어 객

인 단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매할 수 없다”는 포 인 규제로 인해 

약국외 매약(Over the Counter drugs: OTC)19)에 한  논의조차 힘든 

실정임

� 1997년 련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의약품 분류체계에서 유효성과 안

19) OTC는 일반의약품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매

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함. OTC를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단순의약품’이라고 칭하

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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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한 조사  분류가 힘든 실정에서 OTC의 논의는 시기상조 음 

□  시 에서 안 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소비자

의 편의나 유통상의 효율성을 한 재분류가 요구되고, 그 일반의약

품의 OTC로의 환에 한 본격 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재 의약외품의 매가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OTC의 역할(셀 메디

이션(self-medication)의 요한 수단)과는 거리가 있음 

2) 분류 황

□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는 1985년 ｢의약품 분류기 에 한 규정｣(보

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었음

○ 당시의 분류 목 은 고 리  제조품목 허가신청시 안 성과 유

효성 자료의 제출범  등 허가기 으로 활용하기 하여 시작된 것임

○ 1996년 6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의약분업 실시에 비하여 분류 상 

26,107 품목을 문의약품 10,608품목(40.6%), 일반의약품 15,499품목

(59.4%)으로 분류한 것임

○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의․약계의 이견과 립, 그리고 시민단체의 

여 등 우여곡 을 겪으면서 2000년 5월 30일 문의약품 17,1876품목

(61.5%), 일반의약품 10,775품목(38.5%)으로 최종 확정하 음

○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 합의에 따라 재분류 방침이 정해지고 2001

년 12월 7일 일반의약품 41품목이 문의약품으로, 문의약품 102품목

이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재분류되었음 

� 이 작업이 마지막이었고, 이후 의약품 분류는 미정인 상태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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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8 

(40.6%)

1,609 (51.0%) 1,794 (56.8%) 1,776 (56.3%) 17,187 (61.5%)

2tïðO
15,499 

(59.4%)

1,548 (49.0%) 1,312 (41.6%) 1,234 (39.1%) 10,775 (38.5%)

�Æ@/� 51 (1.6%) 147 (4.6%)

�@P 26,107 3,157 3,157 3,157 27,972

주: 처방 기 , 주사제 제외, 한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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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분류작업과 의약분업 이후 한제약 회에 의하면, 일반의약

품의 비 이 속히 감소해 2002년도에 일반의약품 매출이 2조 5120

억원(32.6%), 문의약품은 5조 1880억원(67.3%)으로 집계되었음20)

○ 이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의 약 구매경향은 의사의 처방에 

따르며, 일반의약품에 한 단순 구매는 어들고 있음을 의미함 

○ 그 외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생

상용도로 제공되는 섬유, 고무, 지면류이고, 다른 하나는 인체작용이 경

미하거나 직  작용하지 아니하는 살균 살충제 등으로 분류됨 

� 그러나 이것들은 질병에 한 셀 메디 이션(self-medication)으로 보기

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OTC 논의의 상이라고 볼 수 없음

� ｢약사법｣ 제2조 제7항

제2조(정의)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

목 는 다목에 따른 목 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보건복지가

족부장 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는 방할 목 으로 사용되

는 섬유·고무제품 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염병 방을 하여 살균·살충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3) 외국의 의약품 분류체계

□ 외국의 의약품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반 으로 주요국은 우리나라

와 같이 의약품의 안 성과 유효성을 근간으로 사회경제  효과, 국

민의 이용 편의성, 국가재정, 지역  근성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의 

유형분류와 약국외 매의약품의 허용범 를 결정하고 있음

○ 의약품 분류는 크게 의사의 처방을 의무화하고 있는 처방약과 그 이외의 

비처방약으로 이루어짐

� 처방약은 반복 투약 여부에 따라, 비처방약은 매장소의 허용범 에 따

라 각각 여러 개의 분류군으로 세분됨

� 부분의 경우, 처방약과 비처방약의 구성요소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지 

않음

20) 한제약 회 자료실  http://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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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약에서 비처방약으로의 재분류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음

○ 약사의 리  감독 여부에 따른 약국외 매의약품의 허용범 에 

해서는 제반 사회  여건의 향을 많이 받고 있음

□ <표 2>와 같이 각 국의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매범 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랑스의 경우, EU에서 유일하게 의약품에 한 약사의 독 권이 허

용되고 있으며, 이에 해 EU는 해당 국가 고유의 역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는 랑스소비자 회가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를 우려하는 등, 의약품 

리에 있어서 국가 체의 보수 인 인식을 반 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의약품에 하여 보수 인 경향을 가진 일본의 경우도 1998년 4월,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매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 그 매범 로는 드링크, 비타민, 목감기용 트로키제, 건 제, 살균소독제, 

외용진양제, 창상보호제 등이 포함되며, 최면진정제, 해열진통소염제, 종합감

기제, 안과용제, 진훈제, 함소제, 제산제, 소화제, 정장제, 진통진경제, 장

제, 치질제 등은 제외되었으나 최근 그 범 를 확 ․실시하고 있는 추세임 

□ 시사

○ 각 국은 국민의 셀 메디 이션을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안 성․유효성

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매를 허용하고 있음

○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매의 허용범 는 각 국의 사회문화  차이에 따

라 편차가 있으나 일반 으로 국민보건의료의 수 과 폭을 확 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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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강조 표시 국가들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매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자료: 의학연구정보센터  http://www.medr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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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재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을 약국내에 국한하여 매하도록 제한하

고 있으나,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곳을 감안하여 외 으로 일부 

지역에 한하여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매를 허용하고 있음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 에 한 지정｣(2002.1.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호)에 의하면,

�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휴게소나 도서 벽지,  

 수복지역, 나환자 정착지역 등,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인하여 의약

품 구입에 심 한 지장을 받게되는 지역 등이 특수장소에 해당함 

� 매품목으로는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매약으

로서 구 용 의약품에 한하되, 당해 취 자가 정하여 공 하는 품목, 외

용제로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연고, 포비돈액, 요오드 크, 과

산화수소수, 화상꺼즈  스류 등도 포함함

○ 그 매범 는 앞에서 언 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음 

� 한 의약품소비자시민연 가 2006년 10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20

세 이상 남녀 1천 3백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드링크류 등 일반의약품의 OTC 환에 해 76%가 찬성함 

□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매 반 자들은 일반의약품의 OTC로의 

환에 한 반  근거로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한 복약지도 는 복약상담이 필요하다고 함(약물의 부작용 문제)

○ 그러나 실제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 상담이 제 로 이 지

지 않고 있다는 지 이 있음. 의약품소비자 시민연 의 조사(2006)에서는 

‘지정구매 의약품’ 구매시 약사의 복약지도  상담이 10% 미만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반 로, 한약사 회(2007)에 따르면, 약사의 경우 4%만이 ‘지정구매 의

약품’에 한 복약지도를 안한다고 조사되었음 

○ 약사들의 도움이 거의 없는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의 

OTC로의 환이 국민의 편의성에 도움을  수 있고, 안 성과 유효성

이 요구되는 다른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복약지도의 의무화를 통해 약

물의 잘못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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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용 조건

□ 약품 고 제한

○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무분별하고 선정 인 고 는 과  고는 

‘지정구매 의약품’에 한 잘못된 이해를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이에 

한 극  제재가 필요함 

� 다수의 국민들은 고를 통해 의약품에 한 정보를 하고, 고에서 

잘못 달된 내용에 의해 불필요한 소비를 가져올 수 있음 

� 랑스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한 우려가 강력하게 작용하여, 다른 EU 

국가들과 달리 OTC에 하여 매우 제한 인 고를 허용을 하고 있음

□ 매장소 규제

○ 미국처럼 지역의 범 가 넓어 의약품 공 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

하고는 OTC 매장소는 극히 부분 으로 허용하는 것이 요구됨 

○ 국과 독일에서는 약국외 장소는 ‘약국이 함께 있는 매장’(drug-store 

with Pharmacy)의 형태나 건강 련 용품 매허가를 받은 곳으로 제한

하는 등 매의약품에 한 리․감독이 철 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 

� 매장소가 약국외 장소라 하여 자유경쟁체제로 의약품을 소비재로 

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 화할 수 있는 공 체제로의 

환을 의미함 

� 이러한 통제된 약국외 매 하에서 종종 제기되는 의약품 리 (유통기한 

 보 리 문제)의 문제 을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밖에, 약국외 매를 한 포장단 의 제한, 복약설명서에 한 지침, 

유통기한에 한 표기, 구입연령 제한 등 부수 인 규제가 있을 수 있음

□ 유동 인 의약품 분류체계의 정립

○ 시  후에도 의약품의 안 성과 유효성에 해 지속 인 감시를 토 로 

상시 으로 기존의 의약품 분류체계를 재분류할 수 있다면, OTC에서 문

제가 발생하는 경우 언제든지 일반의약품으로의 환이 가능하며 반 로 

일반 의약품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부작용이 찰되지 않을 시 OTC

로의 환이 필요함

� EU의 경우, 5년마다 의약품 분류내용을 검토하여 처방약을 비처방약으

로 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의약품 매권자 등에 의해서 재분류 

신청서를 통한 재분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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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경우, 5년 동안 일반의약품의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품목은 OTC로의 환 가능함 

� 국의 경우 일 년에 두 차례 처방약과 일반 매약 시행령이 개정됨 

○ 이러한 유동 인 의약품 분류조정 체계 정립은 약국외 매로 인한 부작

용을 최 한 이고 국민에 한 약제서비스 근성을 높이는 조건이 됨

&��CTU�

□ 의약분업의 시행이 약 7년이 지난 시 에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분

류체계에 한 한 응이 필요하다는 지 이 있음 

○ 의약품 분류체계와 련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일반의약품의 OTC로

의 환문제가 제기됨 

□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의약품 분류체계 재정립 검토

○ 의약품 분류체계를 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단순의약품(OTC)으로 분

류하는 3단계로 재구축하는 방안

� 행 ｢약사법｣은 의약품을 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가지로만 분류하

고, 모든 의약품을 약국 진열장 내에서 약사만이 독  권한으로 매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

� 일반의약품 에는 ①오남용의 우려가 없고, ②안 성  유효성이 확보

되었으며, ③사용법과 효능 등이 일반화되어 소비자에게 리 알려져 있

고, ④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의

약품이 있는 바, 행 법상에서는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리할 수 없음 

� 이러한 단순의약품에 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  편의 차원에서 분류

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약국만 의약품을 매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수정하여 일정한 기 을 

갖춘 슈퍼마켓, 편의  등에서 단순의약품의 매를 허용함으로써 복수

의 유통채  간 경쟁을 통해 공 자 심의 약제서비스 유통체계를 소비

자 심으로 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단순의약품의 슈퍼마켓 등 소매 포 매 확 에 하여 정부, 소비자단

체,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제도개선에 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보건복지가족부도 ｢약사법｣의 의약외품 규정에 따라 약국외 매허용 

품목을 확 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그러나 행 ｢약사법｣ 체계 하에서 일반의약품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은 형식에 그쳐, 약국 외 매품목의 실질  확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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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재 슈퍼마켓, 편의  등에서 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는 구취방지제, 

양모제, 살충제, 땀띠·짓무름 용제(최근 의약외품으로 환된 품목) 등 극히 

일부 품목만 매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할 때 필요로 하는 

가정상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구 약품 등은 부분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 이 게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단순의약

품(OTC)에 포함될 수 있는 소화제, 해열제, 강장제 등과 같은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변경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매에서 가장 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약의 유효성과 안 성이라는 기본원칙을 충실히 지키면서 소비자(국

민)의 입장에서 최 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하는 것임

○ 제도  개선방안을 도표화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음

�� ����O���	������e�rs���	�k��'�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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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설 인 라 

확충과 련하여 기능보강사업비 지출 황은 <표 1>과 같음

○ 국가와 지자체가 5:5로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비의 16개 시·도별 자료임 

���������	�
�������

                                                                            (��: ���)

./ ���� ���� ����

&B 287,991 202,948 194,780

X´ 23,199 15,107 14,352

s� 34,390 23,814 21,944

�H 19,574 8,791 13,620

!µ 9,834 11,435 9,075

¶* 12,147 7,173 3,545

�� 5,196 6,028 3,498

´� 4,713 290 1,400

�8 30,684 22,112 12,002

·E 11,389 18,328 13,276

¸� 8,991 9,938 11,106

¸¹ 18,319 10,706 11,593

�� 21,877 2,483 5,716

�¹ 21,524 12,658 18,501

�� 26,714 27,798 33,757

�¹ 36,404 18,093 16,175

U* 3,034 8,013 5,190

�T� 0 183 29

 주: 제시된 액수는 국고와 지방비를 합산한 총액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 과, 내부자료, 2009 재구성

□ 기능보강비는 주로 법인시설의 신·증축을 한 정부지원 으로서, 

시설의 면  기 을 충족시키기 한 시설 건축비와 련됨.「노인

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의 노인의료복지시설 기 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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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명당 연면  23.6㎡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은 입소정원 1명당 연면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입소

자 1명당 침실면 은 6.6㎡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 에는 합숙용 침실의 정원이 6인 이하 으나, 제

도 도입 이후 정원을 4명 이하로 여야 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이 이

루어지고 있는 상황임(<표 2> 참고)

�����F�¡g���¢f�£f�¡g�=¤

./ úû@d úû@Æ

ÛÜ

ü�
º»��

¼!ª i½: ��:E	 19»	 5¾t	 	

23.6����J	l¿	À[

¼!ª l,%Ád:: ��:E	 19»	 	

5¾t	 20.5����J	l¿	À[	

ý�

�þ�


ü�

ÂÃ	 ?	 Ä�¼!ª i½J	 ��	 1!

»	 5�

�mª i½J	��	 1!»	 6.6��À[

�	i½	 1!»	ÅÄ¾t	 6.6��À[

n\Ä�	�z	ÅÄC�	½ÆÇÈ	gS	 	

���S	n\Ä	¾tÉ�	ÊQ

i½Ë^�	 wÌ	 &ÍÅÄ	 1Ä	 :E�	 	

4~69ÎÏ	Ð:
&ÍÅÄ	 1Ä	:E�	 49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  리지침」, 2008.

���#$%

□ 기능보강사업비는 총액기 으로 2007년도 약 2,880억원에서 2009년

에는 1,948억원으로 차 어들고 있으나, 

○ 이는 신축보다는 증·개축시설의 비율이 상 으로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해 새로운 법인이 요양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려고 할 때 그 기 을 까다롭게 하여 억제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남21)

○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표 3> 참고),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

을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으로 조달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 평균이 53.6%에 불과함

� 도는 평균 33.3%이고, 남· 북·경북 등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군은 평균 17.8%에 불과한 실정임

21) 경상북도 노인시설 담당자와의 면담(200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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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정이어서 지자체의 복

지 련 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상되고 있음  

�������¥L�"
���¦#
§2�k:/0

(2009����)

./ �� ������ ���	� Û � ��.

Ñ] 53.6 72.7 33.3 40.7 17.8 37.3

X´ 92.0 90.4 50.8

s� 58.3 55.5 22.7

�H 54.7 50.7 24.1

!µ 74.2 75.7 30.5

¶* 48.3 42.9 19.2

�� 59.3 54.5 22.9

´� 67.7 59.3 56.7 36.8

�8 75.9 64.1 57.6 31.3

·E 28.0 21.4 25.4 15.3

¸� 33.3 25.4 31.8 22.0

¸¹ 36.6 28.1 33.4 21.7

�� 23.6 17.5 21.6 13.3

�¹ 19.4 10.4 26.7 12.0

�� 27.7 19.1 28.4 15.1

�¹ 39.4 32.5 37.2 14.8

U* 25.2 24.9

자료: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 기능보강사업은 국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업비 지원을 받는 법

인시설도 자체 부담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정  부담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게다가 체 요양시설의 반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국가  지자체로부

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존 개인시설의 경우는 시설기능보강을 해 

액 자부담으로 증·개축을 하거나 입소노인 정원을 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요양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이 국가  지자체, 법인  개인시설 계

자 모두에게 지 않은 재정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합숙침실 

정원 4명 이하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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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시설의 설치를 일률 으로 독려하거나 기존의 시설들을 고사시

키는 방식을 지양하고, 추가 인 재정  부담이나 낭비를 최소화하

면서 기존의 법인  개인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야 할 것임

○ 재는 일률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 여수가를 시설별로 차등화하

는 방식이 고안되어야 할 것임

� 컨 , 기존시설의 6인실 등 다인실을 새롭게 신설된 4인실과 여수가

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시설 입소 노인의 욕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이 재와 같은 기능보강사업과 재정  낭비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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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인력의 질  향상을 

해 문의 제도를 운 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77조 제4항에 따라 

26개의 문과목이 규정되어 있고, 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등

에 한 규정에 따라 수련기 을 지정하여 운 하고 있음

○ 2009년 8월 재 국의 수련병원  기 은 278개소이며, 인턴 3,653명

과 지던트 12,439명이 수련 임

� 그러나 이  11개 과목은 공의 정원 비 지원자가 체 평균보다 

어 육성지원과목22)으로 선정되어 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지 되고 있는 

실임 

1) 공의 배출 황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공의 합격률을 살펴보면, 

체 으로 략 90% 정도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나 외과, 흉부외

과, 산부인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의 문과목은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확보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동안 

공의 확보율이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 문과목들은 공의 지원 기피과목으로 락하여 정수의 공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료인력 수 에 심각한 불균형을 래하

고 있음  

22) 결핵과,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산업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응 의학

과, 핵의학과, 방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11개 과목으로 2009년부터 핵의학과 

 산업의학과는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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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W �W� Ui �W �W� Ui �W �W�

î(�Ñ@P 3,688 3,368 91.3 3,874 3,440 88.8 3,909 3,468 88.7 

�" 635 630 99.2 669 665 99.4 673 673 100.0 

!¶¼!f" 222 215 96.8 223 214 96.0 232 189 81.5 

Úû" 85 85 100.0 91 87 95.6 96 96 100.0 

UÚ" 142 140 98.6 147 143 97.3 152 152 100.0 

�z" 78 78 100.0 80 80 100.0 81 81 100.0 

�" 273 252 92.3 308 234 76.0 315 202 64.1 

�z�" 77 39 50.6 73 34 46.6 78 34 43.6 

U��" 197 192 97.5 219 216 98.6 228 227 99.6 

Úû�" 107 105 98.1 107 104 97.2 107 105 98.1 

y��" 80 79 98.8 86 85 98.8 87 87 100.0 

Tz¥" 217 133 61.3 194 115 59.3 193 107 55.4 

¬" 116 115 99.1 121 118 97.5 120 120 100.0 

�X¥Æ" 127 127 100.0 126 122 96.8 126 125 99.2 

X	&" 106 105 99.1 108 105 97.2 115 109 94.8 

ÝÞ" 4 1 25.0 4 2 50.0 5 1 20.0 

Öàï¢" 97 96 99.0 108 108 100.0 113 112 99.1 


�µ�ï¢" 225 221 98.2 225 201 89.3 230 218 94.8 

5sï¢" 132 130 98.5 134 133 99.3 141 139 98.6 

Å�~�Y¢" 27 20 74.1 28 15 53.6 34 22 64.7 

x��ï¢" 68 42 61.8 74 45 60.8 63 50 79.4 

�" 81 54 66.7 84 49 58.3 84 55 65.5 

VUï¢" 330 313 94.8 371 355 95.7 384 377 98.2 

��ï¢" 155 136 87.7 176 138 78.4 141 116 82.3 

Þï¢" 21 18 85.7 23 18 78.3 20 18 90.0 

T�ï¢" 36 29 80.6 40 32 80.0 37 30 81.1 

rÅï¢" 50.0 21.0 42.0 55 25 45.5 54 23 42.6 

 자료: 한병원 회 병원신임평가 원회, 내부 자료, 2009.3 

2) 공의 지원 황

□ 2009년 공의 수련을 해 지난 2008년 12월 14일에 치러진 지던

트 시험 응시 황을 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음

○ 흉부외과의 경우 76명 모집에 18명만이 지원하여 23.7%로 최 의 지원

율을 보 으며, 외과의 경우 308명 모집에 165명만이 지원하여 53.6%의 

조한 지원율을 보이고 있음

○ 인기과목과 지원기피 과목간의 지원율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

히, 흉부 외과와 외과의 경우 최근 4년간 지속 으로 공의 지원율이 낮

아지는 것으로 보아 기피 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을 반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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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병원 회, ｢2009년 공의 지원 황｣, 2009.2 재구성

3) 공의 수련 포기 황

□ 최근 3년간 공의 수련교육과정  포기한 황을 살펴보면 <표 

2>  <그림 2>와 같음

○ 표 인 수련기피과목인 흉부외과의 경우, 2005년 12.2%, 2006년 7.9%, 

2007년 20.6%로 공의 정원 확보율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지만, 도 

포기율도 다른 과목에 비해 히 높음

○ 외과와 산부인과의 경우도 도 포기율이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인기과목

과 비교하여 훨씬 높아 큰 조를 보이고 있음 

�����¨©���ª��c��Ds�b2:=�/0

@ @ @"�

f[

d�

��
�z" y��" U��" ¬" hhh �z�" Tz¥" �"

���� 4.5 1.4 1.4 2.7 0.9 ... 12.2 13.1 8.7

���_ 7.0 1.3 0.0 5.2 0.0 ... 7.9 23.3 13.9

���� 6.9 2.5 2.4 6.0 9.3 .... 20.6 16.5 12.8

 자료: 한의사 회, ｢2007년 회원실태조사보고서｣,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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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의사 회, ｢2007년 회원실태조사보고서｣, 2008.12

4)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문의 배출  취업 황 

□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재 외과 문의는 개원의와 직의를 

포함하여 4,659명이 배출되었고, 흉부외과는 830명, 산부인과는 4,949

명이 배출되었음

○ 이  의원  의료기 을 개설하고 있는 외과 문의는 2,137명이며, 흉부

외과 문의는 261명, 산부인과 문의는 2,290명임 

������"9�=¯N���®��j°���±I�/0���²���³�/¦�

./

���

PÄi
��

ïi �i

�" 2,137 131 2,391 4,659

�z�" 261 4 565 830

Tz¥" 2,290 166 2,493 4,949

자료: 한의사 회, ｢2007년 회원실태조사보고서｣, 2008.12

○ 그러나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의원  의료기 을 개원하고 있는 외

과, 흉부외과 문의가 해당 문과목을 표방하고 의료기 을 개설한 경

우는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외과, 흉부외과 등을 표시할 경우 의료기  경 이 어려워 해당 

문과목 표기를 포기하고 의료기 을 경 하고 있는 실을 그 로 보여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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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7 1,059 49.6

�z�" 261 47 18.0

Tz¥" 2,290 1,737 75.9

자료: 한의사 회, ｢2007년 회원실태조사보고서｣,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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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문과목에 있어 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원인에 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에

서도 특히, 수가 정책은 기피과목에 한 공의 지원을 더욱 낮

추는 원인이 되고 있음

○ 행 건강보험 수가는 모든 진료과를 불문하고 건강보험 여행 에 있

어서 원가보상이 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수가로 인해 비 여 의료행 를 통한 병원의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강제하여 개별 병원의 평균 인 원가보 은 그래

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문과목이 가지고 있는 비

여 의료행 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병원의 평균 인 원가보

과 각 문과목의 실질 인 수익성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임

○ 비록 낮은 건강보험 수가가 지불되더라도 각 병원들은 비 여를 통해 원

가보 을 하고 있지만, 외과, 흉부외과 등 비 여 의료행 가 은 진료

과목 담당의들은 개별 병원에서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고용의 기회가 박

탈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형병원 등에서 환자수 증가, 병상 증설에 따른 의료인력 채

용 증가요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을 공의로 충원하고

자 하는 병원의 인력정책으로, 취직 등에 한 불안감이 기피과목에 

한 지원을 더욱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3) 의원  의료기  개원 황 자료는 2007년 한의사 회 회원실태조사보고서를 참조

하 으며, 표시과목 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건강

보험 통계연보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한 자료로 비율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흉부외과 등의 문과목을 포기하고 있는 실을 반 하고 있다

고 단되어 자료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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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의료기 의 의사는 90% 이상이 문의인 것과는 조 으로 문의

가 많아야 할 종합병원에서 문의보다 공의가 많은 실이 이를 잘 

변하고 있음

○ 이외에도 문의 취득 후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비용, 인테리어 비용, 임

차보증  등 평균 6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외과 계열의 높은 개원 비용으

로 항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높은 의료사고의 험성으로 인한 의

료분쟁의 증가 등이 외과, 흉부외과 등의 공의 지원을 기피하게 만드

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CTU�

1) 수가제도의 합리  운용

□ 정부는 행 공의 지원 기피과의 수가 정화를 가산률의 형태로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근방식에 

해 부정 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은 결과 으로 수가인상을 가져오므로 환산지수를 결정하

기 이 에 이루어져야 하며, 환산지수 결정시 인상분만큼 조정하여 반

되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이 주장은 결국 다른 진료과의 상 가치를 인하하는 것이므로 의

료계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험도와 난이도가 상 으로 높으

므로 이러한 험도를 반 하고, 높은 의료분쟁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정한 수가가 책정되어야 하며, 의료분쟁의 합

리  해결을 한 제도개선과 기 확보 등을 통한 의료분쟁 비용을 

보 해  수 있는 실 인 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계약의 내용 등)에 근거하여 상

가치 수에 요양 여의 험도를 고려하도록 하여 의료사고  의료분

쟁에 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 행 에 따른 험도에 한 가치를 재평가하여 반 한 정한 수가 

책정이 필요하며, 재 개인 으로 부담하고 있는 의료분쟁 발생에 따른 

비용 등을 사회 으로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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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의 수련보조수당 민간확

□ 2003년부터 공의 수련기피 문과목을 상으로 국립  특수법인 

공의에 한정하여 수련보조수당을 지 하고 있음

○ 공의 수  불균형으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하 가능성은 국공

립 병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민간의료기 을 포함한 해당 진료과목 공

의들 간에 형평성 문제임

□ 문의 균형수 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해서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의료기 으로 확 하여 지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향후 수련보조수당의 실화, 수련교육비용 정부 지원 등 

실 이고 구체 인 방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임

3) ․장기 인 의사인력 수 책 마련

□ 기피 문과목 련 의사인력 수 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해 ․

장기  인력수 에 한 종합  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병원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부족한 인력의 증원  채용, 기피 문과목

으로 개원하고 있는 의사와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 인 배분 방안 등 의사인력에 한 정한 재배치와 같은 ․장기

으로 종합 인 인력수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외과 의사를 치과 의사처럼 별도의 법규정으로 분리해서 수

을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재도 문의 자격시험을 해서는 흉부 외과 등은 별도의 수련기간을 

거치고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문의가 되기 해서는 각 

과목별로 별도 인원을 책정하여 자격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외과 의사 인력의 별도 리를 해 의사 국가시험에서부터 공

의 수련까지 모두 독립 으로 운 한다면, 외과 부문의 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한 진료 문과목에서만 수련하는 것이 아닌 공의 수련기간  과목별 

교차수련  수련비용 등의 지원 등을 통해 객 인 성 악과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익  문의 수련과정  외과 과목에서 포기하는 상 등

을 막을 수 있는 책을 병행하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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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

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 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단한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② 정신과 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

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 등에서 입원등 치료 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는 성질의 정신

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는 안 이나 타인의 안 을 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6개월이 지

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

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

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제1항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

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

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한 사

항을 서면 는 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환자 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 문의가 정신질환자의 험성

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 정신보건심의 원회 는 역정신보건심의

원회(기 정신보건심의 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

다.

⑦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는 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

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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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련 법규

□ 강제입원이란 ｢정신보건법｣ 제23조(자의입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

원형태 외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제25조), ‘응 입원’(제26조) 경우의 입원형태를 말함

○ 환자 본인이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자의입원’이라고 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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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는 

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개정 2008.3.21].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개정 2008.3.21>)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는 타인을 해할 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 문

의 는 정신보건 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과 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③ 정신과 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하여 자신 는 타인을 해할 

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

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는 운 하는 정신의료기  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2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는 타인을 해할 험의 기 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앙

정신보건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 이 정한다.<개정 2008.2.29>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장소를 서

면 는 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하여 계속입원

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 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는 운 하는 정신의료기 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는 운 하는 정신의료기

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 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0.1.12, 

2008.3.21>

⑦삭제<2000.1.12>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기간과 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 는 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제26조(응 입원)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는 타인을 해할 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 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 에 당해인에 한 응 입원을 의뢰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  는 소방기본법 제35

조의 규정에 따른 구 의 원은 정신의료기 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개정 2000.1.1

2, 2003.5.29>

③정신의료기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하여 72시간의 범 내에

서 응 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한 정신과 문의의 진단결과 자신 는 타인

을 해할 험으로 인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개정 2008.3.21>

⑤정신의료기 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 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 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

무자 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하여 지체 없이 입원사유·기간  장소를 서면 

는 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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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입원의 유형별 황

□ 2008년 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정신

보건기 에 입원한 총 환자의 수는 70,516명으로, 그  자의입원 환

자는 6,841명으로 9.7%에 불과하 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89.4%, 기타 입원이 0.9%로 나타났음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가 51,028명으로 

72.4%, 시장․군수․구청장인 환자가 11,961명으로 17.0%를 기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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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9,032(100.0) 3,393( 5.8) 36,945(62.6) 18,694(31.7) -

����@�P@ 60,079(100.0) 4,041( 6.7) 39,167(65.2) 16,868(28.1) -

����@�P 61,066(100.0) 3,946( 6.5) 40,263(65.9) 16,857(27.6) -

���>@�P 64,083(100.0) 4,182( 6.6) 41,853(65.9)  17,293(26.3) 755(1.2)

���?@�P 65,349(100.0) 5,024( 7.7) 44,024(67.4) 15,618(23.9)  683(1.0)

����@�P 67,895(100.0)  6,036( 8.9) 45,958(67.7)  15,316(22.6) 585(0.9)

���_@�P 70,967(100.0) 6,534( 9.2) 49,935(70.4) 13,917(19.6) 579(0.8)

����@�P 70,516(100.0) 6,841( 9.7) 51,028(72.4) 11,961(17.0) 686(0.9)

UÚï�&³@!P 54,441(100.0) 6,315(11.6) 42,717(78.4) 4,723(8.7) 686(1.3)

1�UÚ�i@ 2,704(100.0) 437(16.2) 1,581(58.5) - 686(25.4)

å�UÚ�i 3,436(100.0) 304(8.8) 2,509(73.0) 623(18.1) -

��UÚ�i 20,899(100.0) 1,974(9.4) 16,865(80.7) 2,060(9.9) -

���i@UÚ"  4,450(100.0) 808(18.2) 3,473(78.0) 169(3.8) -

�i@UÚ" 17,514(100.0) 2,010(11.5) 13,778(78.7) 1,726(9.9) -

UÚ"ïi 5,438(100.0) 782(14.4) 4,511(82.9) 145(2.7) -

UÚªYÛÜ 11,971(100.0) 526(4.4) 8,311(69.4) 3,134(26.2) -

z:¥ÛÜ 4,104(100.0) - - 4,104(100.0) -

자료: 국가인권 원회, 내부 자료, 2009. 2.

□ 한편, 국가인권 원회가 2008년 정신장애인 1,984명을 상으로 실시

한 ‘입원에 한 동의여부’의 질문 결과에 따르면 <표 2>와 같음

○ ‘본인의 의견이 반 되어 입원되었다’가 782명(39.4%), ‘나는 거부했지만 

가족의 의견에 따라 입원되었다’가 673명(33.9%),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

고 강제입원시켰다’가 464명(23.4%), ‘무응답’이 65명(3.3%)으로, 실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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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의견이 반 된 입원’은 39.4%나 되는 수치를 나타냈음 

�����T9 �̂�+�n��·t�R¸��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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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Û@3¥@gï�z

P7ï@ïá�@

t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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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ï@ï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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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Ú�i 61(55.5) 37(33.6) 11(10.0) 1(.9) 110(100.0)

å�UÚ�i 41(40.6) 32(31.7) 27(26.7) 1(.9) 101(100.0)

��UÚ�i 265(40.9) 231(35.6) 146(22.5) 6(.9) 648(100.0)

���iUÚ" 80(47.6) 60(35.7) 25(14.9) 3(1.8) 168(100.0)

�iUÚ" 177(35.1) 166(32.9) 152(30.2) 9(1.8) 504(100.0)

UÚ"ïi 92(36.9) 83(33.3) 70(28.1) 4(1.6) 249(100.0)

UÚªYÛÜ 39(26.7) 58(39.7) 31(21.2) 16(11.0) 146(100.0)

�ß®âÛÜ 27(46.6) 6(10.3) 2(3.4) 23(39.7) 58(100.0)

P 782(39.4) 673(33.9) 464(23.4) 65(3.3) 1,984(100.0)

    자료: 국가인권 원회, 내부 자료, 2009. 2.

○ 반면, 동일한 조사 상자들에게 “실제 입원유형”에 해 질문하 을 때

에는 “자의입원”이 344명(17.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1573명 

(79.1%) 등으로 오히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유형이 압도 으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인이 스스로 입원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458명(58.6%)의 입소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입소자가 스스로 자신의 퇴원(소)을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소시설이 입소자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편의를 하여 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유도했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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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ï@ïá�@

t5�,@�i
458(58.6) 30(3.8) 0 271(34.7) 23(2.9) 782(100.0)

V¯ï@ïá�@��@

�i
612(90.0) 23(3.4) 0 25(3.7) 13(1.9) 673(100.0)

V¯"@��x�@

��%@Ô�@�i
377(81.3) 45(9.7) 0 37(8.0) 5(1.1) 464(100.0)

¨�� 14(21.5) 11(16.9) 0 11(16.9) 29(44.6) 65(100.0)

P 1461(73.6) 109(5.5) 0 344(17.3) 70(3.5) 1,984(100.0)

 자료: 국가인권 원회, 내부 자료,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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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입원에 동의하고 있는 환자를 자의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에 의

한 입원으로 입원유형을 유도하는 경우 명백히 ‘치료에 한 자기결정

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할 수 있음

���CTU�

1) 법원을 통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규제

□ 재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

제입원치료제도는 환자의 치료목 에 기여하고 있다기보다는 사회방

와 부양의무자 등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OPC) 사례

에서와 같이 헌법의 법 차원칙에 부합하게 강제입원 시 사법심사 차

를 거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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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문의 1인

의 입원 필요성 인정만으로 입원이 가능하므로 입원 과정에서 공

인 기 의 객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때문에 남용될 소지

가 있음

○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이 된 자는 임의로 퇴원할 수 없고, 시설 내에

서 행동의 자유, 통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정신보건법｣ 제45조, 

제46조)될 수 있다는 에서 강제입원은 기본 으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도 헌법 제12

조에 정하여진 법 차  장주의의 용을 받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환자의 강제입원 여부를 법원이 최종 으로 심사하고 결정하

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수 있음.24)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을 고려

할 수 있음

24) 이는 ｢정신의학과 인권에 한 권고｣라는 국제 원칙에 부합하고, 행 ｢민법｣상으

로도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 후견인이 치산자를 입원시키기 해서는 사 에 법

원의 허가를 얻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음(｢민법｣ 제974조 ( 치산자의 요양, 감호) 

① 치산자의 후견인은 치산자의 요양, 감호에 일상의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②후견인이 치산자를 사택에 감 하거나 정신병원 기타 다른 장소에 감

치료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긴 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

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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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행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권한은 법원에 한 

입원결정 신청권으로 제한될 수 있음 

○ 둘째, 보호의무자의 입원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문의 2인의 일치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 입원을 결정하는 것이 요구됨

○ 셋째, 법원은 환자의 상태에 한 정신과 문의들의 문  소견, 보호의

무자의 상황, 환자의 인권  측면, 사회 방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음

○ 넷째, 형식  심사를 지양하고 환자와의 직  면담 등 실질  심사를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함

○ 다섯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박한 경우가 아니어서 반드시 진단

을 한 입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진단을 하여 혹은 상황의 박

성으로 인하여 72시간 이내 강제 입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의무자

에 의한 입원 이후 계속 입원의 결정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이 필요함

� 실질  심사를 해 시․군․구 법원까지의 심사체계가 구축됨이 요

구됨

법원은 지방 법원  시․군․구 법원의 지역체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

문에 각 시․군․구 법원까지 강제입원심사를 한 담 사를 둔다면 

심사의 실질화가 가능할 수 있음

각 법원 내에 담 사와 정신과 문의 기타 정신보건 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정신보건심 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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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행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과 같이 진단을 한 단기입원과 치료를 한 입원으로 구분하고, 

치료를 한 입원의 심사  결정을 정신보건심 원회와 같은 기

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행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자의입원에 있어서 진

단을 한 단기입원과 치료를 한 입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시․도

지사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만 양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부당한 비자의입원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입원을 한 

진단 차와 입원 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단 차를 보다 구체화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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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정신

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

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

가 있고 정신과 문의가 입

원등이 필요하다고 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

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

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의 동의서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② 정신과 문

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

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

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 등에서 

입원등 치료 는 요양을 받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보호의무자는 법원에 자신이 

보호하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  정

신과 문의 2인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

의 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입원여부의 결정 

에 반드시 당해 정신질환자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

자를 면담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필요할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여부의 진

단을 하여 72시간 내에서 

진단을 한 입원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입원기간은 3월 이

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

의 장은 3월이 경과한 후

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

다는 정신과 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매 3월마다 

법원에 계속입원치료에 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 의 장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하

여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 문의

가 진단을 한 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

원시킬 수 있다.

1. 정신장애가 있을 것

2. 정신장애로 인하여 개인이나 

타인에 게 즉각 인 해가 있

을 것이라는 심각한 가능성

이 있을 것

3. 강제입원 이외의 체방안들

이 충분하게 조사되었고 그

러한 체방안이 부 합하다

고 단되었을 것

②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

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보호의무자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신과 문의가 정신질환자

로 의심되는 자에 하여 제

1항 각호의 요건에 있어 그 

요가 있음

� 따라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도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과 

마찬가지로 진단을 한 단기입원과 치료를 한 입원을 구분하여 규정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심 원회가 입원단계에서부터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정신

보건심 원회의 입원 결정에 해 법원이 사후 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확보되어야 함

○ 입원치료 결정을 받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등이 정신보건심의

원회의 입원치료 결정에 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함

� 법원이 정신질환자 본인을 직  심문하며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

임하는 등 심리를 거쳐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

원치료 결정을 받은 정신질환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수 있어야 함

2)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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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한 정도 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는 안

이나 타인의 안 을 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

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

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

신의료기 등의 장은 6개월

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

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

료에 한 심사를 청구하여

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제3

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

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

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제1

항  제3항에 따라 정신질

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

(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

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한 사항을 서면 

는 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환자 

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

신과 문의가 정신질환자의 

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

우 환자 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 정

신보건심의 원회 는 역

정신보건심의 원회(기 정

신보건심의 원회가 설치되

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정신의료기 의 장은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퇴원명령

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⑦ 정신의료기 의 장은 제2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정

신질환자를 입원 는 입원

기간을 연장시긴 때에는 지

체없이 본인과 보호의무자에

게 입원 는 입원기간을 연

장시킨 사유를 통지하고 설

명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 의 장은 제2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입

원한 환자나 보호의무자로부

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는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시켜야 한다. 다만 환자가 

퇴원신청한 경우 정신과 문

의가 당해 환자가 자신 는 

타인을 해할 즉각 이고 심

각한 험이 있다고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 의 장

은 퇴원을 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는 즉시 법원에 

계속입원치료에 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의 계속입원치료심사에 

하여는 제2항,제3항의 규

정을 용한다.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는 정신의

료기 의 장은 당해인을 정

신의료기  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 의 장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는 보호를 하

고 있는 자에 하여 지체없

이 입원사유․입원기간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 의 장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

해 정신질환자에 하여 계

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

상의 각 다른 기 의 정신과

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

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하여 정신의료기 에 입원

치료를 정신보건심 원회

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정신의료기 의 장은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보호의

무자 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하여 계속입원이 필

요한 사유  기간과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

의 청구에 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기

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 의 장은 3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

가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각 다른 기 의 정신과 문

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3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정신의료

기 의 장은 정신보건심의

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퇴

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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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제6

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

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는 자문서

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 등의 장은 제6

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

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는 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개정 2008.3.21].

⑧ 입원치료 결정을 받은 당해

인, 보호의무자, 그밖의 통

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신보

건심의 원회의 입원치료 결

정에 해 법원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⑨ 법원은 제8항의 이의신청사

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결정으로 입원치료결정

을 받은 당해인의 수용을 즉

시 해제하도록 하고, 이유가 

없다고 단되는 때에는 이

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법원은 제8항의 이의신청사

건의 심리에 있어서 입원치

료 결정을 받은 당해인을 직

 심문하여야 하며, 변호인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입

원치료 결정을 받은 당해인

이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⑪ 제8항의 이의신청과 련된 

할, 조사, 계자 소환 등

에 한 사항은 통령령으

로 정한다.

 자료: 국가인권 원회, 내부 자료, 200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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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건강보험증)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 하여 건강보험증을 발 하여야 한다.

②가입자  피부양자가 요양 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 (이하 "요양기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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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황  소요비용

□ 우리나라에서 종이 건강보험증 발  황  발  소요비용은 다음

과 같음

�������&��ºv�»�M��/0���[��¼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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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7,496,342 3,633,921

����f 13,223,778 2,826,882

���_f 14,560,918 2,944,89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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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 2009.4

2) 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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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건강보험증)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보

험증의 발 )  제6조(건강보험증의 재발  등)에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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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는 피부양자는 요양기 이 주민등록증, 

운 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따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8.3.28>

④ 구든지 건강보험증 는 신분증명서의 양도· 여,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 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8.3.28>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증의 서식과 그 교부  사용등에 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 )

①공단은 제2조 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발

하여 이를 가입자ㆍ사용자 는 세 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가입자ㆍ피부양자 는 세 주가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ㆍ추가발 )신청서( 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2005.10.17, 2007.7.27>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은 가입자가 자격취득ㆍ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

사업 련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을 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건강보험증의 재발  등)

①가입자 는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건

강보험증의 재발 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3.1.29, 2005.10.17, 2007.7.27>

1. 건강보험증을 잃어버린 경우

2. 건강보험증이 헐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건강보험증의 보험 여에 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가입자 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강보험증(기재사

항변경ㆍ추가발 )신청서( 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03.1.29, 2005.10.17, 2007.7.27>

③제1항 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새로 작성한 

건강보험증을 가입자ㆍ사용자ㆍ세 주 는 피부양자에게 발 하여 교부하여

야 한다.

④공단은 가입자 는 피부양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증의 기재사항

에 한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사업 련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증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여 새로 작성한 건강보험증을 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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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허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 에 속한 가

입자에게 연 하여 그 여 는 여비용에 상당하는 액의 부 는 

일부를 징수토록 하고 있음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사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여를 받

은 자 는 보험 여비용을 받은 요양기 에 하여 그 여 는 여비용

에 상당하는 액의 부 는 일부를 징수한다.<개정 2002.12.18>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사용자 는 가입자의 허 의 보고 는 증명에 의하거

나 요양기 의 허 의 진단에 의하여 보험 여가 실시된 때에는 공단은 이들

에 하여 보험 여를 받은 자와 연 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 을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 공단은 사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여를 받은 자

와 같은 세 에 속한 가입자(사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여를 받은 자

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 하여 사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여를 받은 자와 연 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 을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경우에 있어 요양기 이 가입자 는 피부양자로부터 사  기타 부당

한 방법으로 요양 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 으로부터 이

를 징수하여 가입자 는 피부양자에게 지체없이 지 하여야 한다.

□ 과태료 부과·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시행령 제65조) 

○ 건강보험증 는 신분증명서의 양도· 여, 그 밖의 부정 사용을 통해 보

험 여를 받은 자에게 보험 여에 상당하는 액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과태료) ①가입자  피부양자 는 가입자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후 그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 여를 받은 때에

는 그 여에 상당하는 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1조제4항을 반하여 건강보험증 는 신분증명서의 양도· 여,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 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보험 여에 상당하는 

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증 는 신분증명서를 양도· 여하여 

보험 여를 받게 한 자도 한 같다.<개정 2008.3.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 은 별

표 6과 같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 은 반행 의 정도, 반횟수, 반행

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액의 2분의 1의 범 에서 경

감하거나 가 할 수 있되, 가 하는 때에는 법 제98조  제99조에 따른 과태

료 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문개정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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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자 건강보험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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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일, 성별, Medicare number, 여종류, 유효기간, 사인, Zip code

○ https://myportal.medicare.gov/eservice_enu/start.swe?SWECmd=GotoVi

ew&SWEView=User+Registration+Initial+Form+View&SWERF=1) 

���� 

□ 등록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건강보험증 등록자와의 계, 주소, 

지역이름, 교부일,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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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icit Data

○ 이름, ID Number, 생년월일, 사진(선택사항)

□ ID Chip

○ Basic Data Section, Healthcare Data Section, Medical Data Secion, 

Health Administration Data Section

���#$%�_�CTU�

□ 종이 건강보험증 폐지는 가입자  요양기 에게는 편리한 측면이 

있으나, 제주도 건강보험증제도 개선 시범사업(‘02.6~’03.2월) 결과에 

의하면, 

○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식 약화로 징수율 하락, 부당수   여비 증

가 등의 상이 우려되며, 신분증이 없는 17세 미만 진료시 수진자 본인

확인을 한 주민등록등( )본의 발 ․지참에 따른 불편을 래할 수 

있음

○ 먼 , 의료 장에서 행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법 으로 정비하

는 것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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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제시의무로 인한 가입자의 불편 해소를 해 건강보험증 제

출 의무를 완화하여 신분증명서 제시로 건강보험 요양 여 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개정 조치가 요하다고 사료됨(2008.9.29 부분 실행)

○ 이와 련하여 주민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의 모든 신분정보를 담은 일명 

‘스마트 카드’ 도입 논의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

□ 수진자의 부정수  방지를 해서는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신분증 

제시뿐만 아니라 요양기 의 본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

○ 행 규정 상 요양기 의 본인 확인을 강제하기 한 규정이 없어 이와 

련된 법개정이 필요하나, 부정수  리의무를 요양기 에 부여하는 

데는 많은 이견이 있어 이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

��� �������

Q±+[²�2S�£�

������\��	�ZS���� � �

□ 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사각지 의 해소 측면에서 한

계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됨    

□ 2006년 재 경상소득을 기 으로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  가구는  가구의 5.04%로 약 82만 가구이며, 인구로

는  인구의 3.51%인 약 170만명으로 추정됨

○ 차상 계층25)은 수 자를 제외한 것이므로 경상소득을 기 으로 소득이 

최 생계비 120%이하인 약 194만 가구이고,  인구의 9.51%인 약 459

만명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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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³277�) 12.71(³614�) 12.03(³194�) 9.51(³459�)

주: 2006년 통계청 가구  인구 추정치를 활용함. 2006년 가구는 16,158,334 가구, 인구

는 48,297,184명으로 추정됨

1) 차상 계층을 추정하기 한 참고자료이며, 차상 계층은 재 국민기 생활보장제

도 비수 층으로 규정하고 있음

2)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가 최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함. 실

제로는 수 자의 일부는 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음. 이는 소득평가액 개

념의 용 등으로 인한 것임. 2006년 기  수 가구는  가구의 5.1%인 831,692가

구, 수 인원은 인구의 3.2%인 1,534,950명임

자료: 이 주 외, 2008: 170

25)  차상 계층은 일반 으로 가구 총소득이 국가가 정한 최 생계비 기 을 통과하지

만, 그에 한 빈곤상태에 있는 계층을 통칭하고 있음. 법 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규정됨(「국민기 생활보장법」시행령 제3

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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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황  

□ 근거 법률

○ 「국민기 생활 보장법」에 차상 계층의 개념 정의(동법 시행령 제3조

의2), 여 기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지원 상 선정을 한 조사(동법 

제24조, 시행령 제38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원 황

○ 표 인 차상 계층 지원정책으로는「국민기 생활 보장법」상의 부분

여(자활 여)  특례 여,「의료 여법」상의 의료 여, 그리고「장애

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 등을 들 수 있음

� 행 기 보장제도는 생계 여를 비롯한 7종의 여26)를 보장하며, 수

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 이하이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 을 

충족한 자에 한함

�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120% 미만인 차상 계층의 경우는 생계 여 등의 수

상이 아님

� 그러나 통합 여체계27)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차상 계층을 상으로 한 

자활 여, 의료 여 등 부분 여제도와 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 차상  자활 여

� 용 상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상 계층이

며, 지원 상자 수는 15,107명( 체 47,993명)(’07년 12월 기 )으로 나타남 

○ 차상  의료 여

� 용 상은 ｢의료 여법｣ 제3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호

(희귀난치성질환자), 제3호(만성질환자)  제3호의2(18세 미만 아동)에 

해당하는 자 등임

○ 장애수당 

� ｢국민기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 자에만 지 되던 장애수당이 2007년

부터 차상 계층으로 확 됨(｢장애인복지법｣ 제49조)

26) 생계 여, 의료 여, 주거 여, 교육 여, 해산 여, 장제 여, 자활 여임 

27) 행 기 생활보장제도의 경우는 모든 여를 총  규정하는 법․제도와 산을 

제로, 수 자 선정여부에 따라 부분의 여가 통합 지 되고, 교육 여 등 일부 

여만 수 자의 욕구 여하에 따라 별도로 지 되고 있으므로 통합 여체계로 지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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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차상 계층의 경우 장애수당은 증인 경우는 1인당 월 12만

원, 경증인 경우는 1인당 3만원(‘09년 기 ) 

○ 기타

� 차상 계층은 이외에도 장제 여, 교육 여  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학자  융자지원, 학교 식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지원 상임

� �}=� �b�� a�� �� ��ô`p� ��{��� �K`� }�� ���õ�ö���;<� o

E7î÷�ÃÆ×ø���1�2Jù�� ���%gv¿�z �/�[����0

2) 문제  

□ 복지 여가 기 보장 수 자에 집 되어 수 자를 제외한 소득층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지 됨

○ 행 통합 여체계에 따라 부분의 수 자는 생계 여, 주거 여, 의료 여

를 포함한 기 보장 여를 모두 받을 수 있으나, 

� 기 보장 수 자와 생활형편이 비슷하지만 부양의무자 기 으로 인한 비수

자와 약간 더 형편이 나은 차상 계층(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인한 비수 자)

의 경우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배제됨

○ 한 기 보장제도의 과부화가 심각하고, 이외의 제 여들은 여수

이 낮으며, 소득층의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여건을 뒷받침하는 제

도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소득상 계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를테면 소득인정액 120%미만의 집단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비 이 1.17%

에 불과함  

□ 정책 부문별 한계 으로는 다음이 지 됨

○ 의료부문: 고액의 진료비 부담에 따른 빈곤화 상이 지속됨

○ 교육부문: 교육서비스에 한 가족  시장의 비 이 높아 소득격차가  

교육(결과)에 그 로 반 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

○ 주거부문 주택공  수 은 높아졌으나, 자산분배는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되며, 주거로 인한 지출비 이 높아 생계의 압력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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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  빈곤 개념에 근거한 최 생계비 책정  

□ 재 기 보장의 기 선이 되는 최 생계비는  빈곤개념에 입

각한 물량 방식28)으로 계측되므로 상  빈곤개념에 근거한 최

생계비 책정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즉 상  빈곤개념에 의한 최 생계비의 책정은 결과 으로 최 생계비

의 기 선을 상승시켜 재 차상 계층의 일부 는 부가 기 보장 수

자로 포 되는 결과를 낳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방안은 신 을 요함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표 인 문제 으로 빈곤층이 지나치게 이 제도에 

집 되어 공공부조제도로서 과도한 비 을 차지한다는 이 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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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기 보장에 한 빈곤층의 의존성이 심화될 수 있는 험성 즉 빈

곤함정29)에 한 우려도 제기됨  

○ 따라서 상  빈곤개념의 도입은 사회  합의를 요하며, 통합 여체제

가 유지되는 한 차상 계층 지원 방안으로서 신 을 요함

2) 욕구범주별 여의 확  

□ 욕구범주별로 의료, 주거, 교육, 근로지원을 물지원을 심으로 확

충하는 방안임 

○ 이를 해서는 욕구범주별 여체계를 구축하여 각 역별 상을 구분

하고 상집단의 특성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고 다양화하는 등 지원제

도별로 완결된 체계화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임

○ 구체 인 방안으로는 부분 여 확  방안과 개별 여체계 도입 방안이 있음

28) 물량방식(market basket)은 인간 생활에 필수 인 모든 품목에 하여 최 한의 

수 을 정하고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최 생계비를 정하는 방식을 말함 

29) 빈곤함정(Poverty Trap)이란 수 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하여도 오히려 여가 어들거나 

아주 작은 비율로 증가하게 됨으로 인해,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빈곤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되는 공공부조제도의 문제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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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여 확  방안

○ 행 국민기 생활보장제도의 특례 방식이나 는 수 자 이상의 계층에 

한 부분 여 확 를 말함

○ 물론 이 경우 국민기 생활보장 외 물 여는 재와 같이 수 자를 제

외한 소득층을 상으로 선정, 여지 을 하게 됨 

□ 개별 여체계 도입 방안

○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수 자에게 통합 으로 지 하던 의료, 교육, 주거, 

근로지원 등 물 여를 개별 여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말함

○ 욕구범주별 지원이 각각의 체계로 개별화되고 그 상 내에 수 자와 차

상 계층을 함께 포 하게 되는 체계임

� 수 자의 경우는 해당욕구가 있는 집단만 그 욕구범주별 정책의 상이 

되고 모든 욕구를 다 지닌 수 자는 개별 여가 교차하여 기존의 수

과 차이가 없도록 하는 방식임

3) 기타  

□ 이외에 인구범주별(장애인, 아동, 노인 등) 수당제도를 강화하고, 정

책범주별로 차상 계층에 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됨

○ 수당제도의 경우는 빈곤 방  성격이 강하므로 단계  도입을 고려할만함 

○ 정책 범주별 지원 강화는 차상 계층의 복지욕구가 재 기 보장 일반수

자의 욕구와 구분되는지에 한 면 한 분석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임

□ 한 차상 계층 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해 차상 계층 지원 부처

간의 유기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각 욕구부문별로 로그램을 운 하는 부처가 서로 달라 제도 간 유기

인 조정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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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방  리필제의 의미

□ ‘처방  리필제’는 prescription refill, pharmacy medication refill, 

multiple prescription, repeat prescription, repeat dispension, 

automatic repeat 등 다양한 용어로 표 되고 있음

○ 체로 “의사의 승인 하에 특정 처방 에서 처방된 분량만큼 조제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미국에서는 상태가 안정 인 만성질환자(고 압, 당뇨, 갑상선질환 

등)에 처방되는 유지의약품(maintenance drug)의 경우에는 리필 처방

에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추후 별도 승인없이 약국에서 자동 으로 반

복 재사용(리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처방약 투약일수와 리필여부를 의사가 자율 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

라 (의사의 승인에 의거하여) 약사가 조제  리필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 WHO는 ‘Repeat Prescrip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만성질

환자에게 의사의 진찰없이 원무과 직원이나 의료보조인력 등이 의사의 

사인만 받아 처방 을 갱신해주는 것을 의미함

2) 행 처방  발 의 문제   이해갈등

□ 고 압, 당뇨, 염 등 2∼3개월 이상 지속 으로 장기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동일 처방 을 발 받기 해 의료기 을 

매번 방문하고 있음

○ 이들 환자의 경우 타 의료기 이 발행한 환자 보 용 처방 을 들고 보

건소(지소)에서 진찰 없이 재발 을 요구하거나 약국에서 같이 재차 

조제하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약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음

□ 만성질환자의 반복되는 의료기  방문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가 되고 있음

○ 만성질환자는 주로 노인 는 거동불편자 등으로 의료기 과 약국 이용

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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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는 2001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 책을 통해 고

압․당뇨병․ 염 등 장기투약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해 동

일 처방 을 반복해서 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천명하자, 당시부

터 ‘처방  리필제’를 요구해왔음

○ 처방  리필제를 할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의약품을 약국에 보 함에 따

른 의약품의 분실·변질을 방지할 수 있고, 약국은 환자에 한 지속가능

한 복약지도를 통해 순응도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질병 방 리에 효과

일 것이라고 함

� 약국 환자에 한 방서비스를 확 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함

□ 약사들은 ‘처방  리필제’를 도입하면, 이미 어느 정도 스스로 자신

의 병을 체크하고 리할 수 있는 고 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료기  방문에 따른 진료비를 감하여 궁극 으로 건강보

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만성질환 등 통상  장기투여 환자의 불필요한 진료비  사회간 비용

을 감할 수 있음

□ 한마디로, 처방  리필제는 장기복용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에 한해 

'병의원 방문→처방  발 →약국 조제→환자 복용' 과정  첫 병

의원 진료 외에는 기존에 발 받은 처방 을 가지고 다시 약국에서 

조제받아 약을 복용토록 환자의 편의를 줘야 한다는 것임

���1)%�45��()6�78-���9:;<�=>

□ 앞의 약계의 주장에 해 의료계는 처방 의 작성과 교부의 문제는 

기본 으로 의사-환자 사이 진료행 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지 이 

과정에 약사가 여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 의료계는 ‘처방  리필제’는 약사들이 의사를 처방 만 발 하는 사람으

로 보는 데서 비롯된 발상이며, 이는 미국처럼 진료비가 무 비싸 문

의를 보기 힘든 경우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악법 ’ 제

도라고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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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처방  리필제’는 약사들 스스로 의약분업

의 원칙을 훼손하는 꼴이라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환자편의를 

생각한다면 '조제 선택분업'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조제 선택분업'은 일명 '국민조제선택제도'로 불리며, 외래진료에 따른 

원외처방 환자가 직  조제약국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궁극 으로 

병원 내 약국에서도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이 게 되면 환자는 굳이 병원 인근 약국이나 동네 약국을 찾지 않고도, 

쉽게 병의원 내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돼 환자편의를 높이고 약사

에게 부여된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도 감되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임

� ��,/Å�����û/�=� s02�í�×�u=�q�q���Å0¾�02{

	@
�
Û� ë8§��!#��,��é�Ui

3) 외국의 제도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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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 분류 

○ 미국의 의약품은 ｢규제의약품법｣(Controlled Substance Act)에 의해 크게 

처방 의약품과 비처방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처방의약품은 그 남용가능

성 정도에 따라 5가지 항목(Schedule Ⅰ～Ⅴ)으로 세분됨

□ 처방․조제  리필 련 규정

○ 처방  발 권자는 의사, 치과의사, 족병의사(podiatrist), 수의사, 간 수

의 진료인력 는 DEA에 등록된 의료인 등이 포함되며, 자격에 따라 

주(state)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제의약품 항목  처방 권한이 다양함

○ 의약품 분류항목에 따라 처방  발 권자가 처방지시를 내리는 방법이 

다르며, 외 인 상황을 제외한 경우 Schedule Ⅱ에 속한 처방약은 반

드시 서면처방 에 의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며 리필은 지되어 있음

� 나머지 Schedule Ⅲ~Ⅴ에 속한 처방약은 통상 으로 처방  발 권자의 

서면처방 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팩스처방 , 화상의 구두처방지시 

등에 의해 조제와 리필이 가능함

○ 30일 이상 장기처방을 통해 지속 인 리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에 일정

한 용량으로 투여되는 유지의약품은 항생제와 규제의약품을 제외한 약물

로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여목록에 따라 다양하며, 주에 따라서는 1

년 한도 내에서 의사의 별도 승인 없이 약사의 문가  단에 따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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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분의 주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처방 이 발행된 날부터 12개월이 경

과하면 리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리필 처방 의 경우 

“PRN", "Ad lib", "as needed" 등과 같이 처방  리필 승인 표식을 하도

록 하고 있음

� 일부 주에서는 처방  리필의 시기나 간격에 해 법 으로 제한하거나 

여상환정책에 연동시키고 있음

메사추세츠주에서는 주에서 운 하고 있는 약제 리 로그램인 Medication 

Administration Program(MAP) 규정에 따라, 처방  리필은 이 에 리

필 는 조제받은 약이 모두 소진되는 정일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

하며, 환자가 메디 어(Medicare)나 기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에는 해당 보험 여 기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타주 메디 어 로그램에서는 처방  리필 시기에 따라 여상환을 

제한하는 정책을 운 하고 있음. 즉, 한번 리필받은 분량이 80% 이상 

소진된 후에 리필을 받아야만 메디 어에서 상환해주며, 그 이 에 리

필을 받는 경우에는 메디 어에서 상환해주지 않으므로 조기 리필

(early refill)을 받으려면 약값 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요 약품 분류별 처방/조제/리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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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 분류

○ 캐나다의 의약품 분류는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 Act)과 ｢마약류 

규제법｣(Narcotic Control Act and Regulations) 등에 의해 Narcotic 

drug, Narcotic preparations, Controlled drugs, Restricted drugs, 처방용 

의약품 그리고 기타 비처방약(약국 매약, OTC)으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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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조제  리필 련규정

○ 일반 으로 처방약의 리필은 처방 에 명시되거나 는 구두처방시 의사

의 지시(승인)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마약제제로 분류된 약품의 경우에는 

리필 자체가 지되어 있음

○ 처방약을 조제받을 약국은 환자가 결정함. 즉 화로 구두처방지시를 하

거나 팩스로 처방 을 발송할 경우도 환자가 정한 약국으로 처방지시나 

처방 을 달하도록 함

○ 일부 주에서는 처방  당 약품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있음. 체로 처방

약은 약 30일까지 처방가능하나 만성질환자에서와 같은 장기 처방약의 

경우는 100일까지 처방 가능함

□ 주요 약품 분류별 처방/조제/리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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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의 원리를 존 하여 의사에게 진료권을, 그리고 약사에게 

처방에 의한 조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사회  합의라고 

○ 그런데 처방  리필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는 리필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리필 과정에서 ‘의사의 승인 는 허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짐

� ‘처방  리필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원칙 으로 의사가 처방

약의 리필여부와 투약일수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약사가 조제 는 리

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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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근본 인 차원에서 ‘처방  리필제’의 도입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임상  는 사회  차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만성질환자라고 할 지라도 증상의 역동(dynamic)에 입각한 치료  처방

이 가장 요한 것인데, 임상실제상 일정한 시 에서 각각의 진료행 별

로 작성된 처방 이 그 시 을 넘어 장기 으로 용될 수 있는 것은 아

님(→ 치료의 부 합성을 래할 우려가 있음)

○ 사회 으로 환자의 셀 메디 이션 역이 확장되는 것은 우려할 문제는 

아니지만, 개별 증상에 한 합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악화사고’

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

� 일반 으로 처방 에 의한 투약으로 인해 환자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은 으로 처방한 의사에게 있으나 리필된 처방 에 입각한 투약 

사고는 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음

□ 따라서 ‘처방  리필제’를 도입하려면, 이 제도를 면 으로 실시하

는 것보다는 재 일반의약품과 문의약품으로 이분된 의약품 분류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문의약품  리필 상 의약품을 별도로 구

분하여 ‘처방  리필제’의 도입으로 인한 임상  는 사회  문제

의 발생을 사 에 차단할 기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으로 ‘처방  리필제’를 약제서비스의 달체계상 면 으로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음(미국과 캐나다 정도임)

○ 증상 는 약제 성분에 따라 리필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나아가 리필 

횟수까지 제한함으로써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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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 본류에 있는 취수시설은 68개소이며, 취수량은 12,790천㎥/

일(’07)임

.@ @/ !@P 0@Ô 3gÔ {@Ô 5TÔ

Ä!� 68 28 27 12 1

ÛÜ�n 26,337 16,062 7,424 2,851 0.4

��n 12,790 8,020 3,554 1,215 0.13

Vg��b
 48.6 49.9 47.9 42.6 33.0

��������º�P��±DF��/0

 (��� : ��, ��/�)

□ 4 강 본류에 있는 취수원은 98.6%가 하천 표류수  호소수( )에 

의존하고 있어 수질오염사고 등 외부 오염원에 취약함(2007년 기 )

��i ½!��4
 !���� !�®�� &Ð

b 35.9 62.7 1.1 1.1

�����±D9�/0

□ 낙동강, 산강 유역이 타유역에 비해 단 면 당 수량이 어 

가뭄시 만성 인 물부족  수질문제 발생

○ 한강과 산강 유역이 다른 유역과 비교하여 상 인 높은 인구 도로 

1인당 수자원 개발량이 음

○ 산강 유역의 경우 공 의 안정성이 낮은 농업용 수지와 지하수가 

60%를 차지하여 상 으로 물 부족에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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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4,713 2,859 2,299 620 12 

��@d�4 26 304 0 117 0 

!@.@6 0 750 560 0 372 

ã��@j�( 118 436 264 128 365 

(!�@��n 704 669 483 161 209 

�Äpn 5,561 4,922 3,606 1,026 958 

�¥ùÄpn�7�¥
 285 739 1,122 3,215 539 

�=ü�ùÄpn��7�8
 232 212 364 209 276

주: 공사 인 다목  화북(38), 성덕(21), 부항(37)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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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정인 퇴 토(5.7억㎥)는 골재와 오염물질을 함유한 토사성분

으로 이루어져 있음

□ 퇴 토 설시 부유 토사로 인한 수질오염이 상되고, 설토를 

성토․복토재로 재활용 할 경우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음

○ 2차 수질․토양오염을 방지하기 한 정 리, 활용․처리방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음

���#$%

□ 설 등 하천공사 과정에서 탁수 등 수질오염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 이 있음

○ 미국 연방법(Code of Federal Regulation)에서는 호소나 수지는 내륙에 

치한 개방형 수체로서 부유 수생식물로 가려지지 않은 최소한의 표면

을 지니며 수문학  평균 체류시간은 7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일본의 경우 “수질오염에 한 환경기   생활환경기 에서 천연호수 

 수량이 1,000만톤 이상이며 체류시간이 4일 이상인 인공호수를 호

수라고 규정하고 있음

○ 낙동강 보건설에 따른 유하시간을 평가하면 안동 에서 하구둑까지 약 

191일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있음

� 하루  각 보내 물의 교환율(희석률)은 2∼9%밖에 안되는 수 으로 물

의 체류시간이 재보다 히 길어진다는 주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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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로 사용하는 경우와 골재가 아닌 경우로 사용하는 설토에 

한 책 방안 마련 필요

○ 골재로 사용 가능한 경우, 처리해서 사용 가능한 경우,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나 어 책을 마련할 필요 있음

□ 런던 약 ‘96의정서’30)에 의한 해양투기 지계획과 유기성 오니의 

직매립을 지31)하는 조항과 련하여 책마련이 필요함

○ 속으로 오염되어 있는 설토에 한 상황 악  책 마련 필요

□ 부분별한 하천자원의 이용  부 한 하천공간 활용에 따른 하천

생태계의 질  하가 우려된다는 지 이 있음

&��CTU�

□ 상수원 책마련을 해서는 유역(Watershed) 리 반에 한 종

합 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오염원의 고도처리화  하수도정비, 비 오염원의 처리, 수변생태구역

의 지정확 , 생태하천 복원, 하천수질정화로 바다의 조  호소의 녹

조 방할 수 있음

○ 하천생태계 복원으로 연안 갯벌 건강성 제고  연안오염을 제어 할 수 있음

□ 법  제도의 강화 필요

○ 물수요 리의 법제화, 물 약  수도ㆍ빗물이용시설 설치의 법제화 

마련이 필요함

○ 제반환경규제를 신재생에 지정책을 포함하여 확 할 필요가 있음

○ 하수ㆍ폐수ㆍ오수처리기 의 강화  고도처리의 법제화, 비 오염원  

홍수통제를 한 소유역별 홍수총량제 법제화 등의 마련이 필요함

30) 폐기물의 육상처리 우선원칙이 용돼 육상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은 해양투기

가 지됨. 유기성 오니(음식물 쓰 기 등)를 해양에 투기하는 나라는 OECD  우

리나라 뿐임. 재 우리나라에서는 군산서쪽 200km, 포항동쪽 125km, 울산 남동쪽 

63km 세 곳에서 해양투기하고 있음

31) ｢폐기물 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 “특별시ㆍ 역시ㆍ특별자치도 는 시 지역

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유기성 오니)은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탄화, 소화 는 부숙토 생산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재활

용 용도에 맞지 아니한 잡물(挾雜物)과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시ㆍ 역시ㆍ특별자치도 는 시 지역  환경부 장 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ㆍ오

지 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들어가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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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류 수질 황

○ 2006년 기  한강과 섬진강의 주요지 은 1등 32)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

으나, 낙동강 2 수, 강과 산강은 3등 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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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부하량

○ 5 강 유역 단 면 당 오염부하량(2000년 기 )은 BOD의 경우 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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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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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하량이 가장 큼

○ 부 양화의 가장 큰 원인인 총인(T-P)33)의 경우 산강과 강이 상

으로 큼(<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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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수계 주요지 별 수질 황

○ 2005∼2007년 과거 3년간의 주요지 별 평균 수질은 기  <표 1>와 같음

./ M�(A

CéJ FéJ �	

Z��
j�&

�>B� 
̂

C�&

��B� 
̂
Z��

j�&

�>B�^


C�&

��B�^


Z��

d�

j�&

�>B� 
̂

C�&

��B�^


0

Ô

5 @̂� 1.2 1.3 1.2 2.6 2.6 3.0 0.046 0.036 0.108 

DD4 0.9 0.9 1.0 2.3 2.1 2.4 0.023 0.018 0.031 

Ô� 1.2 1.7 1.3 3.1 3.3 3.6 0.057 0.044 0.099 

Eù4 1.2 1.6 1.0 3.5 4.0 3.6 0.051 0.043 0.084 

°nx 3.5 5.1 2.1 5.1 6.9 3.8 0.270 0.356 0.157 

3

g

Ô

¬g� 0.8 0.7 0.9 3.4 3.4 3.7 0.030 0.021 0.052 

sD> 0.8 0.9 0.9 3.3 3.3 4.7 0.049 0.035 0.094 

%F 2.8 3.7 2.4 6.3 7.6 6.0 0.197 0.229 0.150 

�{ 2.6 3.6 1.7 6.0 6.9 5.6 0.135 0.137 0.148 

���������"Ã��N¢���ª�È�����²�����DÄ

(��: mg/L) 

33) 총인(Total Phosphate)은 조류 발생을 증가시키며 정체되어 있는 수역에서 많이 발

생함. 수체안에서는 주로 PO4-P의 형태로 존재함. 자연계에서는 비료의 주 성분으

로 비료는 질소(N), 인(P), 칼륨(K)로 복합비료라고 불리워짐. 인간의 개발활동(주로 

농업)에 의한 오염의 지표가 됨

`� =0 => == === =@ @ @=

�G	�91�:
 0.01�� 0.02�� 0.03�� 0.05�� 0.1�� 1.5�� 1.5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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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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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C�&

��]�^


Z��

d�

j�&

�>]�^


C�&

��]�^


{

Ô

�� 0.9 1.0 1.1 3.8 4.0 4.3 0.045 0.027 0.082 

e¼4 1.1 1.0 1.2 3.2 3.0 3.5 0.019 0.012 0.031 

z�� 3.1 4.2 2.7 6.5 7.8 5.9 0.190 0.209 0.172 

5

T

Ô

øY 1.5 2.0 1.2 2.7 2.9 2.7 0.148 0.211 0.139 

7D 5.0 7.0 3.1 5.3 6.3 4.2 0.495 0.666 0.229 

¨¬� 2.0 2.4 2.0 5.0 5.1 5.6 0.156 0.183 0.156 

□ 하천수질과 유출량과의 계

○ 5 강 유역의 주요지  수질은 수량에 따라 변동되고 있음(<그림 4>)

○ 수량이 증가하면 수질도 양호해 짐

(a) 한강 (b) 낙동강

(c) 강 (d) 섬진강

(e) 산강

�� ����D'3�¬JDÄN�µ���r'



��� ������

������� ���

□ 수질오염총량 리 제도의 황

○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체(水体)의 환경용량 범의 이내로 오염배출총량을 

리하는 제도임

○ 수질오염총량 리제도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계선 주민지원등에 한법률

(한강특별법), 낙동강물 리 주민지원등에 한법률(낙동강특별법), 강

물 리 주민지원등에 한법률( 강특별법), 산강․섬진강물 리 주민

지원등에 한법률( 산강․섬진강특별법)에 의해 리되는 제도임

○ 2004년 7월 경기도 주시에서 처음으로 임의제 형태로 시행되었음

○ 재 낙동강, 강, 산ㆍ섬진강 수계(3 강 수계)는 의무제로 시행되고 

있으나 한강은 임의제로 시행되고 있음(한강에 해서도 의무제를 용

하는 법개정안이 2009. 5,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임)

○ 재는 BOD(생물학 산소요구량) 주의 수질오염총량 리제이나, 정부

는 총인(T-P)을 총량 리 상물질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낙동강, 강, 산ㆍ섬진강 수계는 2010년, 한강수계는 2013년 정)

���#$%

1) 행 법제의 문제

□ 오염총량 리제도는 4개의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어 각 수계별로 

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상수원보호를 한 책의 성격이 강하나 개

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됨에 따라 문제가 있다는 지 이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 책지역에 해서 용할 수 있는 총량규제 조

항이 있음에도 개별법에 의해 시행하게 되어 일 된 오염총량 리 시행

에 어려움이 있음

○ 오염총량 리제는 한국의 지역 , 사회경제  특성상 작은 환경용량에 

오염부하가 크기 때문에 국 으로 도입되어야 하지만, 권역수질보

계획과 수질환경보 법상의 권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총량

리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이 있음

○ 한강수계 시․군에 해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 의, 하수도정비기본계

획, 하수도처리시설 등의 승인․인가와 총량제의 시행을 철 하게 연계

시키는 방법으로 오염총량 리제의 시행을 극 유도 이나 복규제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극 인 시행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움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해역(海域)에 향을 미치는 육역(陸域)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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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리해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총량규제를 할 수 있지만, 그 용범

가 명확하지 않고 시행사례도 없음(인천시나 부산시 등 하류의 경우는 

총량의 규제에서 자유로움)

2) 오염배출원의 허가 

□ 오염배출원의 배출허가를 수체의 오염정화용량을 고려하여 배출기

을 정하는 수질 심(water quality-based)의 배출규제가 아닌 정해진 

배출기  이하로만 처리하면 되는 기술 심(technology-based)의 배

출규제를 한다는 지 이 있음

○ 하수처리시설이 많이 건설된 이후 가장 큰 수질오염원은 하수종말처리시

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의 환경기 시설이어서, 일부 

하천에서는 하수처리장 방류량이 하천유량을 상당부분 차지하여 하천수

질에 인 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여 히 정해진 방류수 기 이내

로만 리되어 수질개선이 구조 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임

3) 오염총량 리계획의 성격과 타 계획과의 복

□ 오염총량 리계획은 성격상 권역환경 리계획인 수계별 계획을 이

행하기 한 수질개선계획과 유사함

○ 오염총량 리계획은 하수처리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

는 종합 인 수질 리계획임

4) 기술  문제

□ 오염총량 리제도는 오염원과 수체(水体)와의 계를 정확히 규명하

고, 수체의 용량한계 이내로 오염원을 리하는 것이 핵심임

○ 수체의 환경용량을 악하기 한 자료의 축 과 정보화, 오염원의 수체

에의 향 분석을 한 조사  기술개발 등의 기술 인 뒷받침이 있어

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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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오염총량 리제의 국 시행 확 를 한 법 개정

□ 재의 4 강특별법에 의한 오염총량 리제는 지역  용범 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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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임

○ 한강 하구처럼 인구가 집되고 산업활동이 활발한 해안지역과 기타 하

천유역은 오염총량을 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의 가지수만 늘렸

다는 비 을 받고 있음

○ 행 수질환경보 법에는 환경기 을 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한 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는 특별 책지역  사업장이 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

역 안의 사업장에 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

록 하는 ‘오염물질총량규제’ 제도가 있음

○ 수질환경보 법의 오염총량규제조항을 확 하여 별도의 규정없이 오염총

량 리제를 용하도록 한다면, 재의 4 강특별법에서 안고 있는 지역 

문제와 임의제로 되어 있는 한강의 오염총량 리제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수질 련 법령의 배출시설 허가 제도 개선

□ 환경정책기본법은 특별 책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도의 조례로 

강화된 지역환경기 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 책지

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 을 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 오염총량 리 상지역내의 개별배출원에 하여 오염총량 리시행계획 

수립시 배출농도와 배출유량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

장 등의 환경기 시설과 오수처리시설 등에 한 배출기 을 별도로 정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 오염총량 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미국의 국가오염배출 감

체계(NPDES, National Pollution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방식과 

유럽국가에서와 같이 개별배출원별로 수체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여 배출

조건과 허가기간을 정하는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오염총량 리 상과 목표의 재설정

□ 환경의 자정능력에 비하여 오염부하가 큰 우리나라의 특성상 질소와 

인에 의한 조류의 이상번식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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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 시설의 확충에 따라 방류수체의 생물화학 산소요구량(BOD)은 

낮아지고 있으나 화학 산소요구량(COD)의 감소율은 이를 뒤따르지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소와 인의 농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

○ 2010년까지의 오염총량 리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하수처리 등 환경

리를 한 투자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BOD를 우선 상물

질로 하여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호소에서는 BOD보다는 다른 수질항목을 리하는 것이 타당하

고 유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리 상 항목이 다를 수 있음

○ 재 진행되고 있는 수질환경기  변경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역별로 

필요에 따라 총량 리 상에 새로운 항목을 포함시켜 총량 리제도가 기

존의 물리․화학 인 지표에 의한 단편 인 수질기  뿐 아니라 수생태

계 건강성을 고려한 다면 인 수질 리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 시키는 

것이 필요함

4) 오염총량 리제의 유연한 용과 강력한 집행

□ 2004년 7월(경기도 주시)을 시작으로 각 수계별로 시행시기를 달

리하여 시행되고 있는 오염총량 리제도는 시행의 기단계에 있다

고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련 법을 유연하게 용

하는 것이 필요함

○ 각종 기술 인 문제 은 련 기술조사와 조사연구반의 문가들을 활용

하여 합리 인 해결책을 지속 으로 찾아나가야함

○ 오염총량 리계획은 사회경제  여건변화와 자연 인 변화를 고려하여 

수정이 가능하여야 함

○ 시행 상지역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오염원의 변화와 수질변

화를 평가하는 이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근의 측정

자료를 참고하여 계획의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시행 상지역 평가에서도 측정수질 평가시 30년 빈도의 확률을 넘어서는 

강우시에는 별도의 평가규정을 둔 것과 같이 비정상 으로 가뭄이 지속

된 경우의 처리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34)

34) 지자체별로 할당부하량을 수했을지라도 가뭄으로 인한 수량 하로 목표수질을 이

행하지 못한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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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량 리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해서는 각종 

개발계획을 허가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총량 리제에 극 으로 참여하는 지역에 해서는 법에서 정해진 재

정지원과 규제조항의 용 유  등을 통하여 환경보 과 개발을 조화시

키는 것을 유도하여야 함

5) 제도 지원 역량 강화와 기반 구축

□ 오염총량 리센터에서는 계획의 기술  검토와 더불어 총량 리계획

을 수립하는 과정의 기술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력교육과 

련 교재 개발에 을 두어야 함

� 향후의 환경측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에서의 측정기  양

성과 측정 행기 의 분석품질 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장치 마

련이 필요함

� 측정분석료의 실화와 측정분석요원의 재교육을 통한 문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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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입자는 무게에 비해 상 으로 매우 큰 표면 을 갖고 있어서 

활성이 크고 따라서 독성이 클 수 있음

○ 나노입자란 3차원  어도 1차원의 크기가 100나노미터35) 이하의 크기

를 갖는 입자를 말함

○ 나노물질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즉 어도 1차원의 크기가 

분자크기보다는 크고 100나노미터보다는 작은 크기에서 고유한 물리  

는 화학  성질을 갖는 물질을 가리킴

□ 나노입자의 잠재  험성이 갖는 특징

○ 일반 인 입자(즉 거시물질=bulk material)는 흡입되는 해당 입자의 질량

과 조성(composition)에 의해 그 험성 여부가 단될 수 있었음

○ 그러나 나노입자는 크기, 형상, 응집상태, 표면 , 표면의 화학  특성, 

용해도, 나노결정구조 등이 각각 인체에 유해한 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측되고 있음(구본기, 2008)

� 그러나 어떤 요소가 나노입자의 유해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합한 것인

지 아직 밝 지지 않아 노출기 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재까지는 체로 나노입자의 노출기 이 질량농도가 아닌 입자의 수

(數) 농도나 입자의 표면 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 임

□ 나노입자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한 연구결과들36)

○ 부유된 나노입자는 호흡기에 흡입되어 침착될 수 있음

○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 나노입자는  속으로 스며들 수 있고, 심

계, 간, 신장, 췌장 등 신체의 다른 기 들로 이될 수 있음

○ 용해도가 낮은 나노입자는 거시입자에 비해 실험실 동물들에 있어 호흡

기 질환과 폐종양을 더 쉽게 일으킴

○ 단일벽면 탄소나노튜 37)는 생쥐 폐에 폐질환을 일으킴

35) 1나노미터는 1마이크로미터의 1/1000=1㎜의 1/1,000,000에 해당함

36) 이하의 연구결과들은 구본기(2008)로부터 재인용한 것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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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입자의 화학조성, 분자구조, 표면특성 등의 변화는 잠재  독성에 

향을  수 있음

○ 나노입자는 워낙 작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

서도 침투할 수 있음

� 나노입자가 피부를 통해 침투하여 신경선을 타고 몸의 곳곳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은 마치 헤르피스 바이러스가 몸의 곳곳에 퍼지는 경로와 유

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최규태, 2008)

� 코로 흡입된 나노물질이 코의 막 뒤에 놓여 있는 신경선을 만나 신경

축색(axion)을 타고 바로 뇌로 들어간다는 연구도 있음

□ 부처별 나노 리 황

¡#"¢&£z (Eû�z �ûz Eð¼ °gz

�ì 순수 나노 물질
제품  나노 

물질

환경  나노

물질

식품ㆍ의약품 

 나노 물질

H=
측정법, 물리화

학  성질

나노 제품 내구성

소비자 노출

인벤토리 구축

환경 향

환경  나노에 

의한 건강 향

건강 향 사업장 노출 평가

������tÊ3�ËÌ�rÍ�/0

※ 부처마다 물질별 우선순   자료 생산 범 가 상이함

※ 나노 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향 입증의 경우 환경부 소 임

※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은 삼성 자에 

은나노 세탁기에서 수계로 배출된 은나노의 수생 동물에 한 안 성 

입증을 요구하고 충분한 자료 제출시 까지 은나노 세탁기 수입을 유

37) 60개의 탄소원자가 20개의 정육각형과 12개의 정오각형으로 새장처럼 구성됨. 소수

성이 매우 강하고 용해도가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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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함. 이와 련하여 삼성 자는 1년 이상 은나노 세탁기 수출에 어

려움이 있었음. 한 이는 세계 으로 은나노 물질의 안 성에 한 

논란을 야기시켰음

※ 재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등 국제 환경 규제는 제품이 포함하거나 발생하는 화

학물질에 한 안 성 자료 확보  입증이 미흡한 경우 간  무

역 장벽으로 작용

���#$%

1) 나노물질 리 지침서의 부재

□ 나노기술  물질의 잠재  험성이 크지만, 그 독성이나 노출허용

기  등이 국제 으로나 미국내에서도 확립되어 있지 않음

○ 다만 미국 등에서는 나노물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하여 잠정  

성격을 갖는 일종의 지침서(guideline)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장이나 다 이용시설에서의 리지침이 없음

2) 주도권 확보를 한 로그램이 취약함

□ 나노산업에서 세계 인 주도권을 확보하기 해서는 산업기술만이 

아니라 환경 ㆍ산업안 보건  안 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세계 굴

지의 수 에 도달하여야 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나노물질 안 성에 한 연구ㆍ 리 기반, 자료 등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

□ 나노물질의 경우 크기에 근거하여 기존의 화학물질과 다른 성질을 가

지므로 독립 인 인벤토리 구축, 배출량 조사, 신규 시험법 마련, 독성 

 노출 자료 생산, 신규 기  마련 등 총체  인 라 구축이 요구됨

� 나노물질은 사업장, 환경, 소비자 등 모든 수용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각 수용체에 맞는 시험법, 자료 생산, 기  마련 등이 요구됨

&��CT�U�

□ 범 부처간 나노물질 안 성 평가 리 장기 계획 수립 

� 지식경제부 (제품  나노), 식약청 (식품  의약품  나노, 건강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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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  나노, 환경 향  국제 환경 규제 응 방안 마련)  

교유과학기술부 ( 련 측정법 개발) 등 부처간 역할 분담  상호보완  

력에 근거한 장기 계획 수립

� 장기 계획 수행을 해 부처별 나노 안 성 리 조직 구성을 통해 

각 부처 역할에 맞는 자료 확보, 기   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나노 안 성 평가 리단을 구성하여 련 문제 발생시 즉각 응 

체계 마련

� 산학연 문가로 구성

�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간 정보 공유  소통 제고

� 나노물질 안 성 평가 리 장기 계획 수행 모니터링  필요시 계획 수정

� 문제 발생시 문성에 근거한 즉각  응 계획 수립  해결 방안 도출

□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소통을 통한 나노 안 성 인식 제고  

� 교육을 통한 나노 안 성 분야 문가 양성 

� 나노 안 성 분야 투자를 통한 인 라 구축  신기술 확보

� 지속  소통을 통한 나노 안 성 인식 제고  국민 불안감 해소

□ 안 성 자료, 리 방안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는 나노물질, 제품

에 한 국민 불안감 해소 

□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나노물질  이를 포함한 제품 노출에 의한 

험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 건강  환경 보호

□ 나노 련부처인 지식경제부, 식약청 등의 조방안 체계와 환경부 

계획 마련 방안에 한 검토 필요

� 환경부는 나노물질 련 정책 의회(2007년) 구성  부처간 문가회의 

운

� 환경부는 나노물질 안 성 평가ㆍ 리 장기 계획(�10~�19)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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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인구조사

○ 조사방법: 지방통계청(사무소) 조사담당자가 표본가구(약 32,000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하여 면 조사

○ 조사주기: 매월

○ 조사목 :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정

부의 고용정책 입안  평가에 필요한 기 자료 제공

○ 비정규직 련: 매월 공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매월 고용동향)에서 

임 근로자(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증감 황이 발표됨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조사방법: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한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  임 근로자만을 상으로 면 조사

○ 조사주기: 연 2회(3월, 8월)

○ 조사목 : 임 근로자에 한 세부분석  한시 , 시간제, 비 형( 견, 

용역, 특수형태, 일일, 가정내)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의 실태  규

모를 악하여 노동 련 정책  연구에 활용

○ 비정규직 련: 2002년 7월 노사정 원회의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

의․조사함으로써, 비정규직을 포함한 다양한 근로형태를 악

� Õ1(f� �� �Xq� ÙXV2� Ù� Õc�ÏÕ1(f��$� {�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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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통계(비정규직 련)

○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해고시에는 ‘고

용보험 피보험자자격상실 신고서’를 소재지 직업안정기 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 시행규칙｣ 서식5)에 포함된 신고사항에는 고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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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규직․비정규직), 학력․직종․주당소정근로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자격상실 신고서(｢고용보험 시행규칙｣ 서식6)에 포함된 신고사항에는 상

실(이직)의 구체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분코드는 다음과 같음

�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11. 직, 자 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개인사

정(비권고성 명 퇴직 포함, 구체  사유 직  기재)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22. 폐업ㆍ도산( 정포함), 공사 단; 23. 경

상 필요에 따른 해고; 24. 휴업, 임 체불, 회사이 , 근로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따른 

명 퇴직 포함, 구체  사유 직  기재)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기타(41. 고용보험 비 용; 42. 이 고용)

○ 발표: 매월  매년 단 로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고용보험통계 황을 

발표함

� 다만 상시근로자 기 으로 취득․상실자 수의 동향만을 제공할 뿐 비정

규직에 한 통계는 제공하지 않음

□ 일선 노동 서를 통한 동향 악

○ 2009년 7월 노동부는 일선노동 서를 통해 비정규직(특히 기간제 근로

자)의 고용동향을 악한 바 있음

���2>���OP����b\��	"�'\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한계

○ 임 근로자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만 분류되어 발표되

기 때문에 비정규근로의 다양한 형태별 동향이 드러나지 않음

○ 조사 자체가 비정규(비 형) 근로자의 다양한 형태를 포착하기에 합하

게 설계되지 않은 계로 비정규근로자의 다양한 형태별 동향은 물론 

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측정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한계

○ 임 근로자를 세부분석할 수 있고, 특히 다양한 비정규(비 형) 근로자의 

근로형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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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며, 조사후 약 3개월이 경과하여 발표된다는 한계가 있음

○ 그 결과 2008년 말에서 2009년 에 이르는 경제 기 상황 속에서의 비

정규직 고용의 동향, 2009년 7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환 련 조항

의 시행 등을 후로 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동향 등을 제때 악할 

수 없어서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시의 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

를 노정함   

□ 고용보험 통계의 한계

○ 고용보험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체의 고용동향을 악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 으로 낮은 비정규직

의 경우 사각지 가 있다는 근원  한계가 있음

○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경우 자격 취득․상실 상황이 비교  실

시간에 가깝게(짧게는 1~2주, 길어도 1~2개월) 악될 수 있다는 장 이 

있음

○ 다만,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형태별로 구분되지 않고 뭉뚱그려져 있어 다

양한 형태의 비정규(비 형) 근로자의 입․이직 동향을 악하는데 한계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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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주기단축 방안

□ 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통계청이 담당함

○ 담당자(사회통계국 고용통계 )에게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인력과 산

의 제약으로 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조사의 주기를 단축(

컨  분기별 실시)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고용보험통계의 정교화 방안

□ 고용보험통계는 사용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산입력을 

통하여 자동 으로 통계자료가 생성된다는 에서 개선에 추가  비

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을 수 있음

○ 취득신고 서식에 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비정규직 내에서도 를 들어 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처럼 한시  근로자(기간제/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비 형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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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용역/특수형태/일일근로) 등으로 세분화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 상실신고에서도 이직사유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를 비정규직

의 실태를 반 할 수 있도록 세분화( 컨  계약기간 만료와 공사종료를 

구분하는 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 게 할 경우 짧으면 1~2주, 길어도 1~2월 정도의 시차 내에서 비정규

직의 고용동향의 강을 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일선 노동 서를 통한 비정규직 동향 악의 상시화·정교화

□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월 ‘속보’의 형태로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종료 

등의 상황에 하여｣라는 ‘ 국집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 이 자료는 국의 일선노동 서  공공직업안정소가 내 사업장을 

상으로 임의로 청취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고한 것을 취합한 것임

○ 따라서 모든 비정규직의 이직사례를 조사한 것은 아니며, 상세성이나 통

계  표성 등에서도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방식에 따라 매월 반복 으로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인 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동향을 상시 으로 검할 

수 있는 요한 자료가 되고 있음

○ 조사항목

� 일본 후생노동성은 비정규직의 고용종료 상황과 련해서는 근로형태는 

견․계약(기간제 포함)․청부․기타로 구분하고, 산업은 제조업․운수

업․도소매업․기타로 구분하며, 고용종료 사유에 해서는 기간만료․해

고( 도해지)․불명(不明)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한 표를 제시하고 있음

� 한 고용종료된 비정규직과 련하여 주거의 상황38), 고용보험 가입상

황, 고용보험 수 상황, 재취업상황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한 국과 도도부 (都道府縣)별로 각각 집계자료를 제공

하고 있어 지역별 비정규직 고용상황의 변화도 알수 있게 함

□ 노동부는 2009. 7. 근속기간 2년 후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상황이 우

려되던 시 에 지방노동 서를 통해 일일상황 검을 한 바 있으나 

재는 단된 상태임 

○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비정규직의 고용동향을 상시 으로 검하는 방

안에 해서도 극 으로 고려할만 한 것으로 사료됨

38) 회사가 제공한 주택이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악하기 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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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3월 12일 비정규직(기간제ㆍ 견)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

장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환하는 소기업에 한 사회보

험료 감면  차별시정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

안정 책」을 발표함

○ 아울러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  「 견근로자보호 등에 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4.20일)

○ 노동부는 재의 경제 상황에선 2년 고용기간 제한으로 비정규직의 정규

직 환을 기 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받는 상황

이므로, 우선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려 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정

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단계 으로 정규직 환을 유도하여 고용안정

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임

□ 노동부는 고용불안에 노출될 비정규직 규모는 년 7월 이후 1년간 

약 70～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상함

○ ´09.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한시  근로

자  2년 과 근속자 규모는 868천명임

� 이  고용기간제한에 한 용제외자인 55세 이상자(145천명)와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9천명)을 제외하면 714천명임

○ 이와 별도로 ´09.7월 이후 향후 1년간 매월 새로이 근속기간 2년에 도래

되는 자의 규모는 37만명 수 임

� ´05년~´08년 월별 추이를 반 하여, ´09.7월～´10.6월 매달 새롭게 유입되

는 2년 과자 규모를 추정함

□ 하지만, 정부의 기간 연장안은 통과되지 못하 고 법은 그 로 시행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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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에만 매달려 법이 개정되지 않을 시의 책에 소홀하 음

○ 노동부는 비정규직 실직을 막는 가장 요하고 직 인 책이 법 개정

이라는 입장임

□ 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해고 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조차 

없었음

○ 노동부는 7.16일까지 11,104개 사업장 조사하여, 931개 사업장에서 4,839

명이 실직하 고, 398개 사업장에서 1,901명이 정규직으로 환되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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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는 노동부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통계  의미를 둘 수 없는 

단순집계자료에 불과함

� 재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매년 3월  

8월에 실시하는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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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뒤늦게 표성이 있는 표본기업 1만개를 설정해 통계 으로 의

미가 있는 비정규직 동향을 악하는 방안을 추진함(7.13일)

� 2009. 9. 4. 노동부는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 1,185억원의 정규직 환 련 산이 부 의견과 련법령 미비 등

으로 인하여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국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환을 지원하기 해 정규직 환 지원  

900억원과 사회보험료 감면 명목의 목  비비 285억원 등 총 1천185억

원을 2009년도 추경 산에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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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회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산의 범  내에서 지원하되, 비정규

직의 정규직 환 련 규정이 포함된 계 법률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 의견을 첨부함

○ 노동부는 이러한 부 의견 때문에 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산 

집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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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환 지원  등의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환을 지

원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보호를 해 노동계가 주장하는 사용사유제한의 도입 등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 이 있음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차별시정신청은 2009년 들어 2008년에 비해 오히려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함

� 2009년 1~7월까지 차별시정신청은 지방노동 원회와 앙노동 원회 통

틀어 69건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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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 는 지방노동 원회, 노 는 앙노동 원회

* 차별시정제도는 2007년 7월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8년 7월 100인 이

상 사업장, 2009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  용됨

□ 비정규직에 해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정규직에 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체 인 유연안정성(flexicurity)

을 높일 수 있는 근본 인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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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

□ 정부는 ´06.8.2 공공부문 반에 한 실태조사를 거쳐 계부처 합

동으로「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책」을 수립·추진함

○ 정부는 동 책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공공기  무기계약 환 책」

(´07.6, ´08.12)) 공공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환을 추진함

� 상시․지속  업무 2년 이상 종사자 88,811명을 환 상으로 결정함

� ´09.5.30일 재 공공기 의 기간제근로자 83,990명(1차: 69,029명, 2차 

14,961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환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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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인원과 환인원의 차이는 자진퇴사(‘07년 2,147명, ’08년 847명), 착오선정(‘07년 

1,098명, ’08년 139명), 미 환자(‘07년 106명, ’08년 957명) 등

* 미 환자는 노사 의 차 진행, 정원 의지연, 내부 차지연 등임

2) 문제

□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환을 

추진하 지만, 2007년 당시 공공기  체 기간제근로자 수에 비하

면 여 히 미흡한 수 임

es&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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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21,912 14,474 6,879 2,950 9.829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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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923 11,093 6,303 2,445 8,748 14.6

¢¡¡#«U&³ 89,757 73,675 51,205 8,985 60,190 67.1

å&�T!&³ 35,150 13,340 7,474 2,570 10,044 28.6

�@ @ @ @P 206,742 112,582 71,861 16,952 88,813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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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무기계약 환계획에서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

이 정되어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환 외로 인정한 바, 

정부의 공공기  선진화 추진에 따라 환 외로 인정된 기간제근로

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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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훈령 「공공기  비정규직 근로자 리 등에 한 규정」

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책 추진 원회」  「공공부문 비

정규직 책 추진단」은 한시기한인 ´09.8.31일까지 운 되어야 하지

만, 추진단은 두 달 이 인 6월말 조기 해체됨

○ 정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 책 추진단 업무는 1·2차 책의 추진으

로 사실상 마무리 되었고, 잔여업무는 미 환자에 한 환여부 등 사

후 리에 불과한 상황이었음

� 기간제법이 본격 시행(´09.7.1)됨에 따라 각 기 의 사정에 맞게 비정규

직법을 용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공공기 비정규직 책실무추진단을 

별도로 운 할 필요성이 은 것으로 단, 고용차별개선정책과로 통합 

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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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책

□ 정부는 ´09.1.29 「일자리 나 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기업에 한 세제혜택을 도입함(」09.3.2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소기업이 경 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에 해 임 삭감

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간 한시 으로 임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 R&D, 컨설  등 각종 사업에서 일자리 나 기 참여 기업을 우 함

○ 고용유지지원 을 확 함

○ 실업 여  퇴직  산정의 특례를 도입함

□ 2009년 추경 산에서 고용유지지원  산을 확 하고, 무 휴업근

로자 지원수당, 교 제 환 고용유지지원 , 소기업 고용안정자  

부 등 일자리 나 기 련 신규 사업 산을 반 함

○ 무 휴업근로자 지원수당 : 고용유지를 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노동

원회 승인을 얻어 평균임 의 4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 (무 휴업 포

함)한 경우 평균임 의 40%와 실제 지 받은 휴업수당의 차액을 휴업근

로자에게 지원함(1일 상한액 : 32,000원, 1일 하한액 : 최 임 의 70%)

○ 교 제 환 고용유지지원  : 고용유지를 하여 교 제를 새로 도입하

거나, 교 조를 늘릴 경우 삭감된 임 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함

○ 소기업 고용안정자  부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소기업에 

하여 인건비를 5천만원 한도로 리로 부함

○ 그 밖에 ´09년에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 을 수령한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에 하여 세무조사를 면제 는 유 함

○ 일자리 나 기를 해 임 이 삭감된 소기업 근로자에 하여 2년간 

한시 으로 최  1천만원 한도로 삭감 임 의 50%를 소득공제함

□ 한편, 한국노총과 경총의 제안으로 노사민정 비상 책회의가 출범하

여 ´09.2.23 「경제 기 극복을 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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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나 기 참여 황

□ 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7월 말 재 100인 이상 사업장 6,781개

소  28.2%인 1,910개소가 일자리 나 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이  고용유지는 1,575개소(82.5%), 고용창출은 335개소(17.5%)로 고용유

지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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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

1,910 1,575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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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7. 30. ��, ��� : ��)

※ 100인이상 양보교섭․노사화합선언사업장은 1,398개소( 년동기 비 87.4%증가),

〈100인이상 체 사업장 6,781개소〉

○ 임 동결ㆍ반납 등 임 조정 방식을 택한 사업장은 1,603개소, 근로시간 

단축ㆍ휴업 등 근무형태 조정방식을 택한 사업장은 598개소, 임 조정과 

근무형태 조정을 동시에 택한 사업장은 291개소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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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근로자 지원수당, 실업 여 산정특례 등 근로자에 한 지원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한 바, 민간의 일자리 나 기 확산노력에 비하

면 뒤늦은 측면이 있음

□ 일자리 나 기 참여 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

출보다는 임 조정을 통한 고용유지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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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나 기는 임 등 임 삭감을 통한 신규인

력 채용을 유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â� ã��ïÒ1v�� �:à�à9:�Ç����� ��� ú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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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일반 인 일자리 나 기와

는 거리가 멀다는 지 이 있음

□ 일자리 나 기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 이 있음

○ 실제 많은 기업들이 임 삭감을 발표하면서도 청년인턴 등 임시직 일부

를 고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삭감된 임 재원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불분명함

� 노동부가 ´09.5.3일을 기 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창출 인원은 21,790명으

로, 이  정규직은 4,968명(23.5%), 인턴 등 비정규직은 16,822명(76.5%)으

로 비정규직이 고용창출 인원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CTU�

□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한 휴업근로자 지원수당, 실업 여 산정특례 

등 근로자에 한 지원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장기 인 에서 경제 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나 기 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 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긴 나라이기 때

문에 일자리 나 기를 통한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임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른바 ‘정규

직 트타이머’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로 일자리 나 기를 해나가는 노

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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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목

○ 청년실업  인력수  불균형 문제 등의 근본  해결을 해 아동기부터 

올바른 진로  직업선택을 지원하는 종합인 라 구축 

○ 청소년 등에게 직업에 한 다양한 체험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 한 직업   근로의식을 정립

2) 추진 경과

□ 기본계획 수립

○ 2004년 1월 7일, 종합직업체험  신축 계획안을 수립함

○ 2004년 2~8월, 기획 산처가 KDI를 통해 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

○ 2005년 5~12월, 종합직업체험  설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함

□ 설립부지 확보

○ 2005년 3월~5월 유치제안서 공모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으로 확정됨

□ 착공

○ 2009년 7월 15일 기공식(2011년 11월 완공 정)

3) 사업개요  사업비

□ 사업개요  사업비

○ 사업규모 : 지면  80,000㎡(24,240평), 건축연면  38,032㎡(11,524평)

○ 총사업비 : 1,957억원(총사업비는 사업비 증감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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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X

å�X �sX ÛÜzeûX

ÛÜX

�dÛ�


äX Y(

��X
ÜPX IX

ÛÜ

zeX

1,957 1,368 600 768 474 65 47 3

자료: 노동부, 2009, ｢종합직업체험  건립 개요｣

□ 세부시설 구성 

� 직업세계  : 6개 존, 13개의 시코 , 3,600㎡(약 1,090평)

� 청소년체험  : 45개 체험실, 77개 체험직업, 6,082㎡(약 1,843평)

� 어린이체험  : 38개 체험실, 47개 체험직업, 4,156㎡(약 1,259평)

� 진로설계  : 5개 존, 17개 시코 , 3,052㎡(약 924평)

� 기타시설 : 회의․세미나․강의․공연시설, 음식․휴게시설, 정보 열람․

검색시설

���*+��¡"��DO "�q¢�	�

1) 설립부터 폐지 논의까지

□ ㆍ고등학생을 심으로 직업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직업체험  직

업정보의 제공 등 직업에 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것을 목 으로 교토 인근 신도시에 설립

□ 1995년부터 나의 직업 (私のしごと館) 설립에 한 구상이 구체화되

어, 2003년 세계최 의 종합직업체험 으로서 개 함

○ 기본 계획으로부터 최근까지의 운 경과는  <표 2>를 참조

□ 민간 탁 경 과 폐지논란

○ 공공기 인 ‘독립행정법인’을 설립하여 운 해왔으나, 경 자와 실효성

에 한 비 이 팽배해짐에 따라 존폐 여부 논란이 심화되어 왔음

� 2007년 개 실행계획이 만들어졌고, 2008년 9월 1일부터 2년 정으로 

민간회사(주식회사 콘구 )에 탁되어 경 되고 있음

2년간 약 20억엔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낙찰되었으며, 연간 직업체험

인원 26만명 이상, 이용만족도 80% 이상을 탁조건으로 명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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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체험 라자(가칭) 기본계획>

∘ 연면 : 67,600㎡를 계획(숙박시설을 설치하여 연수 로그램을 운 하는 것도 상정함)

∘ 연간 람객 수 상: 75만~110만명 상

� 단체 람객: 사회수업 견학생 약 20만명, 수학여행 학생 20만명, 기타 교원·기업연수 5만명 (합계 45만명)

� 개인 람객 약 45만명

� 기타 

∘ 입장료: 체험학습은 유료화를 검토. 단 도서  등 공공성격의 사업에 해서는 무료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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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 : 35,800㎡로 입찰공고(정 조사 결과 기본계획의 약 반으로 어듦)

∘ 입장료: 유사시설의 를 감안하여 징수. 단 직업능력개발시설이라는 에서 수지균

형을 목표로 하지는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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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ㆍ직업능력개발기구 제1기 기목표>

∘ 각 사업의 서비스이용자의 연인원: 40만명 이상

  ('03년 33만명, ‘04년 49만명, ’05년 52만명, ‘06년 51만명)

∘ 수지에 한 목표는 없음(입장료 등은 주변유사시설의 입장료를 감안하여 결정)

∘ 실                                                  (단 : 엔)

   

연도 '03 '04 '05 '06 '07

지출(인건비제외) 19억 15억 14억 12억 14.6억

자체 수입 0.5억 1.1억 1.1억 1.4억 1.7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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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실행계획 책정>

∘ 서비스 이용자수 증가와 수지 개선을 목 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

   

분야 황(2005년) → 목표(2009년)

 연간이용자수  52만명 → 57만명

 자체 수입  1.1억엔 → 2.2억엔

 지출(인건비 제외)  13.8억엔 → 9억엔

 인건비  3.8억엔(42인) → 2.6억엔(33인)

자료: 厚生労働省, 2008, ｢来館 数 収支等についての え方の変遷｣（第2回私のしごと

館のあり方検討会配付資料�平成20年3月27日） 

○ 후생노동성은 2008년 3월부터 문가들이 참여한 ‘나의 직업 의 존립방

향 검토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끝에 2008년 12월 ｢나의 직업  존립방향 

검토회 보고서」를 발간함.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민간 탁에 한 평가

탁기업인 (주)콘구 의 운 에 해서는, 5년 후 수지율 5할이라는 목

표를 향해 지출삭감을 심으로 착실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함

반면 수입 증  측면에서는, 탁회사의 비부족을 원인이라고 하기에

는 그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 함

� ‘행정감량․효율화 문가회의’의 의견

나의 직업  폐지로 의견이 모아짐

시설물을 당장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바람직한 이

용방법  매각처에 해 검토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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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민간 탁운  상황과 문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나의 직업 ｣ 

사업에 향후 더 많은 국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고 국책사업으로서의 이 

사업을 곧 폐지한다는 제 하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단, 공모입찰을 거쳐 수탁을 받은 민간 탁업체와 맺은 계약 계를 

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므로 탁계약

기간은 엄수해야 함

거액의 건물 해체비용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도록 하기 해, 건물의 활

용방법에 해 신 히 검토해야 함

� 결론: 탁기간이 끝나는 2010년 9월 이후 사업 폐지를 제로 기존 시

설물의 합리  이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언함

2) 노동부의 「나의 직업 」 시찰 결과보고서

□ 노동부 직업체험 설립운 단은 2008년 말 일본을 방문하여 ｢나의 

직업 ｣ 운 실태를 직  사찰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 음. 그 요

지는 다음과 같음

○ 종합직업체험 의 입지조건이 매우 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수도권에 치하여 배후 인구가 풍부하고 교통 여건이 나은 편임

(분당선 수내역에서 도보로 12분 소요)

○ 교육과학기술부  지역 교육청, 학교와의 체계 인 력을 통해 이용자

를 안정 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시설의 업데이트  장감 확보, 그리고 운 비 감을 해서 민간기

업의 참여방안을 극 모색해야 함

&����	


1) 사업목 의 타당성 여부

□ 이 사업이 청년실업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 이 사업은 참여정부 시 부터 청년실업 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나, 

과연 청소년 진로교육이 청년실업 책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청소년이 자신의 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직업을 선택하도록 함으

로써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School to Work)을 도모한다

는 취지이지만, 길어야 1일 이내의 흥미 주의 체험학습이 과연 청소년

에게 “건 한 직업의식”을 심어주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모색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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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일종의 람시설(amusement park)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2) 일본의 철을 밟지 않기 한 노력 여부

□ 종합직업체험 은 일본의 ｢나의 직업 ｣을 모델로 한 사업임

○ 이 은 KDI의 종합직업체험  신축사업에 한 비타당성 조사보고서

(2004. 7)에도 잘 나타나 있음

□ 문제는 노동부가 일본의 철을 밟지 않기 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임.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나의 직업 ｣의 문제 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시 이 

언제인가?

� ｢나의 직업 ｣은 2005년경부터 문제 이 지 되기 시작했고, 2007년 개

안이 마련되어, 2008년부터 민간 탁 경 되었음

○ 폐지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할 확고한 

이유와 일본의 철을 밟지 않을 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비 의 은 계획보다 훨씬 은 람객 수(계획은 연간 

75~110만명, 실제는 약 50만명), 상보다 많은 운 비 자(인건비를 포

함하면 매년 약 20억엔 자), 사업 자체의 실효성 여부39) 등이었는데, 

이러한 문제 이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음

○ 노동부 직업체험 설립운 단은 2008년 말 일본 ｢나의 직업 ｣을 방문하

고 제출한 출장보고서에서 “종합직업체험 의 입지조건이 매우 요한

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수도권에 치하여 배후 인구가 풍부

하고 교통 여건이 나은 편”이어서 우리나라의 종합직업체험 의 사업

망이 나쁘지 않다고 결론짓고 있음

� 그러나 ｢나의 직업 ｣도 교토ㆍ오사카ㆍ코베 등 도시들을 포함한 간

사이 지방(인구 약 22백만명)에 치하고 있고, 이 지역이 교토ㆍ나라 등

을 포함하고 있는 일본 최고의 수학여행지라는 에서 설득력이 부족함

� 뿐만 아니라 구 등 지방에서도 수도권에의 근성 부족 등을 이유로 

종합직업체험  건립사업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운 상의 문제가 심화

될 가능성도 존재함

39) 많은 청소년이 흥미로운 요소가 있는 일부 직업체험 부스에만 몰리고, 따라서 인기 

없는 많은 부스는 비게 됨으로써 다양한 직업체험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었다

는 지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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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책 마련의 필요성

○ 2004년 KDI의 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노동부의 최  계획의 편

익-비용 비율(B/C ratio)는 0.52로 추정되었음(비시장  가치추정)

� 이후 동보고서의 권고 로 사업규모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B/C비율은 

다소 변화하 을 수 있지만, 일본의 사례로 볼 때 규모의 자운 의 

가능성도 있음

○ 운 비 자를 고용보험기  등으로 메울 경우, 경 계와 노동계의 반발

이 상되며,40) 산으로 메울 경우에도 많은 비 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민간 탁경  등 비  책에 한 연구

검토에 착수할 필요가 있을 것임41)

� 그러나 일본의 경우 <표 2>에서 보듯이 민간 탁에 의한 경 개선을 할 

경우에도 2009년 목표치를 보면, 입장료 등 자체 수입(2.2억엔)이 인건비

(2.6억엔)에도 미치지 못하며, 인건비를 제외한 지출만도 9억엔 에 이를 

것으로 상되고 있음

� z{,��#�Eã� 9::Ì<��c�è�������W���»�8C�v���X�+��

�¾� WZ�� ����è���ÏKÒ� �cX� ���/,� �Æ�� ��4Ñ,� I

S�������û�9ð<V������q�q$
��t�iÏ���õ<����Ã�û�

:9���� ���Ê ���õ<�[Ë!� :Ð��,����Ã� ©Ñ���

○ 더 나아가 일본의 경우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만약의 

경우에 비하여 종합직업체험 의 용도 환과 련된 비  계획( 랜 

B)이 필요할 수도 있음 

40)  건립 사업비를 고용보험기 에서 충당하는 것에 해서는 과거 환경노동 원회에

서 여러 차례 비 으로 지 된 바 있음

41) KDI의 비타당성 조사는 노동부 직속 조직으로 직업체험 을 운 한다는 안에 

해 비 으로 평가하고, 독립성 유지를 해 민간 조직으로의 설계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지 한 바 있음. 그러나 민간으로 이 할 경우에도 명백히 자가 상

되는 경우에는 일본처럼 산 는 고용보험 기 에서 그 자의 일부를 보 해주

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음 

42) 지방공사 엑스포과학공원 경 공시에 따르면 연간 람료(직 시 ) 수입은 2008년 약 

7억원이었으며, 식ㆍ음료 매, 주차비 등 기타 수입을 합하여 약 12억원 수 이었음. 반면

에 인건비(104인)는 2008년 재 약 23억원이었고, 기타 업비용( 시ㆍ상 물 개수ㆍ구입

비용 등 포함)은 약 97억원이었음(지방공기업경 정보공개시스템 http://www.cleaneye.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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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청년층 실업률은 8.5%로 년동월 비 1.1%p 상승하 음

����h� ����h_ ����h�
�I �I� �I �I�

d� 769(3.1) 960(3.9) +196(0.8p) +25.6 928(3.7) +159(0.6p) +20.7

¼f"

���]��É

334(7.4) 372(8.4) +26(0.6p) +7.4 379(8.5) +45(1.1p) +13.5

������p�Á�fI
���fI�

(��� : ��, %, ���
��)

※ (  )는 실업률

□ 청년고용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고, 청년실업자ㆍ취업 비자 등 취업

애로층이 1백만 명을 상회하여 체감 실업이 높은 상황임

○ 2009년 5월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인구는 978

만9천명으로 년에 비해 3만2천명, 취업자는 404만2천명으로 11만2천명 

감소함

� 고용률은 41.3%로 년의 42.3%에 비해 1.0%p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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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청년실업해소를 해 「 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08.4.29), 

「청년고용 진 책」(´08.8.29) 등을 마련함

○ 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 2009년～2013년까지 5년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 사활동 2만명 달성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 부문

이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함

□ 한, 청년층 뉴스타트 로젝트, 청년인턴제 사업 등 정부 각 부처

에 걸쳐 다양한 청년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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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색은 2009년 신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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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임을 감안할 때, 최근의 경기둔화의 

향을 가장 직 으로 받는 계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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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자 이외에 구직단념자, 취업 비자 등 취업애로층이 범

하게 존재함

□ 학진학률의 상승 등으로 고학력자가 과잉 공 되고 있으나 산업수

요와는 괴리되는 양상임

○ 학졸업자 등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으로 학력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가 더욱 악화됨

□ 청년인턴제 사업  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등의 경우 과거 유사

사업의 폐지  사업성과 부진 사례가 있고,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

장 상황에 한 고려가 미흡하여 산 투입 비 사업 효과성이 

조할 우려가 있다는 지 들이 있음

○ 청년인턴제는 기존의 유사사업으로 1999년 도입된 인턴취업지원제사업이 

사업효과성 미흡으로 2006년 폐지된 바 있음

� 기업체에서 제도 혜택이 나오는 동안만 인턴으로 활용하고 기간종료 후

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실제 청년층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소기업이지만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곳은 주로 기업이어서 수 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음

○ 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해외인턴사업은 기존의 해외인턴 견사업

과 유사사업으로, 해외인턴 견사업의 경우 취업률이 20% 내외에 불과

하여 2007년 폐지된 바 있음

&��CTU�

□ 청년 친화  일자리 지원, 직업체험 확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년고용 인 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등 「청년고용

진 책」의 지속 인 추진이 필요함

○ 서비스산업 육성 등 근원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 학 구조개   

보다 나은 일자리 이동 지원, 법령·제도정비 등 청년고용 인 라 강화 

등 장기 과제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인턴제 사업  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등 과거 유사사업에

서 지 된 문제 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청년고용 책 사업의 지속

인 실효성 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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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소기업 앙회가 청년인턴 채용업체 276개를 상으로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인턴의 추가활용을 해 구직자  기업의 참여 

요건의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소기업 유입과  청년인턴제사업의 활성화를 한 개선 과

제로 기업(인턴생)에 한 자격요건 완화가 5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지원  규모 확   인턴기간 연장 51.8%, 지원 차  서류 간

소화 48.2%로 순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기업(인턴생)에 한 격여부 확인기간 단축(23.0%), 행 

사 직무교육 조건 완화(20.8%), 다른 인턴제도( :행정인턴)에 비해 인턴

생이 선호할 수 있는 가산 (주택분양, 군복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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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시정 원회의 구성

□ 차별시정 원회의 구성방법과 정원

○ 차별시정 신청서가 수되면 해당 노동 원회의 차별시정 담당 공익 원 

3인으로 '차별시정 원회'가 구성됨

○ 노동 원회 체의 근로자 원·사용자 원은 10~50인, 공익 원은 10~70

인으로 함(「노동 원회법」제6조제2항)

○ 이  각  노동 원회별 원정원은 「노동 원회법시행령」(제3조  

별표 2)으로 규정함

������Ìn9��9�D�Ìn9��FÝÞ�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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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원의 은 해당 노동 원회 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

각 추천한 자 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 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상 공익 원으로 함

○ 그  상 공익 원 에서 앙노동 원회의 공익 원은 노동부장

의 제청으로 통령이, 지방노동 원회의 공익 원은 지방노동 원회

원장의 제청으로 앙노동 원회 원장이 각각 함    

○ 임기는 3년이고 연임 가능함

2) 조사ㆍ심문

□ 조사․심문 차

○ 차별시정 원회는 담당 조사 을 통해 서면조사, 출석조사, 지조사 등

의 방법으로 신청내용에 해 조사를 한 후에 근로자(신청인), 사용자(피

신청인), 증인, 참고인 등 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실 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 계 법규

○ 차별시정의 신청을 수한 노동 원회의 차별시정 원회는 지체 없이 필

요한 조사와 계 당사자에 한 심문을 하여야 함(「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제10조제1항)

○ 심문 과정에서 계 당사자의 신청 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음(「기간제법」제10조제2항)

○ 차별시정 원회는 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한 반 심문

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함(「기간제법」제10조제3항)

3) 조정ㆍ 재ㆍ시정명령

□ 조정ㆍ 재 

○ 차별시정 원회의 정을 통한 해결보다 화와 조율을 통한 해결을 원

하는 경우, 당사자는 노동 원회에 조정이나 재를 요청할 수 있음

� 조정 는 재를 받으려면 차별시정 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

정 는 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정은 당사자 방 는 일방의 요청 는 직권에 의해 개시되며, 차별

시정 원이 당사자의 양보와 타 을 이끌어 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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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는 계당사자가 미리 노동 원회의 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재를 신청한 경우에만 개시됨

○ 차별시정 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경

우와 차별시정 원회가 재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

에 따른 '재 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향후 소송에서 

이에 되는 내용으로 다툴 수 없음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심문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혹은 시정신청을 기각할 것인지 결정함

□ 재심신청  행정소송

○ 지방노동 원회의 시정명령 는 기각결정에 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

는 10일 이내에 앙노동 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 앙노동 원회의 시정명령 는 기각결정에 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

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차별시정 신청 처리실

□ 지방노동 원회의 차별시정 신청 처리 결과

○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2007. 7. 1. 이후 2,388건의 신청이 수됨

� 신청내용별로는 상여 이 압도 으로 높은 비 (83.5%)를 차지함

�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43.4%), 기각(26.2%), 조정(21.1%) 등의 비 이 높

으며, 시정명령(4.1%)이 내려진 건수는 상 으로 미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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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ÛUñF &L L! �! MU x«|

P  2,388  99  626  107 1,037  503  16 

&3�  178  21  30  10  84  28  5 

s�{  1,995  70  558  77  824  461  5 

�ù  117  4  28  9  61  10  5 

��{  6  -  1  4  1  -  - 

RSÛ�  4  -  -  2  2  -  - 

X2@XV  10  -  -  1  9  -  - 

®Æq  34  4  9  2  16  2  1 

&Ð  44  -  -  2  40  2  - 

주: 하나의 사건에서 신청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내용을 복하여 처리

자료: 앙노동 원회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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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46  26  66  26  16  6  6 

&3�  38  4  19  6  4  2  3 

s�{  35  17  5  7  4  2   - 

�ù  38  4  19  6  4  2   3 

��{  2  -  2  -  -  -   - 

RSÛ�  -  -  -  -  -  -   - 

X2@XV  1  -  -  1  -  -   - 

®Æq  18  -  17  1  -  -  - 

&Ð  14  1  4  5  4  -  - 

  

 주: 하나의 사건에서 신청내용이 둘이상인 경우 각각의 신청내용을 복하여 처리

 자료: 앙노동 원회 제출자료

□ 앙노동 원회의 차별시정 재심신청 처리결과

○ 2007. 7. 1. 이후 차별신청과 련하여 재심이 신청된 건수는 146건임

� 지방노동 원회에서 시정명령 는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725건)의 

20.1%가 앙노동 원회에 재심 신청됨

� 처리결과를 보면, 기각(45.2%), 시정명령(17.8%), 각하(17.8%), 취하(11.0%) 

등으로 나타남

���#$%

1) 차별시정 원회의 구성 련

□ 차별시정 원회 원의 문성이 부족하다는 지 이 있음

○ 차별의 문제는 사회  행이나 상식보다는 법  기 의 문제가 더 요

하고 가부가 명확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법  문지식을 해당 공익

원이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 이 있음

� 이와 련해서는 2007년 7월 제도시행 당시 원의 확보가 어려워 비경

험자  비 문가가 원으로 된 경우가 많았다는 해명이 있었음 

○ 차별시정 문가를 찾기 어렵다 보니 특정 소수 차별시정 원에게 반복

으로 일이 집 되고, 반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 거나 1~2건의 사건

을 경험한 원들의 문성은 계속 하되고 있다는 지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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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련해서는 노동 원회의 공익 원의 립성을 보장하기 하여 공

익 원은 당해 노동 원회 원장·노동조합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 으로 배제하고 최종 으로 남

은 3인을 상으로 하는 순차  배제제도(｢노동 원회법｣ 제6조제4

항과 ｢노동 원회법 시행령｣ 제6조제4항)가 오히려 해당분야에 문  

식견이 있는 사람을 배제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 도 있음

2) 조사ㆍ심문 련

□ 비교 상자 선정과 차별  처우의 구체  범 , 근로자의 신청 내용 

등에 한 보다 구체 이고 세 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 이 있음

○ 차별시정 신청사건과 련하여 입증책임이 사용자 측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기간제법｣ 제9조제4항) 차별시정 원회와 조사 들이 신청인에게 

구체  비교 상자를 특정할 것과 그 비교 상자의 임   근로조건 등 

불이익 처우의 내용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신청인에게 과 한 입증

을 부담시킨다는 불만이 노동계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 노동계는 한 조사 의 장조사나 문서제출명령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신청인들에 해 노동 원회가 합의취하를 종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

도 있음

3) 조정ㆍ 재 련

□ 조정제도 자체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차별의 존재 여부는 명확히 단할 수 있는 상이기 때문에 조정제도가 

의미가 없다는 일부 문가들의 의견이 있음

� 조정은 차별여부를 단하지 않고 고용 혹은 보상의 조건으로 취하

하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을 다루는 차

별시정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임

그러나 법률  권리를 다투는 민사재  등에서도 조정제도가 활용된다

는 에 비추어 볼 때 권리분쟁이라는 이유로 조정제도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임 

� 차별시정 명령의 이행강제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 원회가 사건해

결을 하여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강권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하며, 따라서 이후 양 당사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지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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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시정 사건 문가로서의 상임 원43) 확충이 요구됨

○ 차별시정사건은 처리 기간이 길고, 장조사  조정제도 등이 운 됨에 

따라 사건의 체 인 진행상황을 확인․조정할 수 있는 차별시정 원이 

필요하다는 지 이 있음 

� 이러한 이유에서 차별시정사건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상임

원을 차별시정 원회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 이 있음

□ 차별시정 계 문가들이 과도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순차  배제제

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조사 의 인원확충과 문성 강화

○ 출장  면담조사 등 장조사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노무 리 실태  

노사간의 계, 신청 취지 등을 보다 면 히 악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조사 의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조사 의 역할과 문성이 더욱 향상되어야 하며, 차별사건의 특성상 신

속한 해결이 매우 요하므로 이를 해서 차별시정 담조사 이 확  

지정되고 운 될 필요가 있다는 지 이 있음

○ 조사 이 합리 인 조정안을 제시하도록 하며, 조정을 통한 자율 인 사

건해결을 유도하도록 조정기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 이 있음

□ 사  조정이나 상에 한 지원의 강화

○ 차별사건의 경우는 보상을 조건으로 취하하는 경우가 부분이어서 

노동 원회에 의한 무리한 조정노력이나 직권조정보다는 사 조정이나 

상을 통한 지원 방식이 더 효과 일 수 있다는 지 이 있음

43) 상임 원은 공익 원 자격을 가진 자 에서 앙노동 원회 원장의 추천과 노동

부장 의 제청으로 통령이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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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최근 가뭄 피해

□ ‘08년 여름의 장마 조기종결  태풍의 우회로 인해 ’08년 7월 이후

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의 26~47% 정도로 매우 음에 따라 ‘08년 

겨울부터 ’09년 까지 심한 가뭄이 지속되었음

○ ‘08년의 한반도 평균 강수량은 1973년 이후 2번째로 은 기록을 보임

○ 기상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엘니뇨 상에 의한 해수면온도의 변화로 분

석됨

○ 가장 피해가 컸던 강원남부지역의 태백시의 경우 ‘09년 1월부터 역상

수도 공 량을 50%로 이는 제한 수를 시행하 음

○ 가뭄으로 인한 재해는 재 특별재난지역선포의 규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고충이 컸음 

□ 기후변화에 따른 향후 가뭄에 한 측

○ 부경  환경 기과학과 변희룡 교수는 가뭄의 주기를 분석한 결과, 124

년 간격으로 6번의 가뭄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2025년을 심으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그 시작을 2010년 는 2012년으로 제시

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기후의 변화 요건을 고려한 가뭄 리를 한 한국형 장

기 책마련이 필수 일 것으로 단됨 

2) 정부의 각 부처별 가뭄 응 황

□ 각 부처별 가뭄시 마련되어 있는 주요 계획

○ 기상청: 강수량의 분석  강수 측

○ 농림수산식품부: 농 비 가뭄 책 마련  농 용수개발 사업 추진

○ 환경부: 과정개발, 송수 로 작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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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용수공 , 다목   운 , 지하수 개발, 비상 수 지원

○ 국방부: 군부  가뭄 책과 민 수지원 체계 마련

○ 소방방재청: 지자체 가뭄 책 추가 산 건의 사업, 가뭄재난 상황 리 기

마련

3) 정부의 가뭄 리 장․단기계획

□ 정부는 ‘09년 3월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뭄종합 책을 단기  장기 책으로 나 어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음

□ ‘09년 가뭄 해갈을 한 정부의 단기 책

○ 비상용 정의 추가 개발(1,055개소)  민방 용 정(521개소)의 용

계획 마련

○ 태백권의 경우는 월별계획 수립에 따라 용수를 공 하고, 수지내 퇴사

를 설

○ 이미 배정된 가뭄 비 용수개발비(230억원), 재해 책비(100억원), 수지

설사업비(300억원)등의 조기집행 계획 수립

□ 정부차원의 가뭄 비 ․장기 책

○ 수방지를 한 노후수도  개량사업 추진

○ 상수도 수체계를 행 164개 지자체 개별 운 체계에서 9개 권역, 

26개 권역으로 조정하며, 상수 용 수지 15개소 보강

○ 농어   도서지역과 같은 수취약지역의 식수원개발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 식수 용 수지 7개소  지하 의 개발

○ 산업단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도록 사업 추진

○ 7개소의 소규모  건설  4 강 주변의 농업용 수지의 증고

4) 가뭄과 련된 주요 연구 진행 황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 인 주요 가뭄 련 연구 용역

○ 가뭄 리 종합 책 수립연구: 가뭄발생 황을 조사하고 가뭄정보지도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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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리 보체계구축: ‘04년부터 재까지 진행 에 있으며, 주요 가뭄

지수의 용  개발, 가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가뭄의 평가방법 개선, 

토양수분의 측, 가뭄시 단계별 용수공  가이드라인 제시, 가뭄시 재난

리계획작성 지침제시 등을 목 으로 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마련하고 있는 가뭄 련 단기  장기 책

○ 가뭄 등 수재해 극복을 한 과학  수자원 리 강화

� 기상 이더  수치 보 모형기반 기상 보시스템

� 가뭄상황을 망할 수 있는 가뭄정보시스템

�   하천의 연계운 을 한 실시간 수지운  시스템    

○ 환경친화  소규모  건설

� 장래 물부족에 비하여 건설장기계획(2006~2011)에 따라 9개 소규

모  건설을 단계 으로 추진

건설 인 (5개) : 성덕, 화북, 부항 등

신규 (9개) : 송리원, 보  등

○ 역상수도 용수공  확

� 역상수도 용수공 비율을 2011년까지 52%로 확  ( 재 47%)

� 권역별 수체계 구축(2011년까지 206만㎥/일 공 체계 구축)

○ 상습 제한 수 등 만성  물부족 지역 용수공 방안 

� 일부 내륙지역에 해서 수체계 조정사업과 함께 신규 역상수도 사

업 지속추진 ( 수체계조정사업 206만㎥/일, 역상수도 203만㎥/일)

� 2016년까지 농․어 (읍․면지역) 수보 률 83%로 확

� 도서해안지역 안정  용수공 방안으로 해수담수화, 빗물이용 등 보조수

자원 조사․개발하여 물부족 극 처 

○ 이외에도 기상청 등에서 가뭄에 한 연구가 진행되나, 용수공 과 가장 

계가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요 연구만을 소개함 

���1¦�S§�U�"�#$%

□ 수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한 정책 운용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수자원의 개발 정책: 지하 ,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등

○ 수자원의 보존 정책: 기존의 소규모 의 효율  리, 수율 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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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 응 장기 책은 지속 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가뭄이 해갈되어 

단기 책이 지되면서 장기 책도 함께 진행이 지되는 경향이 있음

○ 단기 책보다는 장기 책에 을 두고 가뭄 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 에 가뭄을 측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필수 임

○ 우리나라는 부분 겨울과 에 가뭄이 발생하고, 년도 강우상황이 가

뭄의 심도에 미치는 향이 큼

○ 여름철 강우상황을 고려하여 이듬해의 가뭄을 미리 측할 수 있는 시스

템의 마련이 필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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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4 강 살리기 사업의 완료 후 확보되는 13억 m3의 용

수에 한 가뭄시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의 설치  설로 확보되는 8.0억 m3의 용수는 어떠한 방식으로 

취수하여 어떠한 목 에 사용할 것인지 련 부처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임

� 즉 8.0 m
3
의 용수를 생활, 공업, 농업용수로 구분하여 각각의 용량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수설비, 정수설비, 수설비에 한 계획이 필요함 

□ 한국수자원공사는 4 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변경해야 할  운

계획(특히 수시  운 )에 해 사 에 검토하여 4 강 살리기 

사업 이후 의 운 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뭄 리 보체계 구축’ 연구용

역은 연구결과를 실용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고 단됨

○ 여름철 강우상황을 고려하여 이듬해의 가뭄을 미리 측할 수 있는 시스

템의 마련이 필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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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근거

○ 화물자동차의 과  운행의 단속은 「도로법」과 동법 시행령, 「도로교통

법」을 근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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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재 량은「자동차 리법」의 하  법령인 「자동차안 기 에 한 규칙」 

제2조제14호의 최 재량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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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차량단속 황

○ 고속국도  국도 등에서 매년 발되는 과 차량은 약 5만  수 임

.@/ ���f[ ��>f[ ��?f[ ���f[ o�_f[

�@P 46,112 54,134 50,268 45,793 46,495

2t1[ 7,649 10,680 9,426 8,320 9,071

%�1[ 31,420 36,978 32,270 30,372 30,990

1[�! 7,043 6,476 8,572 7,101 6,434

��������ÚÝ4+�Ng�¹��UÏ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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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은 주로 항만을 출입하는 차량인 컨테이 수송과 벌크 화물트럭  

철제를 수송하는 형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고, 도심지에서는 덤 트럭

과 건설기계 등이 과 으로 발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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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단속 기 의 요성에 비해  기 에 한 명확한 근거 부족

○ 재의 과  기  설정 근거(김연복 외(1990)44))

� 복륜 공기타이어의 하 지지능력을 기 로 하여 10톤의 축 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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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10 in)

98.22

(550lb/in)

101.6

(700kpa)

2.5(�/	)

(25.4×98.2/1,000)

10�

(2.5×4)

� 이러한 축 량 기 을 바탕으로 4축 지지(支持)의 세미트 일러 차량을 

기 으로 40톤의 총 량 기  설정 : 10톤 × 4축 = 총 량 40톤

○ 과  기  설정의 문제

� 이러한 기 의 제정 당시에는 4축 차량이 일반 이었기 때문에 10톤의 

축 량과 4축 기 의 총 량(40톤)을 설정하 으므로 재의 상황과 차

이가 발생함

�  기 으로 인해 축종류에 따른 축 제한의 차등화나 최원축거에 따른 

총 량의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45)

� 특히, 과 을 단속하는 이유는 도로 포장  교량에 미치는 향을 최소

화하여 교통안 과 유지 리 비용 감을 해서인데, 재의 기 은 국

내 도로나 교량에 미치는 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단순화된 과  기

○ 외국의 경우 과  기 은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함

� 유럽의 경우 부분의 나라에서 축의 형태(단일축, 텐덤축, 트라뎀축 등)

에 따라 구분하여 축 량을 규제함

� 한 축의 치에 따라 구동축, 조향축 여부에 따라 규제기 을 차별화

하는 것이 일반 이며, 총 량의 경우 (최원)축간거리, 차륜구성, 축수 등

에 따라 과 기 을 구분하여 규정하기도 함 

44) 김연복․김 국․윤여환(1990), “과 차량통제  리방안에 한 조사”, 건설부, 

pp151-153

45) 박흥석(2007),“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 활성화 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pp 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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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국내의 경우 총 량 40톤, 축 량 10톤으로 단순화되어 있음

� 축종류나 형태에 따라 도로나 교량에 미치는 향이 다르고, 다양한 화

물차의 이용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다 구체

화된 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  단속 련 법률체계의 이원화

○ 행 과  련 법률 

� 재 과  련 법률은 소 부처가 다른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의 규

정으로 구분되어 있음

� 「도로법」에서는 주로 도로포장  교량 유지보수 측면의 비용 감과 

안 성을 높이기 해 총 량과 축 량을 규정함 

�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재 능력에 따른 재량 규정을 통해 화물차 

통행의 안 성 확보를 주요 목 으로 함 

○ 단속 상의 문제  

� 국토해양부에서 「도로법」을 근거로 한 과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단속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악됨 

� 두 법률의 과 은 사실상 한번의 계측을 통해 동시에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법률  근거가 두 법률로 분리되어 있어 비효율  단속행정

이라는 비 의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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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기 의 요성 인식을 통한 과 기  근거의 재검토 필요 

○ 과 기 의 요성

� 재의 기 이 국내 도로 포장  교량의 내구성을 고려할 때 필요 이

상으로 강력한 규제라면, 단속을 한 행정비용, 추가  물류비용을 유

발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 반면 재 기 이 약한 규제라면, 교량  도로의 손을 일으키거나 내

구연한을 단축시킴으로 인해 추가  도로 포장 비용  교통안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음 

○ 과  단속기 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국내의 도로  교량 건설 수 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합리 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 과  기 의 구체화  단속 실효성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축종류나 형태에 따라 과 차량의 하 이 도로나 교량에 미치는 향이 

다르고, 다양한 화물차의 이용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기 할 수 있을 것

이므로 보다 구체화된 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  단속을 한 장비나 노하우 등의 실  단속효율성을 고려할 때 

국토해양부가 「도로법」을 근거로 하여 단속하는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

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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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SOC 사업에 있어서 교통수요 측의 오차로 인한 재정부담 문

제가 꾸 히 제기되고 있음 

○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철도 등 민자사업을 분석한 결과, 계획수

립시 교통수요가 과다하게 추정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상당한 재정  부

담을 래함

� 인천공항고속도로사업의 경우 최소운 수입보장 으로 2001년부터 2007

년까지 5,369억원이 지 된 바 있음

� 인천공항철도사업의 경우나 향후 개통될 인천 교건설사업 한 재정부

담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문제 의 근본  원인으로 과다한 교통수요 측  추정 오

차가 지 되고 있음

���3b�#�t�®¯�°�"�By��±�

□ 기 자료의 생성  활용에 한 투자 부족

○ 교통수요 측에서는 장래 인구 측, 경제활동 측, 지역별 통행패턴 분

석 등 많은 련 기 자료가 조사되고 활용되어야 함 

○ 이러한 각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나 오차는 교통수요 측과정을 거

치면서 더욱 증폭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 자료의 획득  활용이 

요함 

○ 그러나 이러한 기 자료에 한 투자가 부족하여 면 한 기 통행행태 

조사와 자료의 검증, 오류 분석 등에 있어서 한계가 발생하고, 결국 교통

수요 측 오류의 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장래 여건의 불확실성에 의한 한계 

○ 교통수요의 측에 있어서 상 사업의 주변 지역 장래개발계획 등은 장

래에 변화될 수 있는 사회․경제  여건을 감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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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측 과정에서 고려한 장래 계획이나 여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거나, 실제 추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수요 측 오차발생

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모형의 장래 용에 의한 한계 

○ 일반 으로 교통 수요를 측하기 해 모형을 구축함에 있어서 기 년

도를 기반으로 정산하여 산정된 라미터가 장래시 에서도 안정 일 것

이라는 가정 하에 장래 수요를 추정하게 됨

○ 그러나, 장래의 경우 라미터의 속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반 하

기가 어려움

� 를 들어 장래 통행시간에 시간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통행시간가치

가 상승하면 모형의 라미터도 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

래의 모든 변화를 반 한 라미터를 구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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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요 측 신뢰성 증  련 법률의 개정 동향

○ 수요 측에 한 사회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 추가된 법률 개정 사항은 

주로 교통수요 측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처벌하는 방향의 논의가 

주를 이룸 

○ 부실한 수요 측에 한 제재나 처벌에 한 논의도 필요하겠으나,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 

� 우선, 교통수요 측은 기본 으로 장래를 추측하는 일이므로 정확한 

측에는 한계가 있고, 측 결과에 한 검증과정이 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수요 측과정은 기 자료 조사에서부터 최종 결과의 해석까지 여

러 단계의 차를 거치므로 어떤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지에 한 

분석이 요구됨

� 셋째, 기 자료 확보를 한 투자나 련 연구의 발  없이 처벌 조항 

강화만을 통해 수요 측의 신뢰성 확보를 기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단됨

� 그리고 수요 측의 신뢰성 증 를 해서는 기  자료의 체계  조사와 

활용, 련 분야 연구에 한 지원, 수요 측 시스템의 개선 등이 더욱 

요하므로 이에 한 법률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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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요 측 신뢰성 증 를 한 고려사항

○ 교통수요 측의 신뢰성 확보를 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무

엇보다 교통수요 측을 한 련 연구와 기 자료 구축을 한 지원이 

가장 요할 것으로 단됨

○ 한 미국의 Peer review program처럼 련 분야 문가의 검  검

증 과정을 비롯한 수요 측 결과의 평가 차를 마련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더불어 측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해, 필요한 경우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 가 되는 자료’를 련 문가나 이해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련 지침의 개발  개선 필요 

○ 국내외에서 교통수요 측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 까지 수

행된 부분의 연구 는 지침은 교통수요 측의 차와 방법론 주로 

수행되어 오고 있음

○ 즉, 교통수요 측의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오차를 이기 

한 수요 측의 검토․검증기 을 제시하는 지침이나 연구는 아직 미미함

□ 교통수요 측의 방법론 개선 노력 필요 

○ 재의 교통수요 측방법론에서는 타수단 통행분석이나 토지이용과 연

계된 탄력  수요 측 등에 있어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한 지속  연구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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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의 홍수 발생 황

□ 2009년 7월의 홍수로 인한 피해 황

○ 2009년 7월 11일～7월 16일 사이 발생한 집 호우로 국 으로 2,300여

억 원의 재산피해와 9명이 사망·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고 8개 지

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인근 강우 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 7월의 강우자료  일최고값을 기록한 강우량을 조사하여 <표 

1>에 나타내었음

�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해 강릉 측소에서 기록된 870.5 mm가 

우리나라의 역  최  일강수량임

� 2009년 강수량은 양에 있어서는 기존 강수량과 유사하지만, 국지 인 폭

우로 인하여 호우지역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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Ôi[@�� ßµ 2009. 07. 12 191.5

û&[@Y�  Ñ 2009. 07. 12 243.0

D¼�[@�� Uµ 2009. 07. 12 157.5

D¼�[@{T {� 2009. 07. 14 127.5

d��[@�D �* 2009. 07. 15 99

d��[@´Y �f 2009. 07. 15 89.5

ûs�[@!g �f 2009. 07. 15 89.5

ûs�[@�� àº 2009. 07. 16 222.0

자료: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 2009년 7월 호우로 인한 8개 특별재난지역의 총 피해액은 81,119백만원

으로 집계되었음( 체 피해 집계액으로 보면, 북 완주가 15,152백만원

으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경남 하동이 14,096백만원, 남 양이 11,063

백만원의 순으로 피해가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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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연강수량은 증가(14%)하는 반면, 연강수일 

수는 감소(7%)하여 홍수 리 취약성이 증가됨

○ 기후변화로 인한 규모 홍수의 발생은 비정상성으로 인해 그 규모를 

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시설기  등이 검토될 필요

가 있음

2) 이상 홍수의 책 마련을 한 주요 추진 사업 

□ 한국건설기술교통평가원의 ‘이상기후 비 시설기  강화 연구단’

○ 한국건설교통평가원의 기반구축사업  ‘이상기후 비 시설기  강화 연

구단’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73억6천만원의 산으로 다음의 사항을 

으로 연구하여 이상홍수에 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 기온  강수량의 변화 양상

� 집 호우로 인한 홍수가 시설물에 미치는 향 분석

� 최근의 홍수 재해 경향은 발생빈도는 낮으나, 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

로 재해 응의 패러다임을 사후복구에서 사 방 주로 환하기 

한 지침 작성

� 이상기후 비 시설기  강화 추진: 도로 배수구조물(5년→10년), 지방하

천의 홍수량 설계빈도(50~100년→50~200년), 제방의 크기 확 (1:2→1:3) 

등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를 기후변화양상에 맞추어 변경함

○ 2010년 6월 상기 연구단의 연구종료 후 기 되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음

� 극한홍수를 반 한 여러 가지 설계기

� 이상기후에 응한 수공시설물 설계 기  강화 가이드라인

� 하천횡단구조물의 취약부 설계기법

� 도로  철도 배수시설물의 설계기  강화 방안

� 건설공사기  정비 의회 개최를 통한 이상기후 비 시설기 에 한 

제, 개정

○ 재까지의 주요 연구 성과

� 이상홍수 비 수공구조물 평가  설계 기반기술 개발

이상홍수를 고려한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 설정방안 확립 등

이상홍수에 비한 GIS 기반의 취약성 평가 로그램 개발 등

이상홍수 비 월류 응 제방, 류지 설계지침 개발 등

이상홍수에 따른 도로시설물 피해원인 DB 로그램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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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기후 비 내풍설계기  정비  개발

건축구조설계기   도로교시방서에 사용되는 국 기본풍속도 개선 등

수치풍동 련 소 트웨어 개발 등

□ 에 기술한 연구과제 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등을 주축으

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에 있으나, 아직까지 이상홍수에 비한 

실제 인 설계기 의 변경, 사업계획에의 반  등은 추진이 미비한 

것으로 단됨

○ 국가 R&D 연구용역의 연구결과는 국가의 주요사업에 극 으로 반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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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국가 R&D 연구용역의 연구결과는 국가사

업계획에 극 으로 반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상기후 

비 시설기  강화 연구단’의 연구결과  일정 부분은 4 강 살리기 

사업계획에 반 시켜야 할 것으로 단됨

○ ‘이상기후 비 시설기  강화 연구단’에서 제시할 정인 극한홍수에 

한 설계기   4 강 살리기 사업에서 사용된 설계기 들이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연구 결과 , 하천횡단구조물의 취약부 설계기법  보의 취약부 

설계기법은 4 강 살리기 사업에 반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연

구결과를 4 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와 극 으로 의하여 반 할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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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주택정책’은 결혼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득 신혼

부부(소득 4분  이하)에게 연간 5만호의 주택분양  임 주택을 

공 하는 사업임

○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각 단지별로 공 되는 용면  60

㎡ 이하의 소형주택물량  30% 이내에서 공 함

○ 국을 상으로 공 하되, 수도권 등 선호지역에서는 공공택지 용 률 

상향, 도심 내 공 확  등을 통해 추가건설 물량을 확보하여 공 함

○ 공 상자는 ①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② 결혼 5년 이내(3년 내 1순

)의 ③ 무주택 소득 신혼부부로서 ④ 출산(입양포함)한 가구임

□ 신혼부부주택 공 실 을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 기 으로 2008년 7

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22,791호(145개 단지)를 공 함

○ 2008년(’08.7～‘08.12)에 13,156호(77개 단지), 2009년(‘09. 1~6)에 9,635호

(68개 단지)를 공 함

○ 주택유형별로는 국민임 주택이 총 16,660호로 가장 많이 공 되었음

������´ått�æFç.I�c�fg���7��²³8��6��¥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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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2,791 2,001 16,660 1,015 2,812 303

�[�@ 12,420 1,431 9,142 670 874 303

(@Å 10,371 570 7,518 345 1,938 -

 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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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신혼부부 주택정책에 해 언론이 제기한 주요 쟁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언론에서는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경우, 주택재건축시 발생하는 일반 

분양분의 주택가격도 높아서 소득(소득 4분  이하) 신혼가구들이 주

택을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을 지 함

� ���õ<�Ê"Ê×��KÒ�3X%î��$,�Ê×7�5#ã� ��;Ð9��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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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무주택자가 청약 축에 가입하여 오랜 기간 

동안 축을 많이 할수록 주택을 분양받을 확률이 높아지도록 함

� 언론에서는 결혼 5년차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주택공 물량  일부(30%

이내)를 할당할 경우 기존 청약 기자의 주택마련기회가 어지게 된다

는 을 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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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해서는 주거비가 렴한 주택을  

지속 으로 공 할 필요가 있음

○ 택지확보가 어려운 기성도시 내에서는 재의 매입임 주택사업과 같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임 주택으로 제공하거나,

○ 세자 출 로그램과 같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09년 8월 27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 제도를 확  개편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생애최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하는 등 신혼부부에 

한 주택공 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신혼부부 주택이 실제 소득 신혼부부들에게 실효성 있게 공 될 수 

있는지에 한 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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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물 리의 당면과제

□ 기후변화와 물 리

○ 2008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에서

는 기후변화와 수자원의 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 측기록과 기후 망은 범 한 인류사회와 생태계에 있어서 담수자원

이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심하게 향을 받을 잠재성이 있다는 충분한 근

거를 제시하 다’46)

○ 한 상기 보고서에는 많은 지역에서 재의 기후변동성을 극복하지 못

하여 규모 홍수 는 가뭄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하 음

○ 그러나 부분의 기후변화 책의 은 기후변화의 방지를 한 이산

화탄소의 감에 치 되어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에 

응하기 한 책이 필수 으로 필요함

○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홍수  가뭄의 문제는 기후변화 응차

원에서의 책이 필요함

□ 우리나라 물 리의 주요 이슈

○ 연강수량은 증가(14%)하는 반면, 연강수일수는 감소(7%): 홍수 리 취약

성 증가

○ 과다한 지하수 취수  불투수면  증가 등으로 인한 국 인 소하천

의 고갈: 가뭄 리 취약성 증가( 는 수자원의 지속 인 확보가능성의 

하)

○ 고랭지 경작, 생활․축산폐수의 유입, 하수 거의 부실 등으로 인한 하천

환경 악화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홍수, 가뭄, 환경의 리 방안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수자원의 리를 한 패러다임이 요구됨

46) IPCC, 2008, Climate and Water, IPCC Technical Report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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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역통합물 리의 필요성

□ 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서구 선진국에서 안으로 제시

하고 있는 ‘유역통합물 리’ 기법의 도입이 실함

□ 유역통합물 리는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확보와 하천환경 보 을 

해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물이용의 다양한 용도를 고려하여 

토지와 물 자원을 하천유역 단 로 통합 리 해야 한다는 개념임

○ 수자원의 효율  리를 한 각종 기술 , 행정 , 규제  수단이 개발

되어야 함

○ 하천을 리하기 한 정책, 법  제도  재정확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하천 리 행정을 실행에 옮기기 한 정 조직체계가 구축되어야함

3) 우리나라의 유역통합물 리 추진 황

□ 앙정부 차원의 유역통합물 리 추진 계획

○ 국토연구원(2000)47), 국토연구원(2005)48), 수자원의 지속  확보기술개발 

사업단(2007)49) 등 다양한 연구용역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 실제 인 앙정부 차원의 유역통합물 리 추진 실 은 찾아보기 어려움

○ 최상  법정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유역통합물 리를 반 한 계

획이라기 보다는 물 공  계획과 홍수 책 주의 계획이며, 

○ 구체 인 실행력 차원에서 련 행정기 을 포 하고 있지 못함

○ 유역통합물 리의 법  기반이 되는 ‘물 리기본법안’의 입법화를 통하

여, 유역통합물 리에 어울리는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정부 차원의 유역통합물 리 추진 계획

○ 지방의제 21

�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환경, 사회, 경제, 

제도 등의 다양한 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회를 구성하고, 안해결 

방안을 제시함

47) 국토연구원(2000). 하천유역별 통합 물 리체계 연구.

48) 국토연구원(2005). 유역통합물 리를 한 재원확보방안 연구보고서.

49) 수자원의 지속  확보기술개발 사업단(2007). 안양천유역의 물순환 건 화 기술개발 

2단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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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 스에 의한 지역 발  략 수립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행

정계획과 연계되지 못하여, 실행력있는 시책으로 반 되고 있지 못함

○ 안양천 유역통합물 리 T/F  구성

� 안양천 유역은 유역 내에 14개의 지자체가 련되어 있는 유역으로 유

역통합물 리체제를 시범 으로 수행하기에 함

� 2006년 4월 앙정부, 지자체, 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안양천 

유역 통합 리를 한 T/F 을 결성하고, 블루 린트  통합 리 의

문의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개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최 로 시도되는 하천 유역의 리 략 수립을 한 시도라

고 할 수 있으나, 련 정책 담당자와 문가 심의 시안 혹은 연구보

고서 수 임

� 유역통합물 리의 시행에 있어서 요한 많은 연구결과를 제시하 으며, 

실제 인 의체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 앙정부 차원에서 안양천 유역을 유역통합물 리 시행을 한 시범유

역을 선정하고 산을 투자함으로써 유역통합물 리에 한 좋은 선례

를 만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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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물 리 조직체계의 복잡한 연계

○ 앙부처와 지자체 모두 다원화된 물 리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어 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정책조정의 문제가 발생함

� 장․단기 기상 보 업무: 환경부 산하 기상청

� 수자원개발  리와 하천의 치수 리: 국토해양부

� 홍수 재해 리: 행정안 부 산하 소방방재청

� 상하수도  수질의 규제: 환경부

� 농업용수의 개발  리: 농림수산식품부

○ 와 같은 행정체계로 인해 수자원의 지속 인 확보를 한 사업의 수행 

시 부처 간 이해 상충  다른 투자우선 순 , 물 련 사고에 한 효과

 응 등 물 리의 반 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유역단 의 하천 리 체계 미흡

○ 하천 리 조직이 ‘유역’이 아닌 ‘행정구역’ 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천

의 상하류간의 유기 인 계가 행정구역이 달라짐에 따라 단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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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발생하고 있음

○ 유역차원의 유기 인 홍수방어 는 가뭄 책의 수립이 어려움

□ 하천등 지정 주체와 리의무 주체의 불일치

○ 하천등 의 지정주체와 유지 리의 주체가 달라 하천유지 리 업무의 효

율  수행이 어려움

� 국가하천  지방1  하천의 지정은 국토해양부장 , 유지 리는 시․도

지사

□ 하천유지 리를 한 인력과 재정의 부족, 방  투자의 소흘, 규정 

 지침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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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통합물 리의 법  근간이 되는 ‘물 리기본법안’의 입법화

○ ‘물 리기본법안’은 1997년  2006년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하 으

며, 2009년 5월, 이윤성 의원이 다시 발의하 음 

□ 앙정부의 시범사업화 추진

○ 유역통합물 리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되, 유역통

합물 리의 본격 인 시행 이 에 시행상의 문제 을 악하고 이를 시

정하기 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재 진행 인 앙부처의 유역통합물 리의 시행을 한 연구용역, 

산편성 등을 검토하여, 시범사업화에 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범사업의 상유역은 유역통합물 리를 한 의체가 구성되어 있으

며, 물순환 건 화 기술 등이 이미 용되어 유역통합물 리에 의한 효

과를 즉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역이 하다고 단됨

□ 유역통합물 리에 한 체계 인 교육 제공

○ 유역통합물 리는 신개념의 물 리기법이므로, 기존 유역 리자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 있음

○ 유역통합물 리계획의 반 인 이행사항을 검, 감독하기 해서는 유

역통합물 리의 이론 인 부분을 포함한 실무 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교

육과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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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진행 인 ‘4 강 살리기 사업’은 보의 설치 는 설 등 주

로 하천의 하드웨어  사업이 부분이므로, 4 강 살리기 사업 이

후 4 강의 수량  수질을 체계 으로 리할 소 트웨어  안으

로의 구체 인 유역통합물 리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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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운 교육 지원 필요성 

□ 장애인 운 교육 지원 실태 

○ 행 법률에서 일정한 범  내에서 장애인의 운 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있

으나, 면허 취득을 한 장애인 운 교육에 한 내용은 명시된 바 없음 

○ 재, 국립재활원을 비롯한 개별 장애인 단체나 민간단체 등에서 장애인 

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표  문제로는 문강사 섭외의 어려움, 산 확보 문제, 장애인 교육

을 한 용 교육장  시설의 부족 등이 있음 

□ 장애인 운 교육 지원의 필요성  운 지원센터의 역할

○ 장애인 이동권 측면의 필요성

� 장애인 이동권의 확보를 해 교통 이용 편리성을 강조해 왔지만, 

운 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동차 이용이 훨씬 편리하므로 장애

인의 운 면허 취득에 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통 안  측면의 필요성 

� 교통안  측면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운   교통안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 특히, 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한 형태와 내용의 운

  교통안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 인 교통안 정책일 것임

○ 장애인의 운 교육 지원을 해서는 경찰청, 보건복지가족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들의 력이 필요하므로 종합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의 설

립이 고려될 수 있음

○ 이 센터의 주요 업무는 

� 장애인의 운  교육

� 장애인의 운  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육 로그램 작성 

� 장애인 운 면허 시험 지원 

� 기타 장애인 운 을 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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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련 법규 검토

□ 장애인 운 지원센터와 련된 법률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함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 장애인 는 고령자가 자가운 을 통하여 안 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 면허제도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의 강구가 국가  지자체

의 책무라는 것을 명시함 

○ 「도로교통법」

� 운 면허에 한 일반  사항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운 면허를 받을 

수 없는 범   사유에 해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 동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권익 확보를 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음

� 포  범 에서 운 교육도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해 필요한 교육

이라고 단되므로 장애인에게도 동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 동 법률에서는 장애인 운 과 련한 여러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교통사업자  교통행정기 은 장애인이 이동  교통수단 등을 장애

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 하고 편리하게 보행  이동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교통행정기 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

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운 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

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

니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 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여러 법률들에서 장애인 운 교육을 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장애인 운 지원센터의 설립방안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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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운 교육을 시행하는 기존 단체의 운 내용을 살펴

○ 장애인 운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 에 필요한 시사 을 살펴보기 해 

장애인 운 교육을 지원하는 유사 기 의 운  내용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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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다산복지재단 내부자료

□ 두 기  모두 유사한 내용의 장애인 운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교육 인력  시설의 부족 

� 도로주행의 경우, 연간 교육 가능 인력은 40명과 50명 수 인데, 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수에 비해 히 부족한 수 임 



�!"#������

������� ���

○ 안정  재정 지원 체계 부족 

� 재 두 기 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서울시․송 구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나 뚜렷한 법률  근거가 없는 사업이고, 안정  재정지원 확

보가 어려움 

○ 문 강사 확보  교육 로그램의 한계

� 장내 기능과 도로 주행에 한 교육을 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다

양한 장애 형태를 고려하거나, 이론 교육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 더불어 장애종류별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

며 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문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장애인 운 지원센터의 설립 방안에 한 보

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단됨 

&����y�N8ZBº��'���	


□ 법률  근거 마련 방안 검토 

○ 다양한 법률에서 장애인 운 교육 지원과 련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만, 장애인 운 지원센터를 한 구체  언 은 없음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자가운 에 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교통약자

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련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장애인 운 지원센터의 설립․운  주체 련 검토

○ 장애인 운 지원 센터에는 단순한 운 교육시설 뿐만 아니라 교육 로그

램, 근 수단, 운 교사, 운  시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련 기 으로는 국토해양부(교통안 복지과), 경찰청(운 면허시험 담

당),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정책국) 등이 있음

� 련 정부 기   장애인 운 지원센터의 설립  운 을 해 필요한 포

 사항(운 , 면허, 교통안 , 장애인 이동권 등)을 처리할 수 있고, 련 

법률의 근거가 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담당기 인 국토해양부

를 심으로 보다 면 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됨

○ 장애인 운 지원센터 설립을 한 방안으로는 두가지 측면에서 근이 

가능함

� 기존의 련 기 (국립재활원, 송 구청(다산복지재단))등에 한 지원근

거 법률을 마련하여, 운 은 각 기 이 자체 으로 하되 정부가 재정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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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운 지원을 한 별도의 정부 기 을 설립하여 운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방법은 첫 번째 방안에 비해 재정 소요가 많고,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기  리 부처와의 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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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 강우 이더 설치사업 기본계획

□ 국토해양부에서는 2004년부터 955억원을 투자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돌발홍수의 보를 하여 국 강우 이더 설치사업을 추진 에 

있음

○ 강우 이더는 를 이용하여 반경 100 km 이내 공간의 강우분포를 신

속히 측하여 돌발홍수, 도시홍수 등의 방재업무에 활용됨

○ 기상청에서 운 하는 기상 이더와는 달리 정량 인 유역면 강우량을 

신속히 측하여 이를 홍수 보모형의 입력자료로 달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지 에서의 돌발 인 홍수에 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의 국 강우 이더 설치사업 기본계획

� 사 업 량 : 강우 이더 11기 설치( 형6기, 소형5기) 

� 사업기간 : 2004년 ～ 2011년 (총사업비 955억원)

� 사업내용 : 국에 강우 이더 11기를 설치하여 정  공간강우 측을 통

한 홍수 보시스템 정확도 제고

� 추진 황 : ’08년까지 161억원을 투입(비슬산 강우 이더 설치 완료)  

모후산, 소백산 강우 이더는 실시설계 추진 임

2) 국 강우 이더 기본계획 보완 내용

□ 설치공사 추진상의 문제   여건변화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공

방법, 일정  산집행상의 보완이 필요하여 ‘ 국 강우 이더 기

본계획 보완(안)이 2009년 3월 마련되었음

○ 기본계획의 추진상 문제   여건변화

� 비슬산강우 이더 공사시 문화재청 의  타워높이 조정 등으로  

공기지연

� 모후산강우 이더 진입도로개설에 한 사 환경성검토 의 부동의로 

친환경 인 진입공법 변경  재실시설계에 의한 공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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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의 보완 방향

� 2009년 6월 완료된 비슬산강우 이더 설치공사  모후산강우 이더 실시

설계는 그 로 추진하고, 검단산 등 잔여공사 추진에 한 보완(안) 도출

○ 지역별 강우 이더의 설치 치계획도는 <그림 1>에 나타냄

�� �������º-è&é�����'ê2

□ 련법령  인․허가 사항 사 검토․ 의

○ 강우 이더 설치․운  모법인 「하천법」을 검토하여 법 근거를 명확

하게 함

○ 실시설계시 사 환경성검토의 효율  수행을 하여 후보지별 사 입지

상담 수행 

� 서 산( 강유역환경청), 가리산(원주지방환경청), 검단산(한강유역환경

청)에 한 사 입지상담  검토

○ 기타 법령  인․허가 사 의 수행

� 소백산 : 「백두 간법」,「자연공원법」에의 성 여부를 련 부처와 의

□ 친환경  진입방법을 채택하도록 시공 기본안을 수정함

□ 측자료 품질  시공성을 고려한 이더타워 높이 재산정

○ 이더타워 높이는 건축 기 면으로부터 이돔(직경 11 m) 설치를 한 

건물옥상바닥까지의 높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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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  측을 한 사이트별 정고도각 산출을 재검토함

□ 공사추진 일정  산 조정

○ 형(S밴드) 6기는 기본계획 치를 그 로 유지하여 ‘12년까지 공사를 

추진․완료하고,

○ 소형(X밴드) 5기는 형 이더 설치․운  후 형 이더 측망 운

의 미비 을 분석․검토하여 ‘13～’15년에 걸쳐 보완․추가 설치 추진

3) 강우 이더의 향후 설치 계획

□ 형  소형 이더 설치를 분리, 2단계 공사추진

○ 1단계(‘04 ～‘12년) : 형(S밴드) 6기

○ 2단계(‘13 ～‘15년) : 소형(X밴드) 5기

□ 형 이더 잔여 후보지 실시설계 일  추진

○ 실시설계 효율성을 높이기 해 서 산, 가리산, 검단산 등 형 이더 

잔여후보지 실시설계를 일  추진

○ 실시설계 용역은 ‘09년 1/4분기 계약, 조기공사 착수를 해 실시설계 

간결과를 이용하여 공사계약 추진 

□ 이더 측․운  최 화  정량  강우산정 체계구축

□ 장기 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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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해 발생된 인명  재산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해서는 국 인 강우 이더망의 구축과 돌발홍수의 보가 필수

이므로, 강우 이더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다각 인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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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으로 단됨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과 의한 사 입지내용을 최 한 반 하

여 실시설계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 한 사 환경

성 검토를 철 히 하여 이더 설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함

○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이더타워 진입을 한 도로개설(안)은 환경훼손발

생 문제로 사 환경성검토의 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단되므로, 

각 설치지  별로 별도의 구체 인 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단됨

□ 각 설치 치별 강우 이더의 정 고도각 산출은 이후 강우 이더의 

운  결과에 많은 향을 미칠 것이므로 상세한 책의 마련이 필요함

□ 소형 X밴드 강우 이더 5기는 형 S밴드 강우 이더 6기의 운  

후 미비 을 분석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소형 

이더의 필요성을 논리 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형 이더의 운 결

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단됨

□ 강우 이더의 목 은 강우 측결과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이를 이용

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 보를 하는 데 있음

○ 그러므로 재 운 을 시작한 비슬산 강우 이더의 운  실 을 이용하

여 최 의 강우 이더 측 강우량을 산정하기 한 기술 , 제도  유

지 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단됨

○ 강우 이더의 강우 측자료를 이용한 홍수 보결과가 향상되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객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단됨

○ 특히 돌발 인 홍수로 인해 인명 는 재산 피해가 있었던 지역에서 유

사한 패턴의 홍수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강우 이더를 이용하여 피해를 

경감한 사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상청에서 운 하고 있는 강우 이더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우 이더의 기능상 복여부에 한 검이 필요함

○ 한 지자체 등에서의 개별 인 강우 이더 설치 사업을 항상 모니터링

하여 사업이 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설치가 완료된 강우 이더의 경우는 해당 측정 자료  보정된 자료를 인

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한 검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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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 자의 임 제도는 운송수입  액 리제를 기반으로 함 

○ 운송수입  액 리제는 운수종사자가 수령한 요 의 액을 운송사업

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  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이 기본  제임 

○ 운송수입  액 리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26조에

서 규정하고 있음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수 사항) ① 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 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 업

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 의 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수 사항) ① 생략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 의 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 액 리제 도입의 목   기 효과

○ 액 리제는 택시 요 납입  세 납부의 투명성을 통한 경 의 투명

성 확보를 기본 목 으로 함 

○ 더불어 지입제, 도 제, 사납 제, 차고지 밖 리 등의 불법 변태경 의 

해소와 건  경 의 풍토 조성을 추구함 

○ 월 제의 실시로 택시 운 기사의 생활을 안정시켜 으로써 승객에 

한 운송서비스를 개선하는데 념토록 유도함

○ 궁극 으로 안 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통해 도시 교통체계의 향상

을 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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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리제에 한 평가 

○ 액 리제에 한 정부의 공식 인 평가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으나, 몇

몇 연구에서 액 리제에 한 평가를 시행한 바 있음 



�������	
�

��	 �������

○ 일부50) 연구에서는 액 리제에 한 부정  시각이 많다고 언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 택시사업자 측면 : 

운송수입 을 액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택시 운수종사자가 액을 납부하는지에 한 확인이나 감독이 어렵고, 

운수종사자에 한 4  보험 등을 비롯한 부 비용이 증가함

� 택시운수종사자 측면 : 

세  납부 등으로 인해 실질 인 임 이 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택시 업종은 일시  직장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퇴직 , 상여  등 

장기  임  증 보다 단기 인 임  확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97년 9월부터 시행된 액 리제는 많은 지역에 

있어서 여 히 안정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여러 과

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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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액 리제의 정착  기 효과 달성을 해 고려ㆍ착안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한 액 리제

의 시행에 해 비 하며, 안정  정착을 한 과제를 제시함51) 

○ 택시 운행도시의 특성  운송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사간 합의에 의

해 액 리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자가 액 리제 시행․미시행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여 운

자가 원하는 임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음

□ 액 리제 정착을 해서는 단순한 행정  제재보다는 보다 종합

인 책의 고려가 필요할 것임

○ 10년 이상 시행한 제도에 해 아직 공신력있는 문기 의 평가가 부재

한 상황이므로, 우선  제도에 한 성과와 문제 에 한 분석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50) 조성삼(2006), “택시운수종사자의 임 체계에 한 연구”, 고려 학교 노동 학원 석사학  논문

51)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2008), “택시 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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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택시사업장별 액 리제의 시행 여부에 한 정확한 황 조사를 

비롯하여 액 리제의 효과  부작용 등에 한 체계  조사나 연구

가 시 함

○ 한 운송 사업자들이 액 리제 시행을 꺼리는 이유가 분명하므로, 미

시행 업체에 한 강력한 제재 보다는 미시행 이유에 한 보완 책 마

련이 한 안일 것으로 단됨 

○ 무엇보다 택시 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연계하는 근이 필요할 것으

로 보임 

� 택시 운 은 택시의 공 과잉과 택시수요의 감소라는 구조  문제로 인

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단순히 임 제도의 개편으로는 택시업

종의 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토해양부를 심으로 각 도시별 택시업체의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액 리제의 보완 혹은 폐지에 한 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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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행정 심복합도시, 신도시건설 등 공공사업의 증가로 토지보

상 이 증함

○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연간 5조원에서 8.5조원에 달하던 토지보상 이 

2007년에는 연간 22.3조로 격히 증가

������123�ì"v«i�%&

Z[ o��]¤��f o��f o�>f o�?f o��f o�_f o��f

�s{�Mi
 5~8.5 6.7 8.3 14.0 15.1 26.8 22.3

자료 : 국토해양부, 2008, ｢2008년도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연차보고서｣, p. 490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보상단가 상승률을 보면, 연평균 

18.60%로 국지가상승률(3.95%), 소비자 물가상승률(3.34%)을 크게 

상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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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6 �7�8�7� �798��: ���8��� ��98�:: �:�8�:�

;<%=>?� 9.38 18.24 0.74 -3.92 3.95

@ABC=>?� 7.11 5.42 6.21 3.96 3.34

D>�=

>?�

;E 22.74 28.64 12.59 -2.31 18.60

F� -11.37 91.98 -16.06 6.27 10.96

�� 16.09 14.15 16.39 -3.86 14.54

자료: 이덕복, 2007, “ 등하는 보상비, 돌 구는 없는가?” ｢기획재정부 2007~2011년 국

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자료｣,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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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업체 선정  보상액 산정 차

□ 보상액의 산정은 3개의 감정평가업체가 수행

○ 사업시행자가 2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가 1개 감정평

가업체를 사업시행자에 추천(｢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

에 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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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은 기 마다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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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액 산정 : 3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

○ 3개 감정평가업체의 보상평가 총액이 최고, 최  평가액의 차이가 10%

를 과하는 경우 다른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여 재평가(｢토지보상법 시

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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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업체 선정과정의 객 성 확보 필요

□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체(2개) 선정방식, 기  등이 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선정 련 로비행  발생 우려

○ 내규로 선정방식  기  등을 마련하여 일부 평가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비공개로 진행(2006년 6월 국가청렴 (  국민권익 원회) 실태조사 결과)

○ 윤번제 방식으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특정업체가 과다하게 

평가업무를 수주(2006년 6월 국가청렴 (  국민권익 원회) 실태조사 결과)

��������c.�ïð4�FÝ/0

GHIJ :8�: K�8�: ��83: 3���>

GHLE A
��� 4 B
��� 7 C
��� 2 D
��� 3

자료: 국가청렴 원회, 2007.12,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2) 주민추천제에 따른 불공정 행  발생 가능성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1개)는 고가보상을 약속하거나 

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등 업체선정 련 불공정 행  발생

○ 주민 표 등이 사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액을 높게 제시하는 업체를 추

천하거나 학연ㆍ지연 등 연고 계를 통해 업체를 추천하는 사례 발생

3) 보상평가의 공정성 문제

□ 당사자 간 이해 계에 의해 평가가격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래

○ 상호 이해 계 : 소유자 - 많은 보상  수령, 사업시행자 - 민원회피, 감

정평가업체 - 수익증

○ 감정평가업체는 상호 평가액을 격차율(10%) 범  내로 맞추기 해 보상

가액을 사 에 조율할 가능성 있음

○ 사업시행자 선정 평가업체는 10% 범  내에서 상 으로 가로, 주민

추천 평가업체는 고가로 평가하는 등 보상평가의 공정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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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27.8 7.4 - - 14.8 46.3 38.9

``^_

�K94�%5"
65.4 27.0 3.8 3.8 - 3.8 73.1 23.1

자료: 국가청렴 원회, 2007.12,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

□ 사업시행자 선정기 의 보상가격의 평균 격차율은 4.2%이나 주민추

천기 을 포함하면 12.4%로 증함

���¥��.I��3��¹Ö

��D� DÓ����@W}� Ò%¤Òj@W}�

�(Äp

��

Y(å� 2.7% 17.0%

D�å� 5.7% 7.7%

�� 4.2% 12.4%

자료: 건설교통부, 2006. 4,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규제 향분석서(총24개사업)



�������	
�

��� �������

>\Þ2&×1X�ßà<�ÓÔ�*O�i�?�

��� '(½Z�µ�	« �$>�>�_���:<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경과

○ 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의 통합에 하여는 

1993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계속되어 옴

� 2008년 10월 13일 홍 표 의원 등 30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통

합법｣) 발의 

� 2009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

� 2009년 10월 1일 주공과 토공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통합공사)로 통

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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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법｣에 따르면 토지ㆍ주택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공 ㆍ 리를 

통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 인 이용을 도모하고 국

민경제의 발 에 기여하기 해 통합공사를 설립한다고 취지를 밝히

고 있으며 법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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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해 법정자본 은 30조원( 행 주공 8.5

조원, 토공 5조원)으로 설정(법 제4조)

○ 통합공사의 사업범 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 과 주택의 건설ㆍ

공 ㆍ 리, 도시개발  소득 취약계층을 한 주거복지사업 등으로 

정함(법 제8조)

○ 통합공사는 ｢통합법｣에 의해 해산되는 주공과 토공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 으로 승계하도록 함

○ 공사의 설립에 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하여 국토해양부 제1차 이 

원장이 되고 15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되는 공사설립 원회를 설치하

여 실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_���	


1) 거 공사 출범으로 인한 민간기능 침해우려

□ 통합공사가 택지․주택공 부문에 있어 시장지배  사업자가 됨으로

써 지배  지 를 남용하거나 경제력 집 에 따른 비효율성을 발생

시킬 우려제기

○ 토공과 주공은 ’07년 기 으로 매출액이 각각 6.8조원과 6.6조원을 기록

하여 국내 민간 형건설사들보다 높은 매출순 를 유지

○ 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 진법｣, ｢주택법｣ 등에 의해 민간

기업에 비해 독 인 지 를 확보

��������rs���=I�e°ó�

d��u¸= ß�ñ �u��Ji


?� � Ü�l� 68,063 

?� ��*£l� 66,706 

�� ��¯½ 60,666 

�� GS¯½ 60,115 

�> ç�¯½ 56,491 

출처 : 매일경제신문사, 2007, ｢2007 매경 1000  기업｣

□ 통합공사의 공공성을 높이기 해서는 사업범 를 명확하게 설정하

여 공공성은 크지만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분야를 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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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설립 원회에 의한 통합공사 조직 설계  기존조직  민간부분에 

이 하는 업무 등에 한 조사 필요

2) 원가 감의 실 여부 검

□ 통합공사의 출범이 궁극 으로 주택 소비자에게 낮은 분양가로 주택

을 공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통합의 주요한 논리 음

○ 원가 감은 주로 택지조성  주택공 원가의 감을 의미

○ 두 공사의 통합이 반드시 원가 감을 가져올 것인지는 매우 단하기 어

려운 문제임

○ 일반 으로 주택건설비용에서 많은 비 을 차지하는 택지조성원가는 토

지보상가격의 향을 받는데 이는 개별 사업지구별 특성에 따라 달라짐

□ 그간 기 통합에 따른 원가 감과 련하여 양 공사의 입장은 첨

하게 립하 음

○ 토공은 택지개발 이후 공공임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본회수기간

이 길어짐으로써 융비용이 증가하여 아 트 분양가가 약 11%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반해 주공은 택지․주택건설공사를 일 으로 동시에 수행함으로

써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이 공사를 방지함으로써 간 비용을 감하

여 주택분양원가의 약 3.5%를 감할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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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공사는 조직운 의 효율성 뿐 아니라, 토지와 주택개발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융비용 증가를 최소화하여 원가 감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 공사설립 원회의 통합공사의 원가 감을 한 계획 내용 확인

○ 통합공사의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책 확인

3) 부채문제

□ 통합공사의 규모 부채가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

려가 있음

○ ’09. 4월 발표된 공정거래 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료’에 의하면 

통합공사의 규모는 자산 105조, 부채 86조, 직원수 7,000여명에 달하고 

있음

○ 그간 통합을 반 해 온 토공측에서는 통합 이후 ’11년에는 부채가 129조

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부채에 한 이자비용만 하더라도 매일 

114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

○ 이에 해 주공측은 토공의 개발이익(’07년 기  당기순이익 9,692억원)

을 활용하면 부채문제는 해결된다고 주장

������tõ®4 �̂�+��?N�ôÃ

./ Yåï@d¹ Dåï@d¹

�� T&�	wx	ü��	sýJ	����	�% T&��d	sýÛdG	dþîS	Ö�	+�

Rý

*l�	 ��	 51W, sý	 39WÏ	 sý��

�	 357%��, Ül�	 ��	 33W	 sý	 27

WÏ	sý���	 429%

*lJ	 M���ÎÏ	 !�	 $:t	 �Ä�	

ÜlJ	 £���	 /J	 fR��	 �RÎÏ	

[�e	��	sý��	Ú�

□ 통합공사는 부채규모를 이기 해 공공성이 떨어지는 자산은 매각

하여 부채규모를 이려는 자구노력이 필요함

○ 통합공사의 부채규모를 이기 한 응 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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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통합공사가 단기 으로 부채를 이기 해 소득층이 입주

하는 공공임 주택을 매각하는 등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경우, 공공

임 주택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래하게 됨으로써 통합의 

의의가 상실될 수 있음

○ 기존 자산 매각시 임 주택  임 주택용 택지 등의 매각이 이 지는지

에 한 검토가 필요함

4) 통합공사 본사의 이 과 련한 문제

□ 두 공사의 통합에 따른 본사 이 에 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주공과 토공 본사는 ’05년 8월 결정된 ‘공공기  지방이 ’ 계획에 따라 

각각 경남 진주와 북 주로 이 이 확정되었으며, ’12년에는 각 지역

에 조성 인 신도시로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진주시와 주시는 통합공사의 본사를 모두 자신의 지역에 이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해당 지역별로 유치경쟁이 치열할 경우 자칫 호남간의 지역갈등으로 

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통합공사의 본사 이 이 지역갈등이나 정쟁의 이슈로 부각되지 않도

록 하기 한 공사설립 원회의 노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사 이 에 해 제시한 기   차를 확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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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말 재, 국의 10개 신도시는 개발·실시계획을 수립 

완료하 으며, 토지보상율은 각 신도시별로 91.3～100.0%수 임

○ 10개 신도시별로 공사를 모두 착공하여 추진 이나 일부 미착공한 지

구  공구가 있음

� 신도시별로 2～9개 공구로 분할, 44개 공구 공정률 1～56%임

� 일부 미착공한 부산 연지구, 충북 2～5공구도 년 내 착공 정임

���������ö´2F3�c.%)�fg
(2009. 7
���)

Û@@ @ @[ ÄpPM@N@�ÛPM
Y(@�s

�·ï�s�


å�åU��b


�d�å.


z@ @ @ @T

,�, ���H	��B�	ð!	3i(’07. 9. 3)

,�, ���H	ÄiB�	ð!	3i(’07.12.13)

mç, �5�H	��B�	ð!	3i(’08. 6.24)

mç, �5�H	ÄiB�	ð!	3i(’08.12.12)

91.3% 13.4%

e@@ @ @.
��B�	ð!	3i(’07. 5.30)

ÄiB�	ð!	3i(’07. 9. 5)

98.7% 13.2%

w@@ @ @T
��B�	ð!	3i(’07. 5.30)

ÄiB�	ð!	3i(’07. 9. 3)

99.8% 17.9%

Ô@@ @ @i
��B�	ð!	3i(’07. 5.31)

ÄiB�	ð!	3i(’07.10.31)

98.7% 9.8%

D@ @ @ @�
��B�	ð!	3i(’07. 5.31)

ÄiB�	ð!	3i(’07.12.17)

100% 0.6%

d@@ @ @�
��B�	ð!	3i(’07. 9. 4)

ÄiB�	ð!	3i(’08. 3. 4)

99.4% 2.3%

´D¤d�
��B�	ð!	3i(’07. 5.31)

ÄiB�	ð!	3i(’07.10.26)

99.7% 5.7%

û@@ @ @�
��B�	ð!	3i(’07. 5.31)

ÄiB�	ð!	3i(’07. 9. 3) 

98.3% 14.9%

û@@ @ @�
��B�	ð!	3i(’07. 5.31)

ÄiB�	ð!	3i(’07.10.26) 

100% 1.8%

�@@ @ @D
��B�	ð!	3i(’07. 7.16) 

ÄiB�	ð!	3i(’07. 9. 5) 

100% 24.7%

자료: 국토해양부 공공기 지방이 추진단 홈페이지(innocity.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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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계획 승인 황

□ 신도시내 이 할 공공기 은 모두 157개임

○ 국 10개 신도시 내 124개 기 이 이 하고, 세종시로 17개 기 , 16

개 기 이 충북 오송 등으로 개별 이 함

� &A��f2W��»�c��9ððW��'I(

○ 신도시로 이 할 공공기 의 이 계획에 해서 1차로 통령직속 지

역발 원회에서 심의 후 국토해양부 장 이 승인하는 차를 거침

� 2009년 8월 5일 재, 국토해양부가 106개 기 에 해 지방이 계획을  

승인하 음

2) 청사신축 산

□ 10개 신도시 등에 이 할 42개 정부소속기 의 청사 신축비 1,455

억원이 ‘09년 산에 반 되어 있음

○ 신도시 이 기 (36개) : 설계비 반

�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조성 공 하므로 부지매입비 추후 반  정

○ 신도시 외 개별이 기 (6개) : 설계비 외에 부지매입비 일부(10%) 반

� 기  개별 으로 부지를 선정 매입할 필요가 있음

○ 정부투자기  등 공기업은 지방이 계획 승인이후 자체 으로 종 자산

을 매각하여 신도시 내 부지를 매입할 계획임

□ 청사매각 계획 황

○ 2009년 5월말 재, 1～3차까지 승인한 68개 기    51개 기 이 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  지자체 의견수렴  이 기 과의 의

를 거쳐 25개 기 이 처리계획을 확정하 음

� 나머지 26개 기 은 지자체 의견수렴  이 기 과의 의를 거쳐 순

차 으로 확정 정이나 원활한 이 계획을 해 조속한 매각계획 확정

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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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jLkl^_ 11 2009.� ¤}��	

<mnoCpqars 6 2009.� ¤}��

<mtCuvs 6 2009.� ¤}��	

<mwBs 5 2009.� ¤}��	

pqar� 19 2009.� ¤}��	

�>�x@ 4 2010.� ¤}��	

yD�xyz{5s 22 2010.� ¤}��

<|{5s 8 2010.� ¤}��	

i<�}4~s 60 2010.� ¤}��	

<mJ�\�uvs 17 2010.� ±�q_i	f�

hiU�^_ 38 2011.� ¤}��	

i<|%^_ 46 2011.� ¤}��	

i<n���{5s 22 2011.� ¤}��	

i<��kl�� 10 2011.� ¤}��	

i<n�^_ 103 2011.� ¤}��	

i<��^_ 204 2011.� ¤}��	

i<yD_�kls 8 2011.� ¤}��

��%��{5s 8 2011.� ¤}��	

i<�}\y�=s 3 2011.� ¤}��

i<��{5s 2 2011.� ¤}��	

o���ars 0.6 2012.� ¤}��	

i<=�^_ 17 2012.� ¤}��	

i<;1^_ 79 2012.� ¤}��	

i;���� 0.1 2012.� ¤}��	

i;���� 7 2012.� ¤}��	

K�4��a 705.7

 출처: 국토해양부 제출자료

&����	


1) 이 상 공공기  직원의 서울 잔류

□ 신도시건설이 지방으로 이 하는 공공기  직원의 주거기능을 지

원하기 한 목 이 있었으나 많은 기 들이 이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고 서울에 잔류인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정성을 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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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사매각계획 확인

□ 국토해양부가 이 계획을 승인한 기   이 계획승인을 받아야하

는 기 들은 원활한 이 계획을 해 기존 청사 등의 매각계획을 확

정하기로 함

○ 각 기 별 실제이 을 한 청사매각 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정에 따른 통합공사의 본사 이

□ 2009년 4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월 10월 1일 통합공사인 

한국주택토지공사로 출범할 정이며, 이로 인해 북 주로 이

할 정이었던 한국토지공사와 진주 신도시로 이 정이었던 

한주택공사의 본사 이 계획에 차질이 발생

○ 공기업 선진화 계획으로 통합되는 기 들의 본사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

결해야 지역 간 갈등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것임

4) 인구유입계획

○ 신도시의 도시별 인구유입을 한 세부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

는 계획수립 여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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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가정폭력은 어

들지 않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국을 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2008)에 의하면, 조사시

을 기 으로 최근(1년 내) 부부폭력52) 발생률은 40.3%로 부부 2.5   

1 이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 음53)  

� 거의 2가구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음을 의미함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가 미흡함 

○ 경찰과 가정폭력피해자지원 민간기 과의 유기 인 연계체계 속에 상담

소ㆍ보호시설 인도조치가 증가하지만 가해자의 퇴거나 근 지 등의 

임시조치의 활용률이 계속 하되고 있음  

□ 련 법규

○ ｢가정폭력방지법｣은 아래의 두 법률을 통칭하는 것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1997년 12월 13일 제정)

�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에 한 법률｣(1997년 12월 31일 제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응 조치(제5

조)와 임시조치(제8조)는 매우 요한 피해자 보호제도임  

52) 이 수치는 아내폭력, 남편폭력을 모두 포함한 것임 

53) 여성가족부, 2008, 『2007년 국 가정폭력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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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조치54)의 신청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음 

○ 임시조치의 유형: 주거지로부터의 퇴거ㆍ격리, 100미터 이내 근 지, 

피해자 는 가족구성원에 한 기통신을 이용한 근 지, 의료기  

기타 요양소에의 탁, 국가경찰 서의 유치장 는 구치소에의 유치

○ 임시조치 신청은 체 처리사건의 약 3～6%정도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ø��ù������úF���/0��667��²³�8���6��²³�

(��: �, %)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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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kug@Û


QÛM�

�WÃ@KR{(


sø!¤

�½ÛÜ¥[
ï�&³@¥[ Ú¼ Ì«

� ¥i � ¥i � ¥i � ¥i

����������	 31 31 69 69 93 93 58 58

����� 9 10 207 209 549 550 421 419

�


� 56 56 534 545 961 963 715 717

�

�� 533 541 989 997 1,259 1,261 942 945

�

�� 714 718 887 899 993 1,021 832 852

�

�� 819 802 901 915 1,140 1,144 829 837

�

�� 894 925 688 702 656 658 359 360

�

� 1,589 1,703 631 641 451 447 234 233

�

�� 1,449 1,628 883 897 583 511 240 299

�

�� 1,806 1,849 797 803 422 426 243 243

�

�� 1,656 1,734 654 673 461 465 313 313

�

����	� 799 856 316 323 156 157 82 82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54) 재 2-3개월 혹은 그 이상 걸리는 가해자에 한 종국 처분이 있기까지 임시처분

은 피해자의 안 을 하여 꼭 필요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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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아동들이 신변의 에 시달림

○ 낮은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변의 에 시달리며 자신이 피해

자임에도 집을 나와 쉼터를 이용하면서 낯선 환경에 용해야 하기도 함 

� 이런 경우, 아이들은 학교를 학해야만 하기도 함 

□ 경찰 의 가정폭력에 한 소극  태도  

○ 장에 출동한 경찰은 매우 심각한 가정폭력사건이 아닌 한 수사나 피해

자 보호에 극 으로 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인도하거나 의료기 에 인도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것 등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 이 있음  

&��CTU��

□ 장기 으로 피해자보호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차상으로 경찰의 기개입 시 과 법원의 임시조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존재함55) 

○ 이를 해서는 응 조치의 하나로서 피해자 보호가 긴 히 필요한 경우, 

경찰이 장에서 48시간 이내의 범 로 행 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의 퇴거 는 근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 히 도입

하자는 의견도 있음56)

□ 단기 으로는, 가정폭력에 한 경찰의 극  처의지가 요구됨 

○ 따라서 경찰은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부부싸움 정도로 인식

하는 태도로부터 탈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많은 경우에 가정폭력 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심의 범죄수사를 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임시조치에 한 설명

을 제 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지 이 있음  

55)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

정하는 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임. 경찰의 기 개입이 히 미흡한 상황에서 

임시조치를 취하기까지의 시간  공백은 피해자의 보호에 한 결함을 야기함. 

피해자는 신고한 이후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해자의 추가 인 폭력 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임 

56) 이호 , 2008, “「가정폭력방지법」상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의 황과 쟁 , 

과제”, 『가정폭력-여성인권의 에서』,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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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결혼이민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은 지난 5년간 50%증가함 

� 2008년 한해 총 혼인건수 327,715건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11.0%(36,204건)임57) 

○ ‘09년 5월 기 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국 취득자를 포함하여 167,090

명임 

� 국제결혼 이주자(국 미취득자)는 125,673명, 혼인귀화자(국 취득자)는 

41,417명임 

□ 혼인과 함께 이혼 한 증하고 있음58) 

○ 가정폭력과 인격무시 등으로 인한 이혼이 증하고 있음 

� 2007년 이혼 통계에서 한국남성과 여성결혼 이민자와의 이혼 건수는 

년 비 44.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한해 총 이혼건수 116,535건에서 외국인과의 총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9.7%(11,255건)임 

□ 련법규

○ 「가정폭력방지법」

□ 이주여성긴 지원센터 운

○ 2006년 7월 개소한 여성부 탁단체(4개의 지역센터를 통해 장 상담)

○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을 한 자국어 기 상담 서비스 제공

� 365일 화상담: 1577-1366

� 8개 국어 상담59)

� 필요시 면 상담

57) 국제 결혼 건수(36,204건)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혼인은 28,163건임  

58) 통계청, 결혼  이혼 련 통계, 2009.

59) 베트남어/ 국어/ 어/러시아어/몽골어/태국어/캄보디아어/따갈로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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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정착을 한 생활 법률 정보안내

○ 긴 지원서비스 연계활동  

� 긴 피난시설 운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

� 의료 법률 검찰, 경찰 서비스(수사  소송수행 등)등과 연계하여 기개

입 지원  

�� ����¯û
ü�+�Âý�=rN��þ���

 자료: 이주여성긴 지원센터 http://www.wm1366.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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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결혼이민자의 약 40%가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나 10%정도

만 신고하고 있음60) 

○ 문화  갈등, 언어  소통 곤란 등으로 특히 아시아권 이주여성에 한 

가정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음 

○ 여성부의 『2007년 국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제

결혼 이주여성의 16.9%가 신체  폭력을 경험함 

○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정폭력을 경험할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음 

� 돈을 매개로 이루어진 상업화된 결혼으로 이주여성이 인격 인 존재로 

을 못 받을 소지가 있음

� 이주여성기 들의 상담조사에 의하면,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 경우 평균 으로 

60) 이주여성긴 지원센터 http://www.wm1366.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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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이상이 차이가 나며, 많게는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음. 우리나라

보다 사회ㆍ경제  지 가 낮은 국가의 나이어린 여성이라는 과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음 

□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가정폭력 신고조차 어려움 

○ 경찰청의 담당자조차도 “외국인 이주자 가정폭력은 수된 자료가 별로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신고ㆍ 수되어 검거된 인원이 소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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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 신고 뿐 아니라 경찰이 출동하여도 결혼이민자 여성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짐 

○ 이주여성긴 지원센터의 『2008년도 상담실 보고』에 의하면, 총 상담

건수(19,916건)에서 수사기 과의 연계비율은 0.63%(126건)임

&��CTU�

□ 경찰과 ‘이주여성인권지원센터’의 유기  조체제 구축 필요

○ 경찰이 가정폭력 장에 출동하면 ‘이주여성인권지원센터’의 지원 하에 

피해 여성의 상황을 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체제를 강화함

□ 국제결혼 가정에 한 사회  심과 지원, 원만한 가정생활과 정착

을 한 교육 등 다양한 로그램 개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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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등 행 의 처벌에 한 법률｣ (이하 ｢성매매 처벌법｣)이 

2004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성산업은 더욱 확장되

고 있음

○ 2009년 재 집결지 한 여 히 존재하고 있음 

○ 최근에는 신종 유사ㆍ변종 성매매 업소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거의 모든 도시에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는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

라에서 해결해야 할 요한 과제임 

○ 「성매매처벌법」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화기 해서는 성매매를 가능하

게 하는 물리 ㆍ공간  기제인 업소(업주)는 성매매 구조를 유지, 존속

시키는 핵심기제임 

○ 따라서 수요차단을 한 성매매업소  업주에 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함

□ 련법규

○ 성매매 련 법률인 소  「성매매 방지법」(2004. 3. 22 제정)은 아래의 

두 법률을 통칭하는 것임

○ ｢성매매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여성부 소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 의 처벌에 한 법률｣(법무부 소 법률)

□ 여성폭력방지 앙 검단

○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을 방지하기 한 여성부내 신규조직임

� 2009년 6월 10일, ‘여성폭력방지 앙 검단’이 개소함 

� 동 검단은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과 련한 사건에 

하여 단속, 조사  제도개선을 하게 됨 

□ 성매매방지 책 추진 검단

○ 성매매방지종합 책(’04.3.31. 수립)의 효율  추진을 해 여성부, 경찰청 

등 16개 유 기 이 참여하여 구성ㆍ운 (비상설 회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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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은 스포츠마사지ㆍ휴게텔 등 신ㆍ변종업소의 불법성매매 단속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음 

���#$%�

□ 「성매매처벌법」 반사범의 구속률은  낮아지고 있음 

○ 범죄자의 처벌 황을 살펴보면, 2007년 검거인원은 39,236명 에서 구속

된 인원은 526명인데, 2008년 검거인원은 51,575명으로 증가하 으나 구

속된 인원은 단 18명이 증가한 544명에 불과한 실정임(<표 1> 참조)

○ 단속에 걸린 업주로 추정되는 련자들은 법망을 피하여 구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단됨 

�������ee�UÏ�D�����\|����8��²��²³�

            (��: �)

./

�@�@Ý@"@ �ñ
 �@�@�@ @̄ �ñ


@ý

@�

@ý

¥@i
.� º.�

�D`

³r�
y���

y��

�@ @y

�?f 6,425 16,947 1,606 15,341 2,824 10,180 3,943

��f 5,413 18,508 829 17,679 4,071 11,474 2,963

�_f 8,716 34,795 569 34,226 3,653 27,488 3,654

��f 9,286 39,236 526 38,710 4,359 29,991 4,886

��f 17,736 51,575 544 51,031 6,032 39,071 6,472

��f@�^ 14,633 41,792 360 41,432 5,352 31,502 4,938

※ 성매매사범 증가는 ’04. 9. 23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성매수남을 극 처벌하고 업

장부ㆍ신용카드 표 추 수사 등 성매매 수사기법개발 등에 따른 것으로 경찰청은 

자체분석하고 있음 

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 이처럼 성매매사범의 구속률이 감소하는 것은 성매매처벌법 시행 기에 

비하여 수사기 의 처벌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됨 

&��CTU��

□ 수사기 의 성매매 사범 처벌의지 고양과 함께 수사 기획력이 강화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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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과정은 조직범죄라 할 만큼 거 하고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음 

○ 성매매 여성 한명을 둘러싼 착취구조는 알선업소의 업주뿐만 아니라 성

매매 알선 고 매체, 숙박업소, 직업소개소, 사채업자, 조직폭력 등의 알

선구조와 성구매자들에 의해 체계 으로 가해지고 있음 

○ 한 법망을 피해가기 한 각종 신ㆍ변종 업소가 지속 으로 생산되고 

있음 

○ 재의 테마단속 혹은 100일 집 단속 방식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유형별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움직이는 성매매 알선구조에 한 효과 인 응

을 해서는 다양한 근 략이 필요함 

□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 앙 검단’에 사법권을 부

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동 검단이 성매매를 심에 둔 여성폭력과 련한 사건에 한 단속, 

조사  제도개선을 실효성 있게 하기 해서는 사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지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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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04. 9.「성매매알선 등 행 의 처벌에 한 법률」시행 이후, 성구매 

남성을 벌 형 는 단순 기소유  처분하는 것은 법률 제정의 취지

에 반한다는 비 과 여성계의 반발이 확산됨

○ 동 법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에서는 검사가 성매매를 한 자에 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 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

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

으로 할법원에 송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성매수자에게 기소유  처분을 받는 신 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

안인 ‘존 스쿨’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함

2) 추진경과

□ ‘05. 7. 법무부(여성정책담당 실, 찰과), 검(형사제2과)간 업무

의를 통해 ’존-스쿨‘ 도입 결정

□ ‘05. 8. 27. 서울보호 찰소에서 8명에 한 최 의 존-스쿨 운

□ ‘06. 2.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용역으로 ’성매매사범 표 로

그램‘ 개발완료  장 용

□ 운 기 의 지속 인 확

○ ’05 : 13개, ’06 : 22개, ’07 : 29개, ’08 : 39개, 

○ ’09년 7월 1일 재 54개 보호 찰소로 존 스쿨 실시기  확

3) 집행 차

□ 성 구매자가 범인 경우, 보호 찰소에서 실시하는 성 구매자 교육

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본인 동의 제)으로 기소유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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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제 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재범자

는 원칙 으로 형사처벌 는 정식 보호사건으로 송치됨

○ 보호 찰소는 매월 2~3회 특정일을 지정, 성구매자에 한 재범방지교육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찰청에 일  통보하고 있음

○ 법무부에 문의한 결과, 보호 찰소가 통보한 사항에 한 검찰의 최종 

조치 내용과 련된 공식자료는 확보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음61)  

4) 주요 로그램 내용

□ 집행시간  구성 : 1일 8시간, 성구매 행 의 범죄성ㆍ반인권성, 탈

성매매 여성의 증언, 역할극 등으로 구성(<표 1> 참고)

□ 집단구성 : 30～50명 내외의 성구매 남성

□ 로그램 진행 강사 내역 : 보호 찰 ,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소

시오드라마학회, 탈성매매 여성, 여성단체 강사 등

○ ’09. 6. 재 182명의 문강사가 배치됨 

○ 보호통합지원 시스템 등록을 통한 문강사 리  기  간 공유

61) 법무부 범죄 방정책국 보호 찰과(2110-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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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로그램 세부내역

Û@� ÉzD� �@ @� x«

��G��

���


`.Ã

�d¡#Ã

�d�V

����	/0	?	~	À!

��#²(�7�	�X)

�ájX³X	
I

�#h�7, �, ¤:�	��	��

�!H�F"t	½m

�I��	�¡	W�

�I��	!²½m	W�

���'�	��	!²W�

�I%Á	�|_	W�(� d��)

[�

�Þ�

��G��

���


y��ï@

H»y"

�¼y@

���'	U:��, �')�, �t

�I��J	}!ZI

�I��	�Ù�	
�	^��'t	J�

�I��d	�F�d:�ss�B�	�ÆS	�>

����	I!²Y	:q¯·

�I

��

��G��

���


½y��@

�y@�¾

�I��J	��I	�º

�I��J	}!ZI	#h

�I��	�º��	��	�º	ÛA

�I��

�I

�V	 (12-13)

�>G�?

���


y��¿@

Ú�Ô

�I���	�v	I�	

�I���	AIDS

�I��	��	á���

� 

���

�Æ5�

�?G�_

���


!ÛÀ@

Î�


��i	?	a�

���½:	?	óe�£

�Ä5(� 	̄$5)

�CÂ�($�=�	J²	Q )

�iî

ôÌC	

"F

�_G��

���


�&µ�

PM¦@=0@

Ì�YÁ

�IH�G	1��S	�!t	)³I	��

�IH�J	3�G	�8	
�	H�t	B�f�

��qY	����k	�8TUB�	�Ê

����¿	 feedback Ë_�8

�iî

ôÌC	

"F

��G��

���


¡#��

N

�Æ�

�X³X	
I

� Ï!"	��J	J�	û#8

�C�ü	J²(ritual)

��$Ñd

[�

�Þ�

자료: 법무부 내부자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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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실

□ 교육집행(정상수료) 인원

○ �05년 2,214명→ �06년 11,216명→ �07년 15,124명→ �08년 17,956명→ �09년 

5. 31. 재 12,038명

□ 집행불능 인원(처분 검찰청에 미이수 통보)

○ �05년 131명(연  실시인원 비 4.1%) → �06년 558명(4.2%) → �07년 

1,255명(6.7%) → �08년 1,855명(8.5%) → �09. 5. 31. 재 1,584명(9.8%)

���#$%�

□ 법무부가 존 스쿨 이수자를 상으로 2006년도에 실시한 교육 로그

램 내용  강사에 한 평가를 보면62),

○ 성구매자가 하는 다양한 성매매 경로  실태가 반 되지 못하고, 

실과 괴리된 강의가 이루어진다는 지 이 있었고,

○ 강의의 내용과 강사의 교육방식에 한 거부감으로 인해 교육생들이 공

감하지 못하고, 교육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함

□ 이는 교육 상자의 상황  특성과 로그램의 취지를 함께 고려해

볼 때, 강의과정에서 강사와 교육생들 간의 불 화음이 발생될 소지

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교육생들은 스스로를 범죄자가 아닌 “운이 나쁜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

으며, 강사는 교육생들을 교화가 필요한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교육을 통한 재범율 감소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존 스쿨의 효과

를 극 화하기 해서는 다양한 보완책이 시 한 상황임   

□ 존 스쿨 운 이 해당 지역 검찰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나

타남

○ 법무부 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보호 찰소 할지역의 교육 상자는 

불규칙 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측이 어렵고, 

62) 법무부, 2007,『2006년도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 스쿨) 이수자 특성  교육 효

과성 분석』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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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보호 찰소 할지역의 교육 상자가 3,000명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

우, 1회 교육 인원수가 50명이므로 60회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

하고, 이는 1달에 최소 10회 이상 존 스쿨이 운 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 보호 찰소의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  업무로 ‘존 스쿨’을 운

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 업무 담당자의 열정과 의지에

만 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 로그램 운 실태에 한 검(교육시간 엄수여부, 출결사항 확인여부, 

교육 분 기 조성 여부 등)이 철 히 이루어지지 못해 왔음

○ 그리고 보호 찰소가 교육불응자  불참자를 검찰에 통보해 왔지만, 이

들에 한 사후 모니터링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해 왔음

□ 한 수강명령 집행비용이 1인당 35만원 수 인 계로 40억원 이상

의 산이 집행되었는데, 8시간의 교육만으로 인식개선과 재범방지

의 효용성을 기 하기 어려워 산낭비라는 지 이 있음63) 

○ 그럼에도 범인 성매수자를 기소유  처분하고, 교육 로그램을 제공

하는 존 스쿨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CTU�

□ 교육 로그램의 운 을 내실화하기 한 방안으로는,

○ 로그램 구성내역  효과성 등에 하여 교육생을 상으로 지속 인 

설문과 조사ㆍ분석을 실시해야 함 

○ 외부 문기 에서 개발한 각종 로그램을 확보하고 지속 으로 보 해

나가야 함. 재 보 된 로그램으로는 다음이 있음 

� ’06. 3. 존 스쿨 표 로그램 

� ’08. 4. 여성인권 앙센터에서 개발한 문 로그램 

○ 로그램 운 실태에 한 검과 운 을 철 하게 실시해야 함

� 교육 시간, 교육 분 기, 출결여부, 이수처리의 엄격성 등 교육집행 반

에 한 검 강화

○ 실을 제 로 반 하는 강의내용을 통해 교육생들의 성의식 개선과 공

감  형성을 가능  할 문 강사진을 확보해 나가야 함 

63) 국정 리핑 “존 스쿨 효용성 인정 어렵다”

    (한국양성평등연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로부터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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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인 강사평가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우수 인력의 지속  확보, 

상자의 수강 만족도 제고

□ 교육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 사건 증가에 따른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해 ‘선도 탁서’ 와 ‘선도 탁

카드’를 ‘존 스쿨 교육 탁서’로 일원화

○ 그동안 교육불응자  불참자에 한 검찰 통보 방식에 한 개선의 필

요성이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 지난 6월 11일, 보호 찰소  검찰청 계자 간의 의를 통해 존 스쿨 

교육 통보기 은 기존 검찰청 통보방식을 유지하되, 재교육 기회부여 기

은 기존 검찰청에서 보호 찰소로 변경됨

� u�:à� ;à� 9;à� �),Ç±òò*í���7,�ì+=����kÚ� 7'/��ì�

�¨ÉW1=� ám� u�:à� ;à� ��à�  6�)5,Ç�5�âì×?� ±�ò$� �

�Ï��ó,Ñ�ÃX=�����¨ÉW1|X�

○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 보호 찰소의 재교육 기회 부여 횟수는 2회로 제한되고, 

� 재교육 기회 부여 인정 범 는 가정·직장 내, 개인 신상 련 사유  

하거나 요 상황발생시 는 기타 담당 이 단하기에 정당한 사

유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됨

� 2회 재교육 부여 후에도 정당한 사유로 다시 교육 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계인이 보호 찰소에 출석, 련 증빙 서류를 제출

하고 담당 의 재교육 허락을 득하여야 함

� 무단 불참자의 경우, 연락 가능 여부를 기 으로 연락이 가능하면 재교

육 기회를 부여하되, 불가능하면 즉시 검찰 통보 

○ 새로운 지침에 따른 조정 후에도 무단으로 불참한 자에 해서는 교육기

회 박탈  형사처벌 는 보호사건 송치로 운용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새로운 지침이 제 로 운 되는지에 한 지속 인 검과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한 인력의 보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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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여성 신규고용 진장려 (일명, “엄마채용장려 ”)은 임신ㆍ출산

ㆍ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출산여성)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 을 지원함으로써 경력단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도모하는 제도임 

� S�Nm� ¾±,� I2ªb�%-Ïs�Ð� KÒ� ðÊàõñÑ�� .�/0� z%� 4��7�

FÎy�

� .�/0� `Gz%,� ���Ð<� KÒ� I2ªb�%-ã� .�/0� Ë!� ;9à9ñÏ6`�

;:àÊñ��1N!� ÐÊàÌñ�� ��23ä� õÌà;ñ�� &4� ;9à:ñ�� ó56� Ðõà�ñ�� �

z�;:àõñ��-z�;:à9ñÑ�

□ ’07.4.27에 신설된 엄마채용장려 의 집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비 을 제기할 수 있음

□ 련법규

○ 「고용보험법」제23조(고령자등 고용 진의 지원)

5/L'G�k8l��mn�&�6aK�oHp ����k8�l�oH� &�Z@q

��'rs��)tu�vw�xy+�8Gu�� z�k8l{u|�+"K&��mY�n

��R�4����k8lY�}~��m����u�&��m���PQ+�'(��

����t��C���t���������m���'(�;�h��~8���Z

kk�~��������|�PQ+�6aY�X�>�I",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별표1 제8호에 출산여성 신규고용 진장려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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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상

○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퇴직한 여성을 5년 이내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

□ 지원수

○ 매년 노동부장 이 고시하는 액을 12개월간 지원

� u�õ<3���FÎã�#��»�ìi� ;W%V��ò%� ;�����!i� ;W%��ò%�

Ì���7����

� u�:<3���FÎã�#��»�ìi�;W%V��ò%� Ð�����!i�;W%��Ì;�

�7���

□ 사업주 조건

○ 사업의 규모ㆍ업종과는 상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근로자 

고용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

지 아니하 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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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조건

○ 사업주가 채용한 여성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력이 있을 경우 

○  사업장에 채용되기 에 구직등록을 한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실업상

태에 있었어야 함 

○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

□ 사업부진

○ 엄마채용장려 의 지원 과 상은 계속 축소되고 있음 

� 2009년의 장려  계획은 2007년 시행당시보다 1/10 이상 축소된 상태임  

� 2009년 7월까지 32명에게 6천6백만원이 지 되어 집행률은 11.1%에 그

치고 있음 

��������õa½�i�"9i����«
��Ò!/0  

                                                                 (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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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69W6X(/ 7X5Y(/ 25�� 78 25Z 78Z 4X5Y(/ 60.2

����f 13W5X(/ 2W5Y(/ 61�� 339 61Z 369Z 1W8X2Y(/ 88.7

����h�^ 5W4X(/ 5W9X5Y(/* 32�� 144[ 32Z 144Z 6X6Y(/ 11.1

* 변경: 올해 추경 편성시 장려 이 20% 상향조정됨  

자료: 고용보험DB, 노동부 내부자료 

□ 지원조건의 까다로움 

○ “5년 이내, 구직 3개월, 정규직”이라는 규정은 엄마채용장려 의 문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정규직이라는 기  

� ‘정규직’이라는 기 은「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 진 장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신규고용 진 장려 의 지 요건)에 

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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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이라 함은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함)”(「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1항)로

서 아래의 근로자를 제외함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5/�'51c� ��s� ��~��R�u� �R��� �~8� l� oHpk�
~������~8�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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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비상근 탁

근로자, 최 임 액 미만의 임 을 지 받기로 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형태임 

□ 이러한 상황에서, 엄마채용장려 은 단지 ‘생색내기용 사업’이라는 

비 을 받을 수 있음

○ 2008년 여성취업자 9백87만4천명 에서 상용근로자는 30%(2백95만4천

명), 임 근로자 6백86만8천명 에서 상용근로자는 43%(2백95만4천명)임

○ 상용근로자 에는 ‘비상근 탁근로자’와 ‘최 임 액 미만의 임 을 지

받기로 한 근로자’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따라서 30~40 의 재취업여성이 정규직으로 취직한다는 것은 실 으로 

매우 힘든 상황임

64)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제1호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을 

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 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 지  고령자고용 진에 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하는 합리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 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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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으로 여성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

지 않도록 하는 근본 인 지원방안이 요구됨 

□ 단기 으로 엄마채용장려 의 지원조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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